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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손 창 숙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관의 변모로 가족의 일체성이나 연대

성,효 이데올로기 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

수발과 부양문제는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가족해체를 초래하

기도 한다.이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부양문제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지 올해로 5년 째 접어들고 있

다.

지금까지의 시행 결과 국민들 대다수가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

큼,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

로 유지․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외국의 선험사례,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실무진들의 제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

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외국사례분석과 장기요양관

련 실무자인 건강보험공단직원,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관리자(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포함),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병행하였다.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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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요양제도 시행과정상 노정된 문제점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제

한적이고 한정된 재가급여,예방체계 미흡,비공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

원 부재,공적장기요양기관의 부족,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및 전문성 부족,등급판정의 문제,재정 불안정

을 들 수 있다.

둘째,외국 사례로 네덜란드․독일․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최근 주된 개혁동향은 재가급여 및 예방 강화,가족 등 비공

식부문의 지원 강화,서비스 질 개선,재정 안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지난 4년 간 장기요양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

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장기요

양제도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장기요양기

관 관련해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그 외 평가전담독립기구설치,지정갱신제 도입,평

가하위그룹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인증마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담인력인 요양보

호사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업무지침서 제공,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

게 나타났다.

등급판정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집단은 1회성

조사나 조사자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장기요양기

관 평가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집단의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그 이유로 과다한 서류중심의 평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단으로는 평가전담독립기구를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재정안정화 방안으로는 정부지원 확대와 장기

요양복지기금 조성,소득 있는 노인층 보험료 부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유의미하게 시사하는 바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발전방안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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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치정립 및 교육이다.장기요양서비스는 휴

먼서비스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형평성 등의 사회복지적

가치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

일 자체의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의식

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서비스 질 개선이다.장기요양제도가 공적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공적기관

의 역할 강화,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관리,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다각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즉,공적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확

충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그리고 서류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

개선은 물론이고,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상위 일정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 인센티브제를 인증마크제로 변경하고,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일부 하

위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평가에 대한 전문성

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전담기구의 설치와 장기요양기관에 대

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서비스 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고용관리를 위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원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장래 장기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나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재가급여의

활성화 및 예방 강화,가족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지원,불법‧부당행위 기

관에 대한 제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

보를 위해 장기요양복지기금이나 특별세 도입,소득 있는 노인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치정립,서비스 질,재정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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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 증가,영양,

위생환경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

타나는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를 유발하는 사회적 변화가 본격적으

로 나타나고 사망률과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비율이 높

아지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전체인구의 3.1% 수준으로 100만명

에도 못 미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가 넘어섰고,2010년 11.0%,

2020년 15.7%,2050년 3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노인인구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2006).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노인문제 중 하나는 노인부양문제인데,오늘날의 노인부

양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우리사회에서도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관이 변모하여

왔다.유교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성이나 연대성,효

이데올로기 등을 약화시키고 있다.노인수발과 부양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가족해체를 초래하기도 한다.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에,정부는 노인부양문제를 사회보험

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2005년 5월 ‘노인수발보험제도 기본안’을 확정하였

으며,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관계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보문제 등에 있어서 시행초기에

제기되었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시설과 요양서비스 인력에 있어서 많은 양적 확

대가 이루어졌다.또한 2008년과 2009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제도 시행 4주년이 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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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많은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즉 서비스 제

공주체와 관련한 사회복지민영화 또는 공공성부재의 문제(지은구,2008;노종호,

2008;전용호,2012),시설 및 인력 인프라 문제(김준환,2008;김철수,2010;엄기

욱,2011;한정원,2011;조성희,2010;장우심,2009;김금주,2009;박영희․나중

덕․김선희,2011;윤건향․조은희․이태화,2011),서비스 질 관리 문제(최은희,

2010;전용호,2008;이미진,2011;권진희․한은정․강임옥,2010;조우홍․이동수,

2008;이윤형,2010),등급판정 및 등급외자 관리 문제(이윤경,2012;임성옥,2010;

이강,2010;손용진,2009)등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지금까지의 시

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

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한 외국의 선험사례를 검토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실무진들의 제

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조사․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헌연구 중심이었거나,극히

일부의 실증조사도 서비스 만족도나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등 이용자

관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로써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

는 장기요양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실증조사가 병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균형

있는 다각적 검토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외국 장기요양제도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업무관련 직원과 실질적 서비스 주체이

며 실무자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관리자,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

를 병행하고자 한다.이로써 각 주체별,영역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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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이외에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따라서 외국의 선험사례를 살펴보고자 네덜란드

와 독일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였다.이들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이

다.또한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국

가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증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장기요양관련자들의 인식조사이다.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 모두를 포괄할 필요가 있겠으나,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므로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따라서 실증조사 대상범위는 서울․경기지역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직종의 구성원들로 하였다.즉,조사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관리자(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포함)와 요양보

호사의 세 집단으로 하였다.특히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및 상태,가정

환경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서비

스 이용자 입장 또한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적 조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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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고자 한다.즉,문헌연구는 장기요양제도 관련 저널과 논문 등을 살펴보

고,우리나라 보다 장기요양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그러나 이는 이론적 연구 중심으로써 제도

시행 이후 제도 전반에 걸쳐 노정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해 가기에는 한계

가 있다.따라서 현장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인식 그리고 문제점과

최우선 과제 등을 분석하고자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실증연구는 구조

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며,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교차분

석,분산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이로써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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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형성과정

1.도입배경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에 대해 Atchley(1994)는 만성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종류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Kane& Kane은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선천적,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당 수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

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대인보호서비스,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Gibson,1994).

이렇듯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노년백과

사전의 정의(EncyclopediaofGerontology,1996)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장기

요양보호는 만성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집

또는 시설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

급증과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

황에 도래하게 되었다.이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배경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인구 고령화 및 요양욕구 증가와 변화이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

상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2010년 11%,2018년 14%,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2000

년부터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5.3배 늘어나게 되는 데 비

해,75세 이상의 노인은 9.7배나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 본인이 인지한 만

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은 90.9%에 이르고 있고,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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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2026년 2050년

총인구 3,224 3,812 4,287 4,701 4,887 4,934 4,904 4,234

노인

인구
99 146 220 339 536 707 1,022 1,616

비율 3.1 3.8 5.1 7.2 11.0 14.3 20.8 38.2

<표 2-1>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3.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이처럼 고령

노인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동작능력과 가사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자립적

인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오늘날의 요양은 ADL(Activitiesofdailyliving:일상생활동작)을 포

함한 QOL(Qualityoflife:생활의 질)과 쾌적함을 지향하는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생활수준의 변화,문화의 다양화를 반영한 요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해영,2006).

*자료 :통계청(2006).

둘째,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이다.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부모봉

양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가족규모의 축소,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식의 변화

그리고 노인 돌봄의 주된 수발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참

여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특히 현

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의식의 개인주의화 등에 따른 우리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

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실제로 정경희 외(2005)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양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가구형태는 전체가구의 절반이상이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차지하고

있으며,자녀동거가구수가 10년 전에 비해 1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이는 지금까

지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던 여성 역할에의 변화와 노인수발자의 부재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김영란(2007)의 연구에서,가족노동자의 1일 총 돌

봄 노동시간이 10시간 정도이며,가사활동 제외 돌봄 노동시간 또한 6시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취업자의 가족 돌봄과 직장생활 병행에 매

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노인에 대한 국

가적․사회적 차원의 공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시킴에 따라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셋째,노인의료비 증가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의료급여비 증가추이를

보면 1995년 8천682억원(13.2%)에서 2007년 9조1,189억원(28.2%)으로 증가 하

였다.따라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에

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

로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선진국의 경우도 의료보장제도에서 부담하는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보호의 비용을 분리하지 않으면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노인의료비 문제

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의료보

장의 비용과 수발보장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

요가 있음(김준환,2008)이 제기되었다.

2.형성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999년 10월 26일 노인복지전문가들이「노인보건복

지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2000년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

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에게 건의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논의 되었다.그 해 12월 「노인장기요

양보호정책연구단」을 발족하고,2000년 1월에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였고,정

책연구단의 명칭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책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2000년 10월에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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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추진계획 설명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

고,2000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을 발표하였다.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적 상황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이

2001년 5월 31일에 수립되고 그 일환으로써 ‘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이 제시되

었고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따라서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

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2001년 9월 국무총리

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 차원의 노인보건복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2002년 7월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

인보건복지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2002년 말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에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 목표

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2003년 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노인요

양보장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하고,10회에

걸친 전체회의,공청회 2회,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2004년 2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개발연구」를 최종 보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기본 골격 안을 확정했다.골격 안의 내용은 명칭을 ‘공적노인요양보장제

도’로 하고,사회보험+조세(보험료 50%,조세 30%,본인 20%)로 한 재원조달

방식,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하고,45세 이상으로 확대

연장하고,관리운영주체는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2004년 3월 제도운영방식,재원조달 및 분담방안,관리운영체계,급여범위

및 요양수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만들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

장제도의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그 해 8월에는 ‘노인요양

보장체계 시안’을 통해 제도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정하고 대략적 제도

내용을 발표하였다(오성배,2007).이 후,7회에 걸친 실행위원회의 회의,3회

의 공청회,여론조사 2회,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찰 등을 통해,200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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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내  용

1999. 12. 2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 발족 

2000. 10 공청회 개최

2000. 12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방안’발표(정책기획단)

2001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실태와 수요조사(전국실태조사)

-장기요양대상 노인추계, 필요인력 및 시설 추계

-장기요양보호 소요비용 추계와 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제시

-노인의 일상생활 장애정도의 표준화 및 판정기준 절차연구(노인병학회)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치매노인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1. 9 국무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설치

<표 2-2>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과정

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최종보고 하였고,이를 바탕으로 노

인요양보장제도 기본시안이 마련되었다.정부는 2005년 7월부터 6개 시․군․

구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9월에는 제도명칭을 「노인수발보

장법」으로 개칭하고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내용을 수정․발표하

였다.2006년 2월 명칭을「노인수발보험법」으로 다시 변경하고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

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6년 4월부터 8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정

부안을 포함하여 5개 의원입법과 사회복지계로부터의 청원입법안의 7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2006년 11월 이에 대한 법안공청

회,이해관계자 간담회,여러 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여 11월 30

일에 상임위에 상정하였다.그 후 정책토론회와 2차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개

최 및 여․야․정부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7개 대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

한 법안이 200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하였고,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제266

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가결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이광재,2007).그 간의 추진과정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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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위원회)(노인요양보험제도 제안)

2003. 2

-인수위 보고,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추진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

입

2003. 7.~11. 제1, 2차 공청회 및 전문가 설문조사

2004. 2 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최종보고’ 발표

2004. 3. 2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및 ‘실무 기획단’구성·운영(위원장 보건

복지부 차관, 차흥봉 한림대 교수) 실행위원회 운영

2004. 5 -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 개발(2차), 경제성평가 연구용역 추진

2004. 8.~9.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회 개최(서울, 부산, 광주)

2004. 11.~1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2005. 1. 13 실행위원회 제도모형 최종 보고서 제출

2005. 5.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확정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는 것,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07~’08년으로 시

행시기 탄력조정

20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2005.9.30.~10.10 관계부처 협의

2005. 10.19~11.8 입법 예고

2005.11.16~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2005.12.11.~2006.1.

31
법제처 법안 심사

2006. 2. 2 차관회의

2006. 2. 7 국무회의 통과(노인수발보험 법안)

2006. 2.16~10.31 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외 총 6개 법안 제출)

2006. 11. 2 공청회 개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06. 11. 30 국회 상임위 상정(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 채택)

2007. 1.13~2.9 정책토론회(천안, 제주, 광주, 대구, 원주, 부산, 대전, 청주 등 8개 지역)

2007. 2. 2 2차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개회(부산)

20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안)」 국회 본회의 제17대 제266회에서 가결(법

률 제8403호 ‘07.4.27. 공포, ’08.7.1. 시행

2007.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2007.6.8.~6.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7. 9.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10.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자료 :강용규 외(2011)및 이광재(2007)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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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선행연구의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1.선행연구의 고찰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이 시기에는 주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제도 도입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이 후,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

체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

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이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됨으로써 본격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후의 연구들은

지난 기간 동안 시행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 외

국의 제도 개선관련 연구 그리고 요양보호사 제도,서비스 질,등급판정,장기

요양기관 평가,재정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그

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규범적․처방적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실태를 중심으로 한 관련자들의 평가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한편 최근 들어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현황연구로 장기

요양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연구 또한 이용자 관점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서비스 제

공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사례 수 부족에 따른 객관성 확보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연구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외국의 장기요양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로는 권순만(2003),김근홍(2004),남현

주․이현지(2004),김미혜․이석미(2007),석재은(2006),김철주․홍성대(2007),

김욱(2007),노종호(2008),노진덕(2008),남기민(2008),장세철․김경민(2008),

전용호(2008), 최승호(2008), 이병록․이혜자(2008), 강욱모(2009),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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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임재옥(2009),이수형(2009),이용갑(2009),전용호․정영순(2010),최영

훈(2011),남현주(2011),선우덕(2011),오세영․오영란(2011),전용호(2012),윤

소영(2012)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노진덕(2008)은 일본 개호보험제도

운용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가요양의 활성화,지자체와의 협력체계구축,

예방제도의 활성화 등을 강조함으로써,향후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가족

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임재옥(2009)은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국가

의 책임성과 피보험자의 책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장기요양보험의 대상커버

리지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임재옥

(2009)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한 재정분리의 필요성과 65세 이상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

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와 대상자 범위의 불일치

에 따른 계층 간의 불만 해소 및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오세영 외(2011)는 최근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정 검토를 통해 개호보

험이 고령자에 대한 공적케어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을 위

한 급여억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험재정

증대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조하였으며,예방중시형 시스템 확립,노인보건사업

증설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김미혜 외(2007)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현금급여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금급여의 장점과 현금급여 정책을 검토하

였다.이로써 여성계의 반발과 정부의 복지비용 증가 우려,현금급여 오용 등

의 반대 이유로 현금급여 도입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욱(2007)은 독일의 수발 질 보장방안을 토대로 수발의 질 보장을 위해서

수발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수발과정과 수발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수발 질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 마련,시설운영자의 책임강화,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적 검사기관 확보 및 객관적인 시설평가방식 등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또한 이용갑(2009),남현주(2011)는 연구에서 독일의 개혁사례를

통해 장기요양 필요성을 신체중심의 일상생활 수행 뿐 아니라 의사소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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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등 보다 넓은 개념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활

성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철주·홍성대(2007)는 최근 OECD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

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인 체제 유지를

위해 비공식적 장기요양보호 체계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고,이를 보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최승호(2008)는 독일사

례를 통해 요양인력의 노동조건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보에 중요한 요소

임을 강조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양성교육제도의 체

계화를 주장하였다.

전용호(2008)는 CSCI(TheCommissionforSocialCareInspection:사회적

돌봄서비스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

해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이수형(2009)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 및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강조하였다.전용호․정영순(2010)은 영국 사회

서비스 분야의 유사시장 형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시장의 이론

및 영국이 어떻게 이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고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과 서비

스 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감독,지원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연구로 사공진

(2009),이훈희․이경남․이원지(2010),윤희숙(2010),이윤경(2010b),임정기

(2011),이광재(2011),박종선(2010),전년일(2012)등이 있다.특히 이 가운데

임정기(2011),박종선(2010),전년일(2012)의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후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즉,박종선(2010)은 장기요양관련 전문가 집단의 면접조사와 장기요양기

관 시설장 및 종사자,요양보호사,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의 정확한 기준 선정,급여수가 재 산정,본인부담금 경감 등

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임정기(2011)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3년에 대한

다양한 주체로 이용자,요양보호사,전문가,공급자,공단,정부별 평가를 통해

대상자 확대,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의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임정기(2011)는 연구에서 시설 이용자 1명과 재가 이용자 2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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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은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양 확

대를 제도 개선안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전년일(2012)은 전라북도

장기요양관련 공무원,등급판정위원회,건강보험공단 직원,장기요양기관 시설

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자 범위,급여내용,국고

지원 등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전년일(2012)의 연구는 다양한 장기요양관련자를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상의 실증

연구의 경우 사례 수가 너무 적거나 공급주체 또는 실질적 서비스 전담인력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한편,이윤경(2010b)은 이용자 관점에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평가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였으나,공급자 관점이 배제되었고 이론적 연구라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시설 및 인력인프라,재정,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등급판정 등 기타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철수(2010),한정원(2011),엄기욱(2011),노

종호(2008),지은구(2009),이은경(2009),선우덕(2012),임성옥(2010),현경래․

한은정(2011),홍성욱(2011),현경래․이선미(2012)등을 들 수 있다.이 가운

데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철수(201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연구에서 농어촌 사각지대의 인프라 문제 해결,소규모

방문요양기관 난립문제 해결,양질의 요양보호사 확보 및 처우개선을 강조하

였다.한정원(2011)은 현직 요양보호사 10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자 관점으

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의식을 분석하고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노종호(2008)는 미국 요양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영리 요양원의 시장점유

증가가 전체 요양원과 영리 요양원의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

사 분석하여,비영리 요양원의 시장점유 증가가 전체 요양원뿐만 아니라 영리

요양원의 서비스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지은구

(2009)는 장기요양기관 시장화에 따른 과도한 경쟁은 요양서비스제공인력의

노동조건 악화,서비스 질 저하 등 시장화의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

하면서 공공성 강화,요양제공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조건 제공,이용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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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지원체계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은경(2009)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재정추계 연구에서 향후 노인 요양

수요 증가 시 재정 부담정도를 살펴보고,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재원을 다양화하며,수요 및 공급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

련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선우덕(2012)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연구에서 재정지

출 증가요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적정한 인정자 수 유지 및 서

비스 질 담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수가의 차등 인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임성옥(2010)은 등급판정체계의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등급판정

에 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연구와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현경

래․한은정(2011)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홍성욱(2011)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가족요

양보호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케어매니지먼트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이윤경(2011)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에서 평가

의 목적과 평가체계의 보완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제안하였다.현경래․이

선미(2012)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이 기능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개선효과는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

양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

로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만족도 관련연

구로는 이상원(2008),이재희(2009),신승연(2009),이정영(2010),이제남․김미

원(2011),이석민(2012),김용희․안정신(2012)등이 있다.이 가운데 이재희

(2009)는 부산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방문목욕이

나 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세부항목으로는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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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다.이제남 외(2011)는 노인요

양시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시설특성에 따른 입소노인

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이로써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해 다

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가정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

해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용희 외(2012)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서비스 만족도와 제도

시행 후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변화 및 개선안에 대해 조사하였다.이에 대

한 결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와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김용희 외

(2012)의 연구는 이용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으로 서비

스 시간 연장,방문 물리치료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원하고 있

음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욕구파악도 함께 병행되었다.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

공급자의 관점은 배제된 채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견해만을 반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은 물론 분야별로 문헌중심의 이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극히 일부의 실증연구도 나오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또한 이들 연구도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두었거나 또는 관리운영주체 및

최 일선의 실무자들을 포괄하지 못하여 공급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으로써 다각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의 제

도 시행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므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서비스 이용자 관점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관점의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선험사례 및 최근의 개혁동향을 살펴보고,아울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최 일선에서 실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건강보험공단 직원․장기요양기

관․요양보호사)들의 인식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이로써 문헌연구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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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2.연구의 분석틀

1)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틀은 다양하다.그러나 각 분석틀은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면서도 어떤 분석틀은 철학적․가치적 쟁점을 보다 더 강조하

고,또 어떤 모형은 재정을,또는 양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이렇게

각 분석틀마다 강조점이 다르므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다.따라서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분석틀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Primore와 Atherton(1979)은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특정 사회의 가치,

문화 및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즉,사회복지정책은 그 기초가 되는 문화와 이러한 문

화에 따른 가치와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복지정책

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표 2-3>에서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

다.

Gilbert와 Specht(1974)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4가지 차원

을 제시하고 있다.이 4가지 분석틀은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

원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을(급여내용),누구에게(급여대상),어떻게

(전달체계와 재원)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일,2007).D.Gil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통합을 위한 준거 틀로

서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과제,목적과 가치전제․이론적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정책의 핵심과정에 내포된 뜻과 사회복지정책의 보

편적 영역,정책과 정책개발 그리고 시행을 둘러싼 세력들의 상호작용효

과,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에 대한 비교와 평가의 다섯 가지 항목으

로 구분하고 있다(곽효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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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Primore 와 

Atherton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① 고려되고 있는 정책이 이른바 현재 스타일과 양립하는가?

② 정책은 형평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③ 정책은 사회사업가치와 일치하는가?

④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영향력과 

정책결정의 

차원

①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가?

② 정책은 합법적인가?

③ 정책은 관련된 이해집단을 만족시키는가?

지식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정책은 과학적으로 온전한가?

② 정책은 합리적인가?

<표 2-3>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박승두(2007)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제도운

영 관련기관,가입자 및 보험료,장기요양인정절차,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

양급여 제공,구제절차로 구분․적용하였다.류성경(2008)은 한·일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비교 연구에서 도입배경,재원조달 및 운영,요양급부 및 서비스

의 4개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사공 진(2009)은 관리운영체계,적용대

상자 및 수급자,재정,장기요양이용절차,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급여 수

가체계로 분류하여 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김진수․박은영․안수

란(2009)은 주요국의 수발보험제도 비교에서 적용대상,재원,피보험자,본인부

담,관리운영주체,서비스종류 및 급여형태로 분류하였으며,정재욱(2009)은

한․일 운영구조에 대한 비교 고찰연구에서 정부(지자체),보험자,피보험자,

서비스제공(시설․기관)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조국행․김동호(2010)는 Gilbert와 Terrell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대상체

계,급여체계,재원체계,전달체계로 분류하여 국가 간 비교고찰 연구를 하였

다.최영훈(2011)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일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서 도입배경,적용대상,급여내용,전달체계,요양요원 및 양성과정 틀을

적용하였다. 전년일(2012)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연구에서

Gilbert와 Terrell의 틀을 적용하여 대상체계 및 등급판정,급여체계,서비스

체계,재원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이상의 내용을 정리요약하면 <표 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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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편익에 

관련된 

요소

①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며 다른 대안보다 더 경제적인

가?

② 정책은 시행가능(Workable)한가?

③ 정책은 효율적인가?

④ 그 정책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Gilbert 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할당

수급자격 : 

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

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

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급여종류 :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

회, 권력 등

전달

전달방법 :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독 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 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

재정마련방법 : 

재정체계

공공재원(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사용자 부담, 민간모

금 등), 공공과 민간재원의 혼합

D. Gil

①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과제

② 목적과 가치전제, 이론적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

③ 정책의 핵심과정에 내포된 뜻과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적 영역

④ 정책과 정책개발 그리고 시행을 둘러싼 세력들의 상호작용효과

⑤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에 대한 비교와 평가

박승두(2007)
제도운영관련기관, 가입자 및 보험료, 장기요양의 인정절차, 장기요양급여종

류, 장기요양급여제공, 구제절차

류성경(2008) 도입배경, 재원조달 및 운영, 요양급부, 서비스

정재욱(2009) 정부(지자체), 보험자, 피보험자, 서비스제공

사공 진(2009)
관리운영체계, 적용대상자 및 수급자, 재정, 장기요양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수가체계

김진수․박은영․

안수란

(2009)

적용대상, 재원, 피보험자, 본인부담, 관리운영주체, 서비스종류, 급여형태

조국행․김동호

(2010)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

최영훈(2011) 도입배경, 적용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요양요원 및 양성과정

전년일(2012) 대상체계 및 등급판정, 급여체계, 서비스 체계, 재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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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제도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다각적 검

토를 위해 외국의 사례와 장기요양관련 실무자 중심의 실증조사를 병행

하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전술한 내용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분석틀과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틀을 참조하였다.즉 사회

복지정책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박승두(2007),류성경(2008),정재욱(2009),사공 진(2009),김진수 외

(2009),최영훈(2011)의 연구를 중심으로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로써,본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였

다.수요측면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장

기요양보험가입자 및 수급 대상자,서비스 이용절차,급여내용,급여수가,

본인부담금의 6개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이 가운데 먼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로 가입자격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둘째,수급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수

급자격 기준,등급판정 기준,수급자 현황 및 인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에서부터 이용하기까

지의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넷째,급여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종류이며,

시설급여․재가급여․기타급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다섯째,급여수

가는 월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액 범위를 말한다.여섯째,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및 가족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시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

다.

공급측면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설인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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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요

측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 기준

수급 대상자 자격기준/등급판정기준/수급자현황/인정률

서비스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급여내용 시설급여/재가급여/기타급여

급여수가 급여율/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비용 수준

공급

측면

시설인프라 장기요양기관 공급현황/운영주체

인력인프라 장기요양기관 인력 자격요건 및 처우/현황

거버넌스 관리운영주체/공적기관의 역할

재 정 재원조달방식/재정현황

<표 2-4>연구 분석틀의 구성내용

력인프라,거버넌스,재정의 4개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이 가운데 첫째,

시설 인프라는 장기요양기관 부문으로 시설 및 재가기관의 공급현황과

운영주체를 살펴보고자 한다.둘째,인력 인프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인력부문으로 이들의 자

격취득과정,현황,처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셋째,거버넌스

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공적조직체계로 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

등 이들 관련 조직의 업무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넷째,재정

은 장기요양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문으로 재원조달방식과 현

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이러한 분석틀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네덜

란드,독일,일본의 외국사례 검토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실무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에 적용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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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연구의 분석틀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운영현황

본 연구 분석틀에 준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요 측면

(1)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다.또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표 2-6>참조)을 가

진 자를 말한다.또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 중 일상생활

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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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보험료 납부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1~3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표 2-5>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대상자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표

2-5>참조).이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주로 젊은 층인 반면,수

급 대상자는 주로 노인층이므로 국민의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 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1 다05

처. 진전2 차02.2

<표 2-6>노인성 질병의 종류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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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8(12월) ‘09(12월) ‘10(06) ‘11(6월) ‘12(6월)

인정자 수 212,114( 269,932 312,138 320,261 327,766

인정률(%) 2.9 5.2 5.8 5.8 5.7

이용률(%) 65.6 82.0 85.5 89.1 88.2

<표 2-7>년도 별 장기요양 인정자 수 및 인정률

(단위 :명)

2012년 상반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0.8%에 해

당하는 62만 8천여명이다.이 가운데 인정자 수는 32만 8천여명으로 시행 첫해

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러나 최근 3년 간 인정률은 5.8%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소요에 따른 억제로 볼 수 있다.장기요양서비스 이

용률은 시행 첫 해에 비해 20%이상 증가되었으나,서비스 미 이용자 비율도

12%정도로 유지되고 있다(<표 2-7>참조).이처럼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서비

스 미 이용자수가 감소1)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그러나 이 가운데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부담문제

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자료 :보건복지부(2011)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참조하여 재구성.

또한 <표 2-8>에서와 같이 전체 인정자 중 남자가 92,864명으로 28.3%,여

자는 234,920명으로 71.7%로 여성의 비율이 2.5배 더 많다.등급별로는 1등급

은 11.8%,2등급은 21.7%,3등급은 66.5%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2).이러

한 결과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음으로써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

령자에 비해 많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3등급 비율이

1,2등급을 합한 비율 보다 배 이상 많음으로써 최근 등급판정이 급여수가가

낮은 3등급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2010년 이용현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76.8%로 가장 많은 이

용률을 보인 반면,일반은 61.5%,저소득층은 65.3%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남(이윤경,2010b).이로써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을수록 미 이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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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12.06 ‘10.06 ‘11.06

인정자 계 38,605 71,113 218,048 327,766 312,138 320,261 

일    반 28,404 52,999 158,033 239,436 225,729 233,685

경    감 3,076 6,044 18,687 27,807 23,236 24,898

의료급여 473 866 2,728 4,067 3,949 3,988

기초수급 6,652 11,204 38,600 56,456 59,224 57,690

<표 2-8>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 수(2012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1)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참조하여 재구성.

(2)이용절차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는 <그림 2-2>와 같이 신청→방문조사→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의사소견서 제출→등급

판정위원회 개최→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서비스 이용

과정의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즉,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대상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

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한다.이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②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

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표 2-9>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의 기능 상태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밖에 장기

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한다(제

14조).③ 공단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는 위의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

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장기요양등급기준은 <표 2-10>

과 같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야 한다(제16조 제1항 본문).단,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본문의 기간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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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항 목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12개 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머리감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 변경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개 항목)

·단기 기억장애

·상황 판단력 감퇴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날짜 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14개 항목)

·망상

·환각, 환청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돈이나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슬픈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 수면, 주야혼

돈

·도움에 저항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표 2-9>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

기

요

양

인

정

신

청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방문조사

요양인정항목 52개

특기사항

1차판정

(방문조사)

등급판정

최종판정

(등급판정위

원회)

장기요양인정

자(1-3등급)

등급 외

(복지․예방)

의사소견서

<그림 2-2>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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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상 태 상

최

중

증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며,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중

증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중

등

증

3등급

53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필요하며, 보행기를 이용해

서 가까운 거리는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경

증

등급외 A

45점 이상

53점 미만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약간의 도움 필요

등급외 B

40점 이상

4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자립 가능하나, 인지능력 약간 떨어짐

등급외 C

40점 미만
-혼자서 일상생활 가능하며,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 필요

<표 2-10>장기요양등급 기준

(9개 항목)

·흡인

·산소요법

·당뇨발간호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개

항목)

운동장애

(4개항목)
좌측상지, 우측상지, 좌측하지, 우측하지

관절제한

(6개항목)
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목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3)급여내용

장기요양급여종류는 현물급여와 가족요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급여오용이나 가족요양부담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단,현금급여는 현물급여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에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2),특례

2)현재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수급자 등급과 무관하게 월 15만원이며,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가운데 현금급여 이용자는 0.2%수준임(이윤경,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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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방문목욕 차량이용시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000원 39,590원 71,290원

본인부담금 171,090원 150,550원 131,830원 5,930원 10,690원

월/이용횟수 서비스 시간에 따라 일자는 변경 됨 주/1회

일/이용시간

06:00~18:00

240분/28일 240분/25일 240분/22일
60분 이상

(횟수 산정)
210분/30일 210분/27일 210분/23.6일

180분/33일 180분/29일 180분/25.6일

일/이용

금액

240분/39,740

210분/37,110

180분/34,240

일반 15%

기초/

의료수급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 무료

의료 수급권자 / 7.5%

<표 2-11>재가급여종류별급여액 및본인부담금

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또한 현물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로 구분된

다.먼저 재가급여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움,세면,목욕,외출동행 등

의 신체활동서비스,집안청소 및 식사 등 가사활동서비스,간호,진료 등의 간호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

문간호,주․야간 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가 있다.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

원은 제외)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급여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4)급여수가

장기요양급여수가는 보호대상 일인당 혹은 진단명이나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투입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정액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진단명단,방문

당,일당,월당 정액제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김찬우,2011).이로써 2012년 재가

급여액은 전년대비 3.7% 인상됨에 따라서 1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1,140,600원

으로,1일 4시간 이용기준 시 28일 이용 가능하다.2등급은 월 한도액이 1,003,700

원이며,1일 4시간 이용기준 시 25일 이용 가능하다.또한 3등급은 월 한도액이

878,000원으로 1일 4시간 이용 기준 시 22일 이용 가능하다(<표2-11>참조).

*자료 :보건복지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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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3)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본인부담액

일반

(20%)

경감자

(10%)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1등급 1,158,300 221,660 110,830

면제

2등급 1,049,400 209,880 104,440

3등급 940,200 188,040 94,020

노인요양시설

(단기시설에서 전환)

1등급 1,299,000 259,800 129,900

2등급 1,188,000 237,600 118,800

3등급 1,077,000 215,400 107,7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노

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1,467,000 293,400 146,700

2등급 1,358,700 271,740 135,870

3등급 1,280,100 256,020 128,010

<표 2-12>시설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또한 시설급여액는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2-12>와 같다.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게시된 금액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2011).

(5)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무료이

며,일반의 경우 재가급여 15%,시설급여의 경우 20%로 책정되어 있다.차 상

위계층인 의료수급자는 일반의 50% 수준으로 재가급여 7.5%,시설급여 10%

를 부담한다.본인부담금은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월 최고 한도

액기준으로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금 수준은 13만원～17만원범위이다

(<표 2-11>참조).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금은 <표 2-1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8만원～29만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시설 서비스 이용비용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식비나 이․미용비 등 비급여 부분을 포함

하면 월 평균 40～60만원 수준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비용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08.4.4.이전의 노인

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08.4.4.이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으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노인전문병

원은 변경 전․후가 동일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됨.또한 급여수가는 변경 전

과 후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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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급 측면

(1)시설 인프라

장기요양기관 수는 장기요양제도 시행 초기의 우려와 달리 제도 시행 첫해인

‘08년 7월에 비해 ’09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지금까지 이 범위를 유지하

고 있다.즉,’12년 6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수는 총 14,940개소이며 이 중

요양시설은 4,181개,재가장기요양기관은 10,759이다.또한 전년대비 재가기관

은 4%정도 감소하였고,요양시설은 5.4% 정도 증가하였다(<표 2-13>참조).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감소현상은 요양서비스 수요에 비해 재가기관(방문

요양)의 공급과다4)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년  도
요양기관(개소)

정원(명)
소계 재가 시설

2008.7 7,735 6,340 1,395

2009.5 15,831 13,815 2,016

2010년 14,620 11,178 3,442 131,195

2011년 상반기 15,195 11,228 3,967 146,201

2012년 상반기 14,940 10,759 4,181 151,285

<표 2-13>장기요양기관년도별 현황

*재가기관의 정원은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만 해당

*자료 :보건복지부(2011)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참조하여 재구성.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2011년 기준)을 살펴보면,개인이 운

영하는 비율이 약 76% 정도로 가장 많고,다음이 법인으로 약 23% 정도이며

4)재가방문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5월 기준하여 제도 시행초기인 2008년에 비해 5배 증가하

였으며,주로 3등급 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가 기관

1곳 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이다.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수요에 비해 난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처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받는 보험료 수가를 수급자의 자기부담금 대납이

나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요양보호 서비스 이외의

노무까지 제공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현정희,2012).또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2010년 부

당청구액은 206억 6천으로 ‘09년에 비해 3.7배나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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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주체는 2%도 안 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표

2-14>참조).

구분 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 1.1 22.57 75.76 0.57

<표 2-14>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현황(20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참조하여 재작성.

(2)인력 인프라(요양보호사)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은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요양보

호사 등 다양하며,이에 대한 2012년 상반기 현황은 <그림 2-3>과 같다.즉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은 총 285,303명이며,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266,698

명,사회복지사 6,576명,의사(촉탁포함)1,252명,간호사 9,170명,치과위생사 7

명,물리(작업)치료사 1,600명이다.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가운데 요

양보호사가 대략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2012.0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담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종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종전 노

인복지법 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의 수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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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국가자격 제도로 신설하였다(보건복지부,2008).따

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

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

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제 39조 2항).인

력배치기준은 <표 2-15>와 같다.

시설(서비스)종류 배치기준
요양보호사 

등급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입소자 2.5명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인 1급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 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급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1급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1급

<표 2-15>장기요양시설(서비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자료 :노인복지법(2008).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에서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소정의 교육(1급신규:240시간,2

급신규:120시간)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했으나,2010년 4월 이후부터 교육이수

자 중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다.2011년 6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표 2-16>에서와 같이 백 만명(‘11.06기준)을 초

과했지만,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는 262,720명으

로 전체의 1/4수준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5)은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 간의 편차가 크

지만,월 100만원 미만이 68.7%이며 월 100～150만원이 28.9% 정도이며,평균

적으로 주당 40시간 기준 월 80～120만원정도로 최저임금(시급 4850원)의

123% 수준이다(김찬우,2012).근무형태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1).

5)요양보호사 임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기관에 지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과 관

련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따라서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기관의 재량

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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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실제 활동 수

가 매우 적은 것은 낮은 임금수준,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주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가족인 수급대상자에게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6)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허

위청구를 하는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보여진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6.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39,197 692,138 983,823 1,006,897

요양보호사 종사자 83,564 182,674 237,709 262,720

<표 2-16>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1).

(3)거버넌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입안과 서비스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

관의 자문기구로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즉 보건복지

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

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1항).또한 국가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 및 지도․감독,지

역단위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국가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용,

6)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인 수급대상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서비스의

경우 시행초기엔 방문요양서비스에 준하여 이와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하였으나,급여오용 등

의 문제로 2011년 8월부터 하루 1시간,한 달 20시간으로 제한하였다.단,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급여 제공시 방문요양 1일 제공가능시간 및 월 제한일수에 제한을 받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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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5년 단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

험료 감면 규정,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이용절차관련, 급여

수가 등 각종 기준 마련

․장기요양위원회 설치․운영 

․노인요양사업비용의 지원

․노인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명령 

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양성

교육훈련기관 신고수리,지도․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요양보험료 부과․징수

․요양인정(변경)신청․조사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요양등급 판정

․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노인요양사업 조사․연구, 홍보

<표 2-1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관별 역할분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분담

해야 한다.또한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실시,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위촉,

제도 홍보 등을 수행해야 한다.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권한,등급판정위원

회 과반수 위원 추천권한 등은 지자체의 역할부여와 관련된 것이다(이광재,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이다.국민건강보

험공단의 역할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장기요양인정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작

성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장기요양사업

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노인성질환예방사업,부당이득금의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보험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그 밖에 공

단의 장기요양사업조직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장기요양사업의 회계(독립회계

설치․운영),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7)의

업무 등을 해야 한다(강용규 외,201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리․요약하면 <표 2-17>과 같다.

7)장기요양기관평가지표는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관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급여제공결과

의 5가지 대분류와 이에 대한 14개의 중분류(기관관리,인적자원관리,정보관리,질 관리/위생

및 감염관리,시설 및 설비관리,안전관리/수급자 관리,기관책임/급여개시,급여계획,급여제

공/수급자 상태,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어있다(보건복지부,2011).또한 평가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11년 요양시설평가결과 최우수기관

10%(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최고 2억600만원까지 총 76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보건복지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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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소득, 요양급여 제공내역 

등 관련 서류의 보고․제출 및 

질문, 검사 권한

독, 교육이수자 자격관리

․관할지역 거주자에 대한 요양

인정 대리 신청 및 등급판정위

원회 참여

․노인요양사업비용의 지원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요양인정․요양등급,요양급여비

용, 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심사청구

*자료 :이광재(2007)참조하여 재구성.

(4)재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나,순수한

사회보험형태가 아니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와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혼합형이다.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조세)8)와 가입자

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장기요양보험료액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건강보험

과 함께 하되,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제40조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 수급자가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또

는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및 관리운영비

의 전액을 각각 부담한다.

이에 <표 2-18>에서와 같이 제도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

율은 건강보험료의 4.05%로 책정되었다.그러나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한 재원

을 충당하기 위해 2010년에는 6.55%로,전년 대비 1.77% 인상 되었으며,이후 3년

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장기요양보험료는 최근 3년 간 인상이 없었으

나 2012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32만명 → 37만명)와 장기요양보험수가

8)장기요양보험 재정 가운데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이며,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는 국가(80%),지자체(20%)분담하며,기초수급자 급여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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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경 감
의료

급여

기초

수급
합계 ‘10.06 ‘11.06

장기요양 요양급여비 계 8,598 1,050 148 3,008 13,218 11,434 12,804 

재가급여 5,112 566 92 1,210 6,537 6,703 6,980

-방문요양 4,308 485 78 1,021 5,295 5,327 5,892

-방문목욕 272 31 4 55 350 316 362 

-방문간호 19 2 0 6 36 33 27

<표 2-19>장기요양급여비

(단위:억원)

인상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2.8%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실질적 인상

이 있었다고 할 수있다.

일 시 보험료율

2007.12.31(2008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수준)

2008.12.31(2009년) 건강보험료액의 4.78%(소득 대비 약 0.243%수준)

2009.12.31(2010년) 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 대비 약 0.35%수준)

<표 2-18>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또한 2012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은

1조 3,218억원이며,이 가운데,월평균 요양급여비는 2,203억원이며,이는 전

년도 월평균 2,134억원 대비 3.2% 증가한 액수이다.또한 유형별 요양 급여비

는 시설급여의 경우 전체의 50.6%로 6,682억원이며,전년대비 약 14.8% 증가

되었다.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는 전체의 49.5%로 6,537억원이며,

전년대비 약 6.3% 정도 감소하였고,재가급여 중에 방문요양이 8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표 2-19>참조).이로써 재가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9)수급대상자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악

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활서비스 도입이나 방문간호,주․야간 서

비스 등을 강화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또한 간병이나

신체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기타 재가급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9)2010년 재가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89%가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으며,방문간호는 2.4%

정도에 불과함(국민건강보험공단,2010).또한 방문요양서비스 업무 가운데 가사지원서비스량

이 5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찬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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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311 23 5 50 449 343 388

-단기보호 25 3 0 2 42 295 30

-복지용구 177 22 4 76 365 389 280

시설급여 3,486 484 56 1,798 6,682 4,731 5,823

-노인요양시설(현행법) 1,660 222 29 651 3,542 1,683 2,562

-노인요양시설(구법) 289 49 4 247 477 708 59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761 106 11 698 1,439 1,711 1,57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89 62 5 129 741 387 586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386 44 5 73 483 242 5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한편,장기요양보험 총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시행초기부터 현재(2011년)까

지는 어느 정도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크게 증가

하고 있다.또한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총수입 중 보험료와 의료급

여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정도인데 비해,국고지원은 12% 수준에 불

과하다(<표 2-20>참조).또한 노인인구가 24%(1,181만명)가 될 것으로 예상되

는 2030년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02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3.3

배 증가하고 지출액도 15조 6653억원으로 6.3배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1).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부지원수준

을 증대하고 다양한 재원마련 등 이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

정

* 수입 7,518 20,238 27,720 32,634 23.8

-요양보험료

(보험료율)

3,723

(4.6%)

11,371

(4.78%)

17,509

(6.55%)

21,423

(6.55%)
31.8

-국고지원금 1,181 2,044 3,323 3,883 21.4

-의료급여부담금 2,564 6,637 6,655 6,773 8.9

-기타수입 40 186 233 178 80.2

* 지출 5,731 18,791 25,547 31,634 38.4

* 누적수지 1,787 3,234 5,407 5,407 -

<표 2-20>총 재정 현황

(단위 :억원,의료급여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및 선우 덕(2012)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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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점

시행 5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요 측면

(1)대상자 범위 문제 및 보험가입자와 수급대상의 불일치

대상자 범위 문제 및 보험가입자와 수급대상의 불일치에 대한 관련 연구로

는 임재옥(2009),이정선(2009),조국행 외(2010),장두순(2009),이용갑(2009),

윤소영(2012)등이 있다.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 2.9%였던 인정자율이 다

음해인 2009년에 5.2%로 증가되었으나,201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5.8%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또한 3등급보다 1,2등급이 많았던 첫 해에 비해,1,2등급보

다 3등급이 많은 현 상황을 볼 때,이는 판정도구에 의한 정확한 등급판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의 대상자 범위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려 애쓰고,재정소요

를 최소화 하기위한 매우 제한적인이고 소극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대상자 범위 확대는 많은 재정적 소요가 따르는 문제이므로 우선적으

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몇 년간 대상자 범위를 무조건 일

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를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여 주로 젊은 층이 보험

료를 부담하고 있으며,수급대상자는 주로 노인층이다.앞으로 노인인구 층의

급속한 증가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로 급증할 것이기에 보험료 인

상은 불가피할 것이다.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와 수급대상자가 일치하

지 않음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급여내용

급여내용과 관련된 문제로는 제한적이고 한정된 재가급여,비공식 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지원 부재,치매노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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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제한적이고 한정된 재가급여문제로 관련 연구는 이수형(2009),이정선

(2009),노진덕(2008)등이 있다.재가급여활성화는 시설에 비해 재가의 재정적

절감효과가 크며,이용자 자신의 집이나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재가급여 활

성화를 통해 잔존기능을 최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손상된 기능

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가서비스 이용은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

고,방문간호는 3%도 안 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재활제도는 시행

하고 있지 않다.또한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노부부가구나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많고,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라도 가족이 일하는 시간대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야간서

비스의 경우 평일주간에만 집중되어 있으며,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서비

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둘째,비공식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원 부재문제로 관련 연구는 석재은

(2006),강욱모(2009b),김금열(2010)등이 있다.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연대원리에 의한 공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전통

적 가족관이 많이 약화되어가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직접 모셔야 한다는 생

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와 같이 가족이 돌보는 경우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만족도도 높지만,시설급여에 비

해 재정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급증하는 장기요양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그

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공적서비스

제공과 비공식서비스제공의 상호보완적이고 융합적인 체계로 가야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셋째,치매노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부재문제로 관련 연구는 장세

철 외(2008),국민건강보험공단(2010),박종덕(2011)등이 있다.현 장기요양등

급판정기준은 신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기능문제

로 인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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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그러나 치매의 예방이나 진행속도에 주변사

람과의 상호작용이나 환경조건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은 물론이고 치매가 진전되는 속도를 늦추어 대상자로의 진입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31%,등급외자의 7.3%가 치매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민건강보험공단,2010).그러나 현행제도는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3)본인부담금 과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관련 연구로는 장세철 외(2008),이정선(2009),나용선

(2011)등이 있다.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을 보

면 여전히 장기요양보험인정자 가운데 12%정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0년의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한 이윤경(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미 이용자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결과로 볼 때,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 가운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

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공급 측면

(1)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문제

시설 및 인력인프라는 제도시행초기에 비해 많은 양적확대를 이루었으나 문

제점 또한 많이 노정되고 있다.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공적장기요양기관의 부족문제로 관련 연구는 이정선(2009),지은구

(2009),국민건강보험공단(2010)등이 있다.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초기에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이에 대한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오히려 과다공급

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양적확충이 있었다.그러나 현황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개인 영리기관에 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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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장기요양기관의 공급 과다 문제로 관련 연구는 김철수(2010),국가인

권위원회(2011),최인덕 외(2010),김명엽(2011)등이 있다.현황에서 살펴보았

듯이 특히 재가방문요양기관은 시행초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이러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과다 공급은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써 대상자확보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수익창출을 위한 부당급여 청구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대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결국 서

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이와 같이 일부 장기요양

기관의 부당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셋째,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문제로 관련 연구는 김준환(2008),장우심

(2009),송영흠(2010),한정원(2011),나용선(2011)등이 있다.요양보호사는 요

양보호서비스의 전담인력으로서,요양서비스 질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자격부여 후에도 장기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그러나 시행초기에 비해 시험제가 도입된 것 이외에 여전히

연령과 학력 등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으며,보수교육도 기관평가에 다소 반영시키

고 있으나,장기요양기관의 자체적인 보수교육만을 유도하고 있을 뿐 지자체나 건

강보험공단 등 공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다.

넷째,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문제로 관련 연구는 최승호

(2008),김철수(2010),임정기(2010),국가인권위원회(2012)등이 있다.요양보

호사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과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직무 불만족이나 높은 이직률,서비스 질 저하 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백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

고 최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문제,등급판정의 신뢰성 문

제,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문제,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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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문제로 관련 연구는 노진덕

(2008),정재욱(2009),최은희(2010),나용선(2011)등이 있다.급증하는 재정지

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제는 대상자의 진입기간을 연장하거나 방지하기 위

해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시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재가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일부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

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효율

성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고,등급판정부터 장

기요양기관 평가 및 관리감독의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반면,지방자치단체

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노인성 질병 예방사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와 같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등이 원활이 이

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간 소통부족 등의 사

유가 빈번하다고 한다(나용선2011).

둘째,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로 관련 연구는 류성경(2008),손용진(2009),

김찬우(2009),임성옥(2010),이강(2010),이윤경(2012)등이 있다.장기요양의

등급판정은 1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직접 신청자를 방문하여 면담하면

서 신체기능 등을 확인하여 52가지 조사항목을 체크한다.이 때 방문직원은

대개 1명이며,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등급판정 시

노인의 가정환경(수발자 유무,수발가능시간,집안구조 등)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고려한 평가영역이 별도로 없으므로 방문조사자의 주관적 판단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이들의 의견과 의사소견서가 불일치하

는 경우엔 등급판정위원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장

기요양등급판정에는 1차 조사자나 의사소견서의 정확성,등급판정위원의 배경

에 따라 같은 질환과 증상에 다른 판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따라서 등급판정

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문제로 관련 연구는 이윤경(2011),한은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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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등이 있다.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기관평가는 매우 중요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을 선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평가가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써 형식적이고 일부 시설에서는 서류를 가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과 불

만이 있다.또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로 관

련 연구는 이정선(2009),보건복지부(2011),김명엽(2011)등이 있다.장기요양

기관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부 장

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궁극적으로 서비

스 질 저하와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당 200케이스를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일부 장기요양기

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3)재정 불안정

재정에 대한 관련 연구로는 이용갑(2009),이은경(2010),김명엽(2011),남현

주(2011)등이 있다.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급증하는 장기요양노인의 문

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부담금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장

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성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가운데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책정되어 있으나,최근 3

년 간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12%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또한 점차적

으로 수입의 증가 폭보다 지출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므로 재정악화가 우려

된다.이상의 내용을 정리․요약하면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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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선행연구

수

요

측

면

대상자 

범위 및 

보험

가입자와 

대상자

• 대상자 범위 및 보험가입자와 수급대상자의 불일치

-인정률(5.7%)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수급대상자는 주로 

노인층

조국행외(2010)

임재옥(2009)

이정선(2009) 

장두순(2009)

이용갑(2009)

윤소영(2012)

급여내용

• 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서비스 편중

-방문요양서비스89%, 가사지원서비스 50%, 방문간호이용률 

2.4%

-재활서비스 부재

•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지원 미흡

-현금급여 및 상담, 서비스 관련 교육 등 부재 

• 신체적 활동 가능한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부재 

-현 등급판정기준은 신체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

체활동 가능한 치매초기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받

기 어려움

박종덕(2011)

이수형(2009)

이정선(2009)

노진덕(2008)

석재은(2006)

이용갑(2009)

강욱모(2009b)

이윤경(2010)

김금열(2010)

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금 과다 

-일반(시설20%, 재가15%), 차상위계층(시설10%, 재가7.5%)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 12% 정도이며, 비용부담 높을

수록 미이용률 높음

장세철외(2008)

이정선(2009)

나용선(2011)

공

급

측

면

시설 및 

인력 

인프라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다

-특히 재가방문기관의 경우 시행초기에 비해 5배 증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부당행위 문제

• 공적장기요양기관 부족

•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 낮은 보수, 고용불안, 이용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지위상승차단에 따른 의욕저하

• 요양보호사 전문성 문제

-단기간의 양성교육시간, 정기적 보수교육 부재

최인덕외(2010)

지은구(2009)

임정기(2010)

전용호(2008)

이재희(2009)

이정선(2009)

김명엽(2011)

김찬우(2012)

국가인권위원회

(2012)

보 건 복 지 부

(2011)

거버넌스
•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문제

-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리감

노진덕(2008)

정재욱(2009)

<표 2-2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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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예방사업 등을 담당하므로 두 기관간의 연계강화 필요

•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문제

-공단의 조사원 인원부족 및 업무과중

-조사자에 따른 차이(등급판정 시 노인의 가정환경도 매우 

중요하나, 이를 고려한 평가영역이 별도로 없으므로 방문조

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듣기평가중심으로 허위진술이나 과장진술 사례발생

-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문제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 문제

-서류중심 평가로 인해 형식적이고 , 서류중심의 심사이므로 

가작성 사례 발생하며, 복잡한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과중

•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

제(2010년 부당청구액은 206억 6천으로 ‘09년에 비해 3.7배 

증가)

이정선(2009)

김찬우(2009)

최은희(2010)

나용선(2011)

이윤경(2011)

한은정외(2012)

전용호(2012)

이윤경(2012)

재정

• 재정 불안정

-정부지원 미흡

-근본적 재정누수 방지 정책 미흡

이정선(2009)

이용갑(2009)

이은경(2010)

남현주(2011)

김명엽(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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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외국의 장기요양제도 사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 노인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고 장기요

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분석은 그 의의하는 바가 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체계에 장기요양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네덜란드

1.도입배경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AWBZ(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특별의료비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사회보험으

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즉,고

액의료를 보장하는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인 제1영역,급성기 치료를 보

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인 제2영역,보충적 보험으로 제1,2영역에 포함되지 않

은 사치적 입원시설 이용 및 성인의 일부 치과치료,장기적인 물리치료 등을

보장하는 제3영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제도 내의 일부로써 장기요양급여가 제

공되고 있다.이처럼 네덜란드는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1968년에 제도를 실시하였다(이수형,

2009).

이와 같이 AWBZ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이 후 재가요양 도입(1980년),가사지원 도입(1989년),거주요

양 도입(1997년)으로 확대해 왔다.그리고 2007년부터는 AWBZ로부터 가사 및 비

공식요양제공자 지원서비스를 분리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Wmo)로 이전하여 현재

는 AWBZ와 Wmo10)의 이원화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10)사회지원법(Law onSocialsupport)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2007년부터 가사지원서비스,휠체어,주택개조,운송수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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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적 특징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수형,2009).또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아동 등 장기요양환자 및 심신․지적장애자 등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적용원칙에 충실하고 있다.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수요 측면

(1)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보험에 의무 가

입하도록 하고 있다.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는다.근로자는 건강보험 정률보험료와 함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며,

자영업자는 국세청 심의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를 세무관서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2)대상자

네덜란드 장기요양은 장기요양환자,고액의 중증 질환자,장애인,정신질환

자 등 전 국민이며,납세하고 있는 주재 외국인도 포함된다.이처럼 연령,장

애종류,장애정도,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따라서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체계는 서비스 수급자의 수급자격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관대하며,자산조사도 없으며 연령이나 장애종류에서도 포괄적

이고,장애정도의 측면에서도 기준이 매우 낮다(김미혜 외,2007).

(3)이용절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는 <그림 3-1>과 같으며,요양평가 신청은 서면이

나 전화,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유선면담을 통해 요양

정도를 평가한다.즉,신청한 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Wmo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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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등급판정기관인 CIZ직원이 대상자의 환경 파

악 및 욕구 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AWBZ의 수급자로

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등급판정과정은 평가자가 신청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판정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유선면담으로 이루어

지며,필요할 경우 대면면담이나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한다.등급판정을 위한

욕구사정은 <표 3-1>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신
청
자

지자체

의료

전문가

CIZ

지자체 마다

평가도구 

다름

요양사정(주택

개선,가사지원,

운송수단, 휠체

어)

대상자의 

환경파악(

활동,참여)

서비스요

양패키지

(ZZP)

서비스종류 

및 양 결정

W m o

수 급

자

AWBZ

수급자

<그림 3-1>AWBZ서비스 이용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구 분 내 용

1단계

(장애점수:0-3점)

0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음

1점 일주일에 1-6번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점 하루에 1-2번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점 지속적으로(3번 이상/1일)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단계(해결책분석) 필요한 AWBZ 요양의 총량 결정

3단계(해결책분석) 순수하게 필요한 AWBZ 요양의 총량 결정

4단계(의사결정) AWBZ 재가 혹은 시설급여 결정

<표 3-1>등급판정 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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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내용

AWBZ급여는 크게 시설 및 재가요양을 보장하고 있다.시설요양으로는 개

인요양,간호요양,지원안내,활동안내,진료,병원이나 너싱홈 등 입원시설서

비스가 있다.그리고 시설요양의 경우는 모두 현물급여로 제한된다.재가요양

의 경우에는 현물급여나 현물급여 한도액의 75% 범위 내에서 현금급여11)를

선택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AWBZ의 이용자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인

구의 3.6%인 588천명이며,이 가운데 노인인구는 65% 정도이며,이는 전체 노

인인구의 14.5%수준이다.또한 급여형태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58%인

227천명이며,입소시설 이용자는 42%인 164천명이다.대상자별 AWBZ이용자

수는 <표 3-2>와 같다.

구 분 계 시설 요양 재가 요양

계(명) 588,000 253,000 335,000

노인 소계 391,000 164,000 227,000

노인, 신체장애 319,000 109,000 210,000

노인, 치매 72,000 55,000 17,000

장애인 113,000 66,000 47,000

정신질환 84,000 23,000 61,000

<표 3-2>대상자별 AWBZ이용자 수(2007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5)급여수가

재가급여의 경우 Daycare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시간당 비용을 지급하며,

시간당 상한액은 64.94€(평균 42.96€)이다.시설급여는 NZa가 ZZP의 1일당

수가를 결정하여 ZZPs12)에 따라 시설급여 비용을 지급한다.요양보험자는 서

11)네덜란드는 1995년 개인계정(personalbudgets)이라 불리우는 장기요양 현금급여를 도입하였

다.이로써 서비스제공자 선정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Wiener,2007).또한 현금급여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에서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25%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25%를 제하는 것은 독립적인 서비스제

공자가 서비스 제공 이외의 간접비는 초래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Wiener,2003).2007년

70세 이상 개인계정 수급자는 18%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12)ZZPs도입 전엔 입소자수와 입소자의 특성군(뇌질환 등)에 따라 각 입소시설에 예산을 지

원했으나 적정배분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에 요양 집중도에 따라 AWBZ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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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자(개인요양제공자,기관요양제공자,시설요양제공자)와 최고 상한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ZZP 1 노인보호주택 + 일부 지원

ZZP 2 노인보호주택 + 지원 + 간호

ZZP 3 노인보호주택 + 상담 + 집중 요양

ZZP 4 노인보호주택 + 집중 지원 + 연장 요양(extended care)

ZZP 5 노인보호주택 + 치매 집중 요양

ZZP 6 노인보호주택 + 집중 요양 + 간호

ZZP 7 노인보호주택 + 안내(guidance) 중심 집중 요양 

ZZP 8 노인보호주택 + 치료 및 간호 중심 집중 요양

ZZP 9 간호 + 회복치료(restorative care)

ZZP 10 완화치료, 임종간호

<표 3-3>노인관련 서비스 내용(ZZP1～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6)본인부담금

AWBZ의 본인부담금은 요양을 받는 자의 소득수준,가족구성관계,제공받

는 서비스의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수급자의 소득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한다.소득은 세무관서에서 제공받은 연말정산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다.Wmo의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13).단,지방의회는 저소득 노인이 있는 가정의 본인부

담 상한금액을 낮추거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정의 소득액을 변경하는 등

몇 가지 변수변경이 가능하나,변경 시는 AWBZ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의 복합 패키지를 노인 10개,정신질환 13개,장애인 29개의 총 52개로 분류․구성하여 도입

하였다.ZZP별로 1일당 수가는 다르다(예를 들면 ZZP1은 56.44€이며,ZZP8은 216.92€)(국

민건강보험공단,2010).

13)지방의회는 가사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헤

이그에서의 2009년 단순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12.40€였으나,헤를렌

에서는 19.4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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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급측면

(1)시설 및 인력 인프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는 국영기관은 없으며 민간 비영리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 법적으로 공식적인 서비스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14)하여 상당

히 높은 보수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단 부가급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Wiener,2003).

(2)거버넌스

장기요양서비스를 주관하는 공적기관을 살펴보면,먼저 NZa(Nederlandse

Zorgautoriteit:보건의료 감독원)가 있다.NZa는 장기요양 시장의 감독과 실태

파악을 위하여 2006년에 설립된 보건의료감독기관으로 보건의료시장을 총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①보험자,공급자,

소비자의 보건의료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②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리․감독,③독점적 시장 지배력

관리,④행정조치,위법행위 공표,정기적 벌금부과 ⑤실현가능한 시장중심의

개혁 주도 ⑥보건의료시장 모니터링 강화15)에 대한 장래 비전 제시 등의 역

할을 담당한다.

CIZ(Centrum IndicatiestellingZorg:등급판정기관)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등급판정기관이다.

14)네덜란드에서 종사자는 건강보험이 있고 휴가,연금혜택이 있으며,고용주는 책임보험을 들

어야 한다(Wiener,2007).고용주로서의 개인계정소지자에게 그들의 피고용인과의 계약을 의

무화함으로써 독립적 서비스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공식적 노동시장의 규제수준과 같이 적용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또한 독립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

모나 배우자를 포함한 친척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반면,네덜란드는 독립적 서

비스 근로자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Wiener,2003).네

덜란드는 서비스 질의 정의를 서비스 근로자의 전문적 기술 및 전문적 지도감독보다는 서비

스 이용자의 권한 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라고 보는 것 같다(석재은,2006).

15)국민의 이익을 위한 진료의 질 보장,공급 및 접근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시장기능 실패

및 시장관리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강화,NZa콜센터 운영(서비스 질,

마케팅 부분의 투명성,가격상한제와 같은 가격조절,매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회계감사실시,

무작위로 기관선정하여 재정 관련조사,내부자나 수급자 고발 접수하여 반복고발 기관 조사

등)(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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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Z는 독립된 정부조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욕구사정 및 등급판정과 고객상담,장기요양 신청 접수,입소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3)재정

AWBZ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세금),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나16),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다.보험료는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또한 세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한다.Wmo는 조세로 충당한다.급여종류 별 재정소요는 2011년 기준으로

AWBZ지출액은 GDP의 4.5%수준인 약 254억€로 2002년에 비해 38%정도 증

가하였다.또한 이 가운데 노인 등의 간호/요양 부분의 지출이 대략 53%로 가

장 많았으며,장애인 지출 27%,정신질환 지출 7%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수입계(백만€) 20,601 21,757 21,584

지출계(백만€) 18,417 21,272 22,817 21,963 24,436 25,440

정신질환 3,165 3,744 3,792 1,541 1,680 1,720

장애인 3,975 4,594 5,058 5,880 6,556 6,825

간호/요양 (노인 등) 9,848 11,165 11,914 12,055 13,161 13,618

기타 (재가급여 등) 292 134 339 299 271 305

치료 외 지출 1,137 1,636 1,713 2,198 2,769 2,973

<표 3-4>AWBZ수입 및 항목별 지출금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및 www.cvz.nl(2012)참조하여 재구성.

16)보험료는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1등급과 2등급 2개의 과세계층에만 소득의 12.15%를 부

과한다.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건강보험 정률

보험료와 함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며 자영업자는 직접 세무관서에 납부한다.또한 정부보조

금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소득,연령(65세 이상 여

부),동거가족 수에 따라 결정한다.2010년의 경우 AWBZ지출의 68% 보험료,24% 세금,

8% 본인부담금으로 추정(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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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혁동향 및 시사점

1968년부터 실시되어온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인 AWBZ는 2000년 이후

몇 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년 도 내 용 비 고

2003

수급자 권한 강화(현금지급액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현금급여 지출액 크게 증가함에 따라 ‘10년 일

시 지급 중단사태 발생.

(‘03년 6억€에서 ’07년 13억€로 급증하였으며, 

‘10년에는 예산 수립액 21억€를 초과)

‘95년부터 현물급여 한도액의 75% 

범위에서 행정기관이 수급자가 계약

한 서비스제공자에게 현금급여 지급

함. 

2006

-건강보험체계개편

(이원화되어 있던 일반건강보험제도를 전국민 가입

체제 및 민간보험회사 운영으로 단일화 함)

‘06년 이전에는 일반건강보험제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공보험과 민간보험

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2007
-AWBZ에서 보장하던 가사지원서비스를 조세로 운

영하는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Wmo)으로 이전함.

'07년부터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

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AWBZ(특별의료비제도)와 지자체에

서 조세로 운영하는 Wmo로 운영

됨. 

2008

-1년 미만의 정신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이전

-‘11년부터는 입원 치료 후 일시적 재활치료도 건

강보험으로 부분이전

2012
-AWBZ 지역요양사무소의 역할을 민간보험사에 

이양할 예정임.

AWBZ 지역요양사무소(보험자)는 장

기요양지출의 책임을 갖고 해당 지

역서비스제공자(장기요양기관)와 수

가 상한액 이하로 계약할 수 있으

나, 지역요양사무소의 통제구조가 

투명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

영됨으로써 보험자의역할을 민간보

험사로 이양하기로 함.

<표 3-5>AWBZ(특별의료비보험제도)의 개혁내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즉,주요 내용으로 2003년에는 수급자 권한 강화 차원에서 현물급여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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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5% 범위에서 행정기관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2007년

에는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자체지역복지사업(Wmo)으로 이전,2008년에는 1년

미만의 정신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이전하였다.또한 2011년 입원 치료 후 일시

적 재활치료 건강보험으로 부분이전,2012년 지역요양사무소의 역할을 민간보

험사로의 이양 등이다.

네덜란드의 AWBZ는 도입배경이나 운영체제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

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실시한 사례

로 최근 몇 차례의 개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 문제이다.앞의 현황에서 이윤경(2010b)의

연구17)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물급

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인 수급 대상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서비스제도 마저도 대폭 축소하고 폐지하

려는 상황에 현금급여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그러나 현금급여

는 이용자 스스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선택

권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또한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낮게 책정

되므로 재정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공적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었어

도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18)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제도로 판단

된다.단,네덜란드의 사례에서처럼 급격한 지출증가로 일시적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서비스제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이다.앞으로 장기요양의 욕구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기에 공적체계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그러나

17)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전

체 등급인정자 중 0.2%만이 이용하고 있음(이윤경,2010b).

18)‘0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비공식 요양제공자는 350만명이며 이중 장기간 집중적인 비공

식요양제공자는 약 170만명으로 비공식요양은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민건

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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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고 방문

요양서비스의 경우도 가사지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가사지원서비스와 신체적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하고,가사지원

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나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

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로써 간접적으로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아울러 가사지원서비스에는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요양보호

사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신체적서비스만을 집중담당하게 함으로써 요양보호

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질환에 따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다.즉,치매의 경우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초기치료가 향후 질

환의 진전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또한

중풍질환자의 경우도 인지기능은 문제없이 신체적 기능만이 일부손상 받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재활을 위한 집중프로그램이 요구된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체활동을 기준으로 1～3등

급으로 구분하고 대부분 동일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질환이나 증상의 경중에 따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이로써 치매,중풍

등의 질환의 종류별로 구분하거나 신체적 기능 상태에 따라 경․중 등으로

세분하여 치매집중,재활집중,요양집중,임종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에 노인의 욕구와 기능상태 등을 충

분히 반영하여 ZZP1～ZZP10까지 10종류로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다.앞서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의 문제는 심각하다.이는

심각한 재정누수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질서 교란,요양인력의 임금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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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

가 요구된다.따라서 결과에 대한 행정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제

대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그 방안으로 네덜란드의 사례 즉,매

년 모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보고서나 청구서에 대해 매년 무작위로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조사하고,내부

자나 이용자의 고발을 접수하여 반복고발 기관을 조사하는 등의 모니터링 시

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절 독 일

1.도입배경

1995년에 도입된 독일의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은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최소한 6개

월 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

는 사회보험제도이다.수발보험을 도입하게 된 주된 요인은 노인인구의 급속

한 증가 및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문제를 들 수 있다.독일은 1932년에 이미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agingsociety)

에 진입하였고,1972년에 14%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agedsociety)에 진입하

였다.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대상노인은 급증하는 반면,여성

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었다.이

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부조비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와 질병보험의 재

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독일에는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보편적이고 단일화된 보장시스

템은 없었다.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요양서비스는 사회부조나 복지재단에 의해

자선적이고 선별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제공된 요양서비스 급여도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여장기요양에대한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어려웠다(Schneider,1999).

이러한 여건 속에서 노인의 수발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연방의회의 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기민당․기사련이 수발보험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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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내 용

1970년대
1974년 고령사회 진입

1978년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장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연구진행

1980년대

1984년 녹색당에 의해 최초로 법안 제출 및 이 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법

안 제출되었으나, 입법화 안 됨

1988년 질병보험개혁법 제정(수발급여 일부 실시)

1990년대

1994년 수발보험제도 의회 통과, 수발보험법 제정

1995년 1월 보험료 징수(노인인구 15.2%)

1995년 4월 재가급여 실시

1996년 7월 시설급여로 확대 실시

2000년대
2005년 노인인구 18.8%

2008년 수발보험 개혁

<표 3-6>독일의 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개혁 과정

공약으로 내세웠다.이를 계기로 1993년 수발보험 법안을 제출하였으며,1994년 수

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수발보험법이 제정되고,1995년 4월부터 재가서비스를 시

행하였으며,1996년 7월부터 시설서비스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김덕환,2005).

이로써 수발대상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과 지방정권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정은 <표 3-6>과 같다.

*자료 :김덕환(2005)참조하여 재구성.

2.제도적 특징

독일의 수발보험19)은 급여 수급자의 주된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층도 보

험료를 납부하며,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도 급여가 제

공된다.이처럼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인 수발보험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독일사회법전(SGB)에 명시되어 있는 수발보험의 목적은 첫째,수발이 필요한 사람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둘째,수발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난 뒤에도 예

방과 재활을 우선한다.셋째,수발이 필요한 사람에 남아있는 능력들을 유지시키고,잃어버린

능력은 회복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자극한다.넷째,수발이 필요한 사람의 의사소통 욕구를

고려한다(김근홍,2004).



-58-

등 급 상 태 신체기능상태 및 보호빈도
1일 기준 

수발제공시간

1등급 경증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의 수발 중 2개 영 1일 1회 1시간 30분, 

<표 3-7>수발보험 등급 기준

1)수요측면

(1)보험 가입자

독일은 법정수발보험(공적보험)과 민간수발보험(사보험)으로 구분하고,모든

국민을 법률에 의해 양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다.즉,연령,계층,국적

등에 관계없이 독일에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20)따라서 질병보험

가입자는 법정수발보험 가입자로,민간질병보험 가입자는 민간수발보험 가입

자로 분류된다.또한 우선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18세 미만자)및 배우자

등은 법정수발보험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어,월 소득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족보험에 동반 가입되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 밖에 학생,무직자,직업훈련 중인 자는 연령기준에 따른 적용을

받는다21).

(2)수급 대상자

독일의 수발보험은 연령이나 질병의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와 동일한 모

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즉,수발보험은 노인이나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일상생활의 통상적․반복적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정

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최소 6개월 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와 동일한 전 국민을 수급대상자로 한

다.등급판정 작업은 MDK(질병보험의료업무단)에 의해 행해지고,총 36개 항

목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 및 도움빈도,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중증도(1등급～3등급)를 구분한다.

20)2009년도 기준으로 월수입이 3,675€ 이하인 자는 법정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고,3,675€

이상인 자는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1)학생이거나 직업훈련중인 자는 25세까지,무직인 경우 23세 까지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

받음(김근홍,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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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적어도 1일 1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

고 추가로 1주에 여러 번 가사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최소 45분 이상 요양

이 필요한 사람

2등급 중등증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의 수발 각각 1일 

3회 이상 수발서비스 제공과 가사어부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자.

1일 1회 3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3등급 최중증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에 있어서 밤낮 하

루 종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추가로 여러 

번 가사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1일 1회 4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극심한 최중증 말기 암환자 등

현 등급체계(법규정)에

는 없으나 3등급보다 

극심한 중증의 환자로

서 3등급의 3%정도 

해당

구 분 ‘95 ‘97 ‘99 ‘01 ‘03 ‘05

인정률(%) 6.3 9.9 10.7 10.3 10.1 9.8

<표 3-8>인정률 추이(65세 이상 인구 기준)

*치매환자에 대한 판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5등급체계 논의 중.

*자료 :박광준(2004)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수발보험등급인정률은<표3-8>에서와같이65세이상인구기준으로시행첫해

인‘95년6.3%로시작하여99년10.7%까지증가하였다가’05년현재9.8%수준이다22).

*자료 :OECD(2010),독일연방후생성;선우덕(2011c)재인용.

등급별 이용현황을 보면(2008년 기준),이용자수가 제도시행 첫 해인 1995년

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다.또한 전체이용자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이

68.7%,시설급여 이용이 32.2%로 재가이용률이 시설이용률에 비해 두 배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9>참조).

22)독일은 수발보험 도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노인인구의 10% 정도가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최은영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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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2000 2003
2008

재가 시설

1등급 621 893 970 862 275

2등급 670 683 678 440 273

3등급 256 246 245 131 133

합계 1,061 1,547 1,822 1,893 1,433 681

<표 3-9>등급별 수급자 현황

(단위 :천 명)

*2008년 전체이용자의 22.5%는 65세 미만자임.

*자료 :보건복지부(2004)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3)이용절차

수발보험의 이용절차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신청

에 의해 이루어지며,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수발보험 등급판정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05).

즉,피보험자나 피부양가족은 가입한 장기요양금고(조합)에 등급판정 신청을

한다.신청을 접수한 보험자(장기요양금고)는 MDK(MedizinischerDienstder

Krankenversicherung)에 등급판정을 의뢰한다.MDK는 신청자와 방문날짜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의 주거지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23).

23)등급인정조사자는 국가고시 합격한 간호사 및 전문요양원이며,이들은 6개월 이내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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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MDK본부에서 수발보호 등급이나 수발서비스

종류 등을 판정하고 개입별 수발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험자인 장기요양보

험금고에 통보한다.MDK로부터 통보를 받은 보험자는 통보된 내용을 심사하

여 등급여부 또는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서 도달 후 늦어도 5주 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4)급여내용

구 분 종 류 내 용

재가급여

현물급여

(Pflegesachleistungen)

주거 공간에서 기초장기요양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현금급여

(Pflegegeld)

자신을 돌보는 가족, 이웃, 수발인 등에 의해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현물급여액의 50% 수준). 

혼합급여

(현물+현금)

-대상자가 현물급여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해 현물급여를 지급받는 정도에 비례해서 현금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요양보조도구지원 요양에 필요한 보조기구 청구 가능 

주거환경개선보조 생활공간 주거 개선 공사 자금 지원

부분시설

보호급여

주․야간보호
거택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

단기적으로 재가보호가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부분시설보호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단, 년 

4주로 제한).

시설급여

(상시입소)

상시입소

치매노인특수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 필요자는 원칙적으로 재가와 시설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숙박비 등 신변잡비는 본인이 부담하나 본인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부조에 의지).

장애인 특수시설급여
장애인지원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대상자에

게 비용 보상(기숙사비의 10%부담)

<표 3-10>서비스 종류별 급여내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수발보험의 서비스 종류별 급여내용은 <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

스 장소에 따라 재가급여,부분시설급여,시설급여로 구분된다.시설급여는 현

안 교육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세미나 및 판정관련 외부세미나 참석으로 인정조사

전문성 강화 실시함(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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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급여 형태로만 제공된다.이지전(2002)에 의하면 수발보험 급여의 원칙은 인

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한다.또한 재가서비스가 시설서비스에 우선하며,가입자의 건강한 삶

을 위해 계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강구해야 한다.

(5)급여수가

등급에 따른 급여형태별 수가는 입소시설 1,2등급을 제외하고 <표 3-11>

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되었다.이로써 재가 현물급여는 대상자의 등급

에 따라 정해진 최고 한도액까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여 450€에서 1,432

€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주간 및 야간 서비

스 급여액도 재가급여의 현물급여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되었다.

재가현물급여액/월.

요양등급 2008. 7. 이전 2008. 7. 이후 2010. 2012. 

1 등급 384 420 450 450

2 등급 921 980 1,040 1,100

3등급 1,432 1,470 1,510 1,550

재가현금급여/월

요양등급 2008. 7 이전 2008. 7 이후 2010 2012

1 등급 205 215 225 235

2 등급 410 420 430 440

3등급 665 675 685 700

시설급여/월

요양등급 2008. 7 이전 2008. 7 이후 2010 2012

3등급 1,432 1,470 1,510 1,550

3등급 특별경우 1,688 1,750 1,825 1,918

<표 3-11>급여수가

(단위 :€)

*시설입소 1,2등급의 현물급여는 각각 월 1,023,월 1,279€로 변동 없음.

*자료 :BMG(2008a);이용갑(2009)재인용.

(6)본인부담금

수발보험서비스이용시월최고한도액까지는수발보험에서제공하므로월한도액범위내

에서별도의본인부담금은없다.단,월한도액초과비용및숙박비,식비는본인이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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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급 측면

(1)시설인프라

수발보험 시행 전에는 주로 비영리 자선기관 등이 수발제공의 역할을 수행

했으며,국가나 공공조직은 이를 보완하는 구조였다.현재 수발보험의 운영주

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공공조직,민간 영리조직,민간 비영리조직 등 다양

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장기요양기관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발금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서비

스 질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007년 말 기준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현황은 재가와 시설기관의 민

간영리와 민간비영리의 비율이 각각 대략 6:4,4:6정도이다.반면 재가와 시설

의 공적기관은 각각 1.7%와 6.7%이며 재가보다는 시설의 공적기관이 다소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및 운영주체는 <표 3-12>와 같다.

장기요양기관 현황

년도 재 가 입 소
시설형태별 구분

상시입소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2005 10,977 10,424 9,414 1,529 1,779

2007 11,529 11,029 9,919 1,557 1,984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
구 분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 공공 기관

재 가 57.6% 40.6% 1.7%

시 설 38.1% 55.1% 6.7%

<표 3-12>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운영주체(2007년)

*상시입소시설에서 단기보호 병설시 중복 계산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인력 인프라

수발서비스종사자24)는 간호사 및 노인수발사와 그 외 이들을 보조하기 위

24)가족수발자는 정기적으로 매주 30시간 이상 다른 직업 할동을 하지 않고 1주일에 최소 14

시간 이상을 가정에서 수발하는 경우,요양보험은 법적연금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산재보

험에도 혜택을 제공한다(Priester,1993;최승호,200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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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조무사와 노인수발보조사가 있으며,가사 관리와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수발인력 등이 있다.특히 노인수발사는 자격취득을 위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양성됨으로써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독일은 각 주별로 노인

수발교육과정이 차이가 많음으로 인해 수발인력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3

년부터 연방차원의 통합되고 표준화된 노인수발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이로

써 노인수발사의 교육과정은 3년이며,보조 인력인 노인수발보조사는 1년에

600시간의 교육과 90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국가인증이나 민간기관 시험

에 합격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제도

및 교과내용은 <표 3-13>과 같다.

자격명칭
법적지위

내용
자격취득방법 주요활동분야 비고

노인수발사
주단위의 국

가자격시험

3년간의 교육과정 이수

(실업․직업학교졸업+양성과정 2

년+연수 1년)

시설과 재택에서 

고령자 수발 및 간

호 등의 전문적 활

동

주마다 약

간의 차이 

있음

노인수발사 양성교육과목

일반과목 국어, 종교, 법률, 직업, 사회권, 정치

전문과목1 표현방법, 심리학, 사회학, 교수법, 운동, 제작 및 공작, 고령자의 일상생활문제

전문과목2
의학적 기초, 약재, 노인과 환자의 케어, 노인신경의학, 노인정신의학, 위생학, 영

양사

<표 3-13>독일의 노인수발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목

*자료 :이혜영(2006).

또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영역은 시설수발과 응급대응 서비스에 해당하며,

재가 요양 시 2/3이상의 인력은 전문 수발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담당하

고 있다.이들은 무상의 수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나 의무적이

지는 않다(최승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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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버넌스

연방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발보험제도를 총괄하며 지방정부 및 보험자

의 지도와 감독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지방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수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리고 수발보험의 운영주체는

질병보험이며,질병금고 내에 설치된 수발보험금고(Pflegekassen)가 수발보험

의 관리주체이다.즉,수발보험금고는 법정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질

병금고 소속하의 독립된 법인이며,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재정적으로도 질병

금고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따라서 자주적인 행정운영의 원칙하에 스스로 정

관을 정하고,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과 서비스 계약 체결 및 해지,수가

협상,서비스 질과 가격에 관한 감독책임 등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한다25).

또한 MDK(질병금고의료지원단)는 질병금고에서 특별한 의학적 치료나 재

활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의료서비스 조직으로서,수발

보험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과 등급 불만자의 재신청시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재판정의 역할도 담당한다.MDS(질병금고의료업무단 총연합회)26)는 전국의

MDK업무에 대한 조언자 및 자문 등 MDK를 총괄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4)재정

수발보험의 재정은 전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한다.즉,피용자 및 사용자에게 부

과되는 보험료와 정부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나 대부분은 보험료로 충당된

다.보험료는 2008년 7월 이전까지는 월 총 수입의 1.7%였으나,2008년 7월부터

1.95%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단,자녀가 없는 경우는 0.25%를 추가한 2.2%를

부담하며,근로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표 3-14>참조).

25)민간요양금고의 요양서비스 업무도 원칙적으로 수발보험금고의 업무와 동일하다.단,민간

수발보험은 민간질병보험회사가 관장하고,가입자 상황(위험에 대한 추가보험료,가족의 공동

가입 등)에 따라 요양보험료를 결정한다(조지현,2008).

26)200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의사 등 전문가 55인으로 구성됨.MDS는 장기요양금고로부터

위탁받은 MDK업무를 지원하지만 MDK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구체적 업무내용은 장

기요양기관 평가기준 마련 및 관리,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과 그 외에 등급판정업무 지원 및 전문홍보책자 발간 등 각종 연구 사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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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과소득 보험료율
부담 주체별 부담률

개인부담률 3자 부담

근로자 총임금 1.95% 50% 50%(사용자)

자영업자 총소득 1.95% 100% -

실업자 실업급여/보조금 1.95% - 100%(연방노동사무소)

노령연금생활자 연금소득 1.95% 50% 50%(연금보험료)

<표 3-14>직업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률

*자료 :이용갑(2009)참조하여 재구성.

또한,<표 3-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급여종류별 재정현황(2006년

기준)을 보면 시설급여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다음으로 재가현금급여와 재가현물급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시설
재가

현물

재가

현금

간병인사회

보장비

휴가요양,

주야간, 단기

요양

물품

장애인

시설요양

재정율(%) 50.6 14.1 23.4 5.0 3.3 2.2 1.4

<표 3-15>급여 종류별 재정소요(2006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3.개혁동향 및 시사점

독일은 1995년 공적 장기요양제도인 수발보험제도 도입으로 가족의 수발부담 경

감과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으나 한편으론 많

은 문제점들도 제기되었다.즉,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신체 및 가사 지원 등으로 한

정되어 있고,서비스의 낮은 품질,재정악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2002년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수발질

보장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수발교육을 통해 수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발급여가 상담이나 지도․감독이 필요한 치매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

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4년 수발급여보완법을 제정하여 치매

와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안을 마련하였다.그리고 장기요양보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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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내 용 비 고

보험료 인상
제도 시행당시부터 적용되던 보험료를 0.25%

씩 인상.
1.95%와 2.2%(자녀 있는 경우)

급여액 인상
재가 1,2,3등급 및 시설 3등급의 급여를 2012

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시설급여 1, 2등급은 그대로 유지.

치매환자 

지원 강화

치매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원된 연간 460€의 

재가급여 지원액을 연간 1,200€, 연간 최대 

2,400€까지 인상

치매환자의 장기요양필요성

인정 및 치매 시설입소자에게 

전문적 인력지원 가능하게 됨 

장기요양

서비스지원

센터

설치

급여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급여종류, 금액, 

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조언

사례관리사가 개별적인 사례관

리 실시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휴가도입

-근로자(15인 이상 사업장)가 가족이나 친척을 주 

14시간 이상 수발할 경우 최장 6개월 무급휴가 

실시

-긴급 발생한 장기요양 필요성으로 근로자가 자

신의 가족에게 수발서비스를 해야 할 경우 최장 

10일의 단기휴가 사용 가능

가족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

는 근로자 휴가 시 임금지급은 

없으나 수발보험조합에서 근로

자의 노령연금보험료와 실업보

험 보험료 지급 

급여대상자

에 대한 

보호 강화

-급여신청 대기기간을 보험가입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판정기간 단축;신청결과를 최대 5주내 통보하고 

신청자가 병원이나 호스피스에 입원하고 있는 경

우 1주일 내에, 재가급여신청이나 수발서비스제공 

휴가신청은 2주일 내에 결정

-급여제공 장소의 다원화 인정

(급여공동화 인정)

‘07년 공정의료보험개혁을 통

해 재가환자요양에 대한 급여

제공이 ’기타 적합한 장소, 특

히 지원받는 거주형태‘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의 욕구 고려하였으며, ’08년

도 재가급여 수급자들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현물급

여 총량을 생활공동체유지에 

필요한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표 3-16>수발보험의 “2008개혁”내용

요한 인구 층이 증가되는 가운데 수발보험제도 도입 5년째인 1999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27)함에 따라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총수입액

의 1.7%를 일괄 적용하던 보험료를 2005년부터 무자녀의 경우에 한해 0.25%를

인상하였다.2008년의 개혁내용은 <표 3-16>에서와 같이 치매와 정신질환자에

27)수발보험의 재정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8.2억 유로의 적자 발생(남현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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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는 동일거주지역 대상자

들 간에도 가능

서비스질28)

과 투명성 

강화

-시설 자체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 공개

(’11년부터 모든 시설이 매년 불시에 최소 1회 평

가)

-‘08. 7월부터 시설근무자의 처우개선 강제

(수발보험조합은 근로자에게 해당 지역의 통상적

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만 급여제공계약 

체결할 수 있음)

-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

가 보고서는 인터넷, 시설, 장

기요양서비스지원센터에 공개

-MDK는 평가 후 시설의 결함

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며, 개

선하지 않는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음

예방과 재활 

강화

수발보험조합은 재활이 필요한 자의 동의하에 재

활조치 실시의 의무 부과.

예방과 재활제공으로 수급대상

자의 등급이 낮아진 경우 시설

에 1,530€의 인센티브 지급

보건의료 

서비스와 

수발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

-시설은 외래진료의사나 외래진료센터와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적으로 의사

고용 가능

-병원은 퇴원하는 환자가 수발급여 필요시 재가, 

재활, 시설급여로 연계되는 ‘퇴원관리’ 실시 가능

퇴원관리의 사례관리사는 경험 

풍부한 간호사가 담당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및 이용갑(2009)참조하여 재작성.

대한 지원 강화,단계적인 급여액 인상,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평가 결과

공개29),재가급여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30)및 가족에 의한 장기요

양 지원 강화31)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8)독일은 장기요양급여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개발함.즉,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

도록 작성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사람들이 좋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

설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 장기요양기관들은 내부적인 질 관리 시스

템 도입 의무를 가지며 전문가 표준서비스를 적용하고 보험자는 매년 장기요양기관의 효율

성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만족도 등을 사전 예고 없이 평가하여 인터넷에 공개함.또한 장

기요양인력의 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인력들에게 그 지역의 통상적 수

준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자조그룹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인

식하고 교육 등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델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증액함(박

종덕,2010).

29)2011년부터 정기평가가 매년 최소 1회 실시됨.또한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

소시설 입소자가 MDK에서 재활필요자로 판단했음에도 6개월 동안 재활 받지 않고 상태가

호전된 경우 인센티브(1인당 1,530€)를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30)가족요양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요양금고

가 공동관리하고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장기요양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상담․안내․조언을 한다.또한 서비스 종류와 양을 분석하여 서비스 이용계획 작

성을 조언하고,모니터링 하며,장기요양대상자와 요양서비스 제공자와의 중간역할을 수행한

다.수급자를 관리하는 상담인력은 간호사,사회복지업무담당자,사회보험전문인력이며 400시

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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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제도내용과 개혁동향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

준은 일상생활동작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수발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욕구

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적 활동은 가능한

경우라 해도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매환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등급인정은

받지 못 했을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환자나 가족

에 대한 급여지원방안 및 지역사회서비스연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재가급여의 활성화 및 비공식부문 활성화이다.수급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연계,주·야간 보호소 확충,

가족 등 비공식부문 지원 등으로 재가급여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독일

의 경우 특히 적자재정으로 전환된 데에는 시설급여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따라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 하고 가사지원서비스의 비중

이 큰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재가급여 활성

화는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며,수급대상자 자신이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

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로써 재활을

강조하고,현금급여제를 실시하고,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재가급여를 활성화시고 있는 독일의 사

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식 개선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시행의 지난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는 과다할 정도로 확

대되어왔다.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임금저하 및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장 못지않게 내실화를

31)가족을 통해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며,현금지급 시 전문요양인력이 확

인한 후 내용이 다를 경우 금액을 줄이거나 회수한다.확인주기는 1-2등급은 6개월,3등급은

3개월마다 1회씩 확인.근처 요양시설 전문요양인력이 확인하여,적절한 요양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요양비용을 줄이거나 환수 할 수 있다.이때 인근 요양시설 전문요양인력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 수발금고에 비용을 청구하며 1회 방문 시 34.5€를 지급한다.또한,재가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된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든 동거가족이든 구분하지 않는

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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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야 하며,이제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강화

및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서류중심의 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공적기관의 책임강화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있어서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서비스 질 제고로 연동될 수 있도록 현 평가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또한 서

비스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과정을 강화하고,질적인 서비스 제공

으로 수급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이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평가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3절 일 본

1.도입배경

세계 최장수국가인 일본이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의 고령화 문제이다.일본은 197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노인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1994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섰고,2010년 현재는 22%에 달함으로써 초고

령사회가 되었다.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허약노인은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노인인구 또한 급증하였다.

둘째,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문제이다.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등 가족규모가 축소되고,노

인 단독가구는 증대되는 한편,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수

발부담이 커지고 가족의 부양기능 또한 감퇴되어 기존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의 노인개호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셋째,노인의료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이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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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내 용 고령화 율

1960년대

고령자 복지 창설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시(1961)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사업 창설(1962)

-노인복지법 제정(1963)

5.7%(1960)

1970년대

노인의료비 증가

-사회복지시설긴급정비 5개년계획 책정(1970)

-노인의료비지급제도;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1973)

7.1%(1970)

1980년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재가서비스의 중심

-노인보건법제정(의료비 일부부담 도입, 노인보건사업 규정)(1982)

-노인보건법 개정;노인복지시설의 창설(1988)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 수립(1989)

9.1%(1980)

1990년대

계획적인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복지관련 8법의 개정;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노

인보건복지계획,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등 노인보건법 개정

(1990)

-복지인력확보법, 간호부 등 인력확보법 제정, 의료법 개정(1991)

-신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신 골드플랜) 책정, 고령사

회대책기본법 제정(1994)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최종보고;고령자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문제

12.0%(1990)

14.8%(1995)

15.9%(1997)

17.0%(1999)

<표 3-17>일본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증과 1973년부터 시작된 노인의료비 무료화,노

인의 장기입원에 의한 의료비증가 등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노인개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기존의 제도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즉,당시 일본의 노인개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준

하여 시행되었다.그러나 노인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노인보건복지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

운 형태의 개호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이에 따라 1997년 12월 개호보험

법이 제정되었으며,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일본 노

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은 <표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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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토와 정리로 후생성이 주체가 되어 제고의 구체적 시안작성

요청(1996. 4)

2000년대

새로운 개호제도 개시

-개호보험법 시행(2000. 4)

-개호보험법 전문개정(2005. 6)

-개호보험법 2차개정(2009)

17.4%(2000)

20%(2008)

22%(2010)

*자료 :황경성(2004)참조하여 재구성.

2.제도적 특징

개호보험은 노령이나 심신장애자가 요개호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호기능 훈련,요양상의 관리,간호 등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

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

다.개호보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요측면

(1)개호보험 가입자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 65

세 이상 노인인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제1호 피보험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제2

호 피보험자 또한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총보수×개호보험료율 만큼의 비용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자영업자 등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시정촌 국민건

강보험에서 소득이나 세대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개호보험 대상자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자(요개호상태에 있는 자)와

요지원자(요개호상태가 될 염려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되

었을 경우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제2호 피보험자는 초로기 치매

나 뇌혈관질환 등 16개의 특정 질병으로 요개호자나 요지원자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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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급별 상태
요개호 인정 등 

기준시간

예

방

급

부

요지원 1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이 한층 더 저

하하여, 지원 또는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
25분 이상 32분 미만

요지원 2
요지원 1 상태보다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이 조금 저하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
32분 이상 50분 미만

개

호

급

부

요개호 1

요지원 2 상태보다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이 일부 저하하여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

(부분적 개호 필요)

32분 이상 50분 미만

요개호 2
요개호 1 상태에 더해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서도 부분

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경도의 개호 필요)
50분 이상 70분 미만

요개호 3 요개호 2 상태와 비교해서 일상생활 동작 및 수단적 70분 이상 90분 미만

<표 3-19>일본의 등급기준

구 분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대상자 65세 이상 40~64세 의료보험 가입자

수급자격
요지원상태(요지원1,2)

요개호상태(요개호1~5)

16개 특정 질환에 의한 요지원, 요

개호 상태.

보험료 

소득수준별로 시정촌에서 정한 일정 보험료 

부담

-연금년액이 18만 엔 이상의 경우 연금에서 

원천징수하며, 그 외의 자는 개별 징수한다.

-건강보험(직장인)은 총보수×개호

보험료율 만큼의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국민건강보험(자영업자)은 피보험

자와 조세에서 각각 50%씩 부담

(소득이나 세대 가입자 수 등에 따

라 부담).

본인부담금 시설, 재가 모두 10%의 본인부담율 적용

<표 3-18>제1․2호 피보험자 구분

에 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개호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

므로 수급권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유지될 수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개호보험의등급기준은<표3-19>에서와같이크게예방급부와개호급부로나뉜다.예

방급부는요지원1,2로구분되며,개호급부는대상자의상태에따라5등급으로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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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2000 2003 2003 2005 2007 2009

인정자수 256 345 384 432 453 485

 인정율(%) 11 15.1 15.1 16.1 15.9 16.2

<표 3-20>요개호(요지원)인정자수 및 인정률 추이

(단위 :만 명)

일상생활 동작의 양쪽 모두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하여 

거의 전면적 개호가 필요한 상태(중고도의 개호 필요)

요개호 4

요개호 3 상태에 더해 한층 더 동작 능력이 저하하여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

(중도의 개호 필요)

90분 이상 110분 미만

요개호 5

요개호 4 상태보다 더 동작 능력이 저하하여 개호 없

이는 일상생활을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최중도의 개호 필요)

110분 이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참조하여 재구성.

대상자 현황(2009년도 일본후생노동성 자료에 의거)을 살펴보면,제1호피보

험자수는 2009년 3월 기준하여 2,892만 명이며,요개호(요지원)인정자수는 485

만 명이고,65세 이상 노인인 제1호피보험자의 인정자율은 16.2%이며,이 가

운데 서비스 수급자는 393만 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81.03% 수준이다.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3)이용절차

개호보험의 이용절차는 먼저 시정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시정촌 직원이나

위탁단체가 자택을 방문하여 인정조사표32)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한다.1차 판

정은 컴퓨터로 처리되며,1차 판정 결과와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정촌

의 개호인정심사회에서 등급이 결정된다.

(4)급여내용

개호보험의 급여는 예방급여(개호보험법 제52조)와 개호급여(개호보험법 제

40조)가 있다.예방급여는 요개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나 요개호로 될 염려

32)직접생활개조,간접생활개조,문제행동,기능훈련,의료행위,낮 생활,외출빈도,가족/거주환

경/사회참여상황 변화의 총 8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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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3 2005 2007 2008 2009

지역밀착형서비스 - - - 5.1%
5.7%

(21만명)
6.1%

거택서비스

(이용자수)

67.2%

(97만명)
74.5% 76.7% 72.2%

72.3%

(269만명)
72.7%

시설서비스

(이용자수)

32.8%

(52만명)
25.5% 23.3% 22.7%

22.0%

(83만명)
21.2%

이용자수 합계 149만명 373만명

<표 3-21>개호보험서비스 급여내용별 이용 현황

(단위 :%)

가 있는 피보험자(요지원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개호급여는

요개호자로 인정된 자에게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시설서비스,재가서비

스,지역밀착형서비스가 있다.① 시설서비스는 개호노인복지시설급여,개호노인

보건시설급여,개호요양형의료시설급여의 3종류가 있으며,요개호인정자만이 이

용할 수 있다.② 재가서비스는 5종류의 방문서비스(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방

문간호,방문재활,재가요양관리지도),2종류의 통원서비스(통원개호,통원재활),

2종류의 단기입소서비스(단기 입소생활개호,단기입소요양개호),그 외에 치매대

응형 공동생활개호,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복지용구대여,특정복지용구 구

입비 지급,주택개량비용 지급 등 총 14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며,요개호인정자

나 요지원인정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③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야간대응형 방

문개호,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인지증대응형공동생

활개호(그룹홈),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

시설(입소자 생활개호)등 총 6종류의 서비스가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

개호보험서비스 종류별 이용현황은 <표 3-21>에서와 같이 2009년 시설서비

스 이용자는 21.2%,재가서비스 이용자는 72.7%,지역밀착형서비스 이용자는

6.1%이며,시설서비스의 경우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로,재가(거택)서

비스가 시설서비스 이용에 비해 약 3.5배 정도 많다.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5)급여수가

개호서비스의 급여수가 개호사업소의 경영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3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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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월 이용 한도액

요지원
요지원1 4,970 단위(50,000엔-53,000엔 정도)

요지원2 10,400 단위(104,000엔-111,000엔 정도)

요개호

요개호1 16,580 단위(166,000엔-177,000엔 정도)

요개호2 19,480 단위(195,000엔-208,000엔 정도)

요개호3 26,750 단위(268,000엔-286,000엔 정도)

요개호4 30,600 단위(306,000엔-327,000엔 정도)

요개호5 35,830 단위(359,000엔-383,000엔 정도)

<표 3-22>개호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회 개정을 하고 있다.또한 개호서비스의 요금은 전국을 5개 지역(특별구,대도

시,중도시,소도시,기타)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요금체

계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① 방문입욕개호,방문재활,복지용구대여,재가요

양관리지도 등은 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② 방문개호와 방문간호는 서비

스를 제공받는 시간에 따라 산정되며,③ 단기입소계서비스,인지증 대응형공동

생활개호,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시설서비스는 요개호도에 따라 정해지며,

④ 통원개호와 통원재활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과 요개호도에 따라 책정된

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개호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은 <표 3-22>와 같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6)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10%이며,개호보

험 서비스는 요개호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 초과 시엔 전액 이용자부담으로 된다.따라서 식비 및 시설의 거주비

등과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별도 부담한다.

2)공급 측면

(1)시설인프라(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주체의 종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사업소는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유료 노인홈은 영리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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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 등)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시정촌에 의해 설치를 제한할 경우가 있다.개

호보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종류별․사업소별로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고,개

호노인보건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자는 법인(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합자회사/합명회사 등의 영리법인 및 NPO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 따른 경영이 현재 인정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의해 행해지

는 거택개호요양관리지도,방문간호,방문재활치료,통원재활치료,단기입소요

양개호와 약국에 의해 행해지는 거택요양관리지도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더

라도 가능하다.또한 지역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법인격이 없어

도 지정사업자와 동등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시정

촌이 인원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하고 개호보험 급부를

행하는 ‘기준해당서비스’가 있다.시설 및 유료노인홈(특정시설입소자행활개호)

은 개호보험지정신청에 앞서 현에 시설설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설치하기

까지는 상담하고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임정기,2010).

　구 분 합계
도도
부현

시정
촌

광역
연합
일부
사업
조합

사회
복지
협의
회

사회복
지법인

의료
법인

사단
재단
법인

영리
법인

농협 생협
기타
법인

기타

시설수

개호보험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6,038 4 226 109 41 5,638 - 2 - - - 7 11

개호노인보건시설 3,534 4 131 20 2 565 2,583 141 23 20 23 22

개호요양형의료시설 2,330 4 99 11 - 27 1,811 61 2 14 9 16 176

구성비

개호보험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100.0 0.1 3.7 1.8 0.7 93.4 - 0 - - - 0.1 0.2

개호노인보건시설 100.0 0.1 3.7 0.6 0.1 16 73.1 4 - 0.7 0.6 0.7 0.6

개호요양형의료시설 100.0 0.2 4.2 0.5 - 1.2 77.7 2.6 0.1 0.6 0.4 0.7 11.9

<표 3-23>개호보험시설 개설 주체별 시설수(2008년 5월 현재)

(단위:개소,%)

*자료 :후생노동성(2008)및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참조하여 재구성.

또한 일본은 개호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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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개호보험시설 개설 주체별 현황은 <표 3-23>과 같으며,2008년 5월 현

재,개호서비스사업소를 개설주체별로 보면,개호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이 93.4%로 가장 높고,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요양형의료시설에서는 의료

법인이 73.1%,77.7%로 가장 높으며,보험자인 도도부현,시정촌에 의해 설립

된 시설은 약 4% 내외 수준이다.

(2)인력인프라

개호서비스의 주된 제공인력은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개호복지사,홈

헬퍼 등이 있다.개호지원전문원의 주요역할은 ① 피보험자의 의뢰에 의한 요

개호 인정신청 대행,② 해당 시정촌의 위탁에 의한 요개호 인정의 방문조사,

③ 개호지원서비스 과정의 실시이다.개호지원전문원은 지정재가개호서비스사

업자,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개호보험시설에 소속되어 업무를 실시할 수 있

고,보험급여를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인원기준으로서 배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직종이다.개호지원전문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보유자격은 간호사․준

간호사와 개호복지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호복지사는 요개호자들의 개호를 맡는 전문직으로서 1987년에 제정된 국

가자격이다.개호복지사의 역할은 요지원자나 요개호자에 대해 목욕,식사,배

설,옷 갈아입히기 등의 개호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본인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개호에 관한 지도를 하기도 한다(조추용 외,2009).개

호복지사 자격취득은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엔 국가자격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국가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엔 보다 강화되어 ①후생노동성이 지정한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개호복지 관련 1,8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복지계 고등학교에서 1,8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③학력에 관계없이 3년 이상의 개호실무경험자로서 양성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홈헬퍼(방문개호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목욕,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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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 간

기초분야 인간과 사회의 이해 240

전문분야
개호관련이론 및 실습 1,260

마음과 신체구조 300

합 계 1,800

<표 3-24>개호복지사 교육과정

과 정 내 용 시 간

개호직원

기초연수

개호에 종사한자가 실시하는 업무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개

호에서의 존엄이해, 노인․장애인 등 관련 제도․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

된 질병과 장애 이해, 의사소통, 가사 및 생활지원기술 등)

500

1급
주임홈헬퍼의 양성교육(사회복지관련 제도․서비스, 개호방법과 기술, 

의학․재가간호 기초지식 등)
230

2급 홈헬퍼 종사자의 기본교육 130

3급 홈헬퍼 종사자 입문교육 50

<표 3-25>홈헬퍼 교육과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홈헬퍼는 1,2,3급이 있는데 1급의 경우엔

가사 및 신체활동서비스 이외에 방문개호서비스제공-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부

여되며,2급의 경우 가사와 신체활동 전반의 서비스를 담당한다.3급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개호보험수가 적용자격에서 제외되었다.

홈헬퍼의 자격취득은 교육시간이 3급은 50시간,2급은 130시간,1급의 경

우는 2006년부터 기존의 23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연장되었으며,2012년부터

는 개호직원기초연수로 통합될 예정이다.또한 향후에는 개호직원 자격요건

을 홈헬퍼 2급 이상 수료한 자에서 개호직원기초연수를 수료한 자,그리고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이는 또한 홈헬퍼의

승급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임정기,2010).개호복지사 및

홈헬퍼 교육과정은 <표 3-24>와 <표 3-25>와 같다.

*자료 :임정기(2010)참조하여 재구성.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6)참조하여 재구성.

한편,개호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방문개호노동자

의 법정 노동조건 확보 및 개호직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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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부담율) 내 용(부담율)

보험료(50%) 제1호 피보험자(20%)

<표 3-26>개호보험 재원 구성 내용

(3)거버넌스

국가는 관련 법령을 만들고 수가 가감산제도 개선 등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을 결정하며 개호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도도부현은 서비스사업자 지

정․감독34)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심사청구의 처

리,시정촌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또한 시정촌(도쿄 23구의 특별

구 포함)은 개호보험의 보험자이며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피보험자의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징수․개호급여 신청접수․피보험자의 요개호(요지원)인

정․보험급여비용 지불․소규모다기능시설의 수가가산제도 결정35)등 전반적

인 개호보험관련 업무를 실시하며 그 외 개호서비스 기반정비,개호급부비의

일부 부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1).

(4)재정

개호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와 공적자금 각각 50%씩 부담하는 절충방식을 택

하고 있다.즉 보험료는 제1호 피보험자가 20%,제2호 피보험자가 30%를 각

각 부담하며,공적자금은 국가가 25%,도도부현이 12.5%,시정촌이 12.5%를

각각 부담한다(<표 3-26>참조).

33)후생노동성은 2004년 8월 27일 홈헬퍼 등 요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구체

적 지침을 내렸는데,통달문에는 방문요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노동시간(이동시간,업무

보고서 작성시간,대기시간,연수시간)인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지급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또한 2007년의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개호노동자

에 대한 사업주책무,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후생노동대신 책무,정부의 책무 등을 명

시화하고 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소개,개호노동안정센터 설치에 관한 것이다.2009년의 개호

직원처우개선 교부금제도는 개호수가 인상이 개호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연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개호직원의 실제적 처우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교부금 재원

은 전액 국고이다(임정기,2010).

34)서비스 제공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도도부현에 있으며 시정촌은 참여는 하나,

실질적 권한은 없다.단,지역밀착형 시설의 경우 행정처분 권한이 시정촌에 있다(국민건강보

험공단,2011).

35)개호보험의 수가 가감산제도 개선의 주체는 후생노동성이나,소규모다기능 시설의 경우 시

정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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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피보험자(30%)

공적자금(50%)

국가(25%) : 5%는 시정촌간의 재정력 격차 조정위해 사용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12.5%)

시정촌(기초자치단체)(12.5%)

본인부담금(10%) 재가, 시설서비스 모두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부담 

년 도 2000 2003 2005 2007 2008 2009

급부비 3조2,427 5조0,990 5조7,943 6조1,600 6조4,185 6조8,721

<표 3-27>개호보험 급부비의 연도별 추이

(단위 :億丹)

총비용(억엔) 보험급여비(억엔) 1인당 보험급여비(엔)

2000 36,000 32,427 145,000

2007 66,719 61,600 224,000

<표 3-28>개호보험 총비용 및 보험급여비의 증가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개호보험 급부비의 연도별 추이는 <표 3-27>과 같으며,2009년의 보험급부

(개호급부․예방급부)의 비용액 누계(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용,고액개호서비

스비용,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 비용 포함)는 전년(2008)대비 6.9% 증가하였

다.또한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또한 <표 3-28>에서와 같이 2007년 개호보험 총비용과 보험급여비 모두

2000년에 비해 1.9배 정도 증가하였다.

주 1)총비용 및 보험급여비는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 및 고령자개호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것.

2)총비용은 제1호,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공비부담액 이용자부담액이 포함된 것이며 보

험급여비는 이용자부담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자료 :오세영·오영란(2011)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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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개혁배경

예방중시형 체제로 변환
신예방급여 창설

지역지원사업 창설

경도자급증과 상태개선위한 서

비스 연결 불충분 

시설급여의 재검토
거주비용/식비 재검토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

재가와 시설이용자 부담의 공

평성

신규 서비스체계 확립

지역밀착형 서비스 창설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거주계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치매노인 증가  

재가지원 강화 

의료와 개호간 연계

<표 3-29>개호보험제도의 1차 개혁(2005)주요 내용

3.개혁동향 및 시사점

올해로 개호보험 시행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은 개호보험 수가는 3년마

다 개정을 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수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2003년과 2006년에는 개호보수가 삭감되었고,2009년에는 다소 인상되었는데,

인상 배경으로는 개호종사자 확보 및 처우개선,개호와 의료의 연계,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들 수 있다.또한 개호보험법은 5년마다 제도의 전반적

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전반의 개선이 있었다.

먼저 2005년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경증대상자가 증가에 따른 증대억

제를 위한 신예방급여 및 지역지원사업 신설,시설과 재가의 이용자 비용부담형

평을 위해 시설 내 주거비용과 식비 전액 본인 부담화,독거노인과 치매노인 증

가에 따른 재가지원강화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 신설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등 신규 서비스체계 확립,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

및 케어매니지먼트 재검토36)등이다(<표 3-29>참조)(선우덕,2011b;국민건강보

험공단,2010).

36)케어매니저는 개호서비스이용계획 작성을 행하는 전문직으로서 국가가 자격을 유지․관리

하며 실무경험(개호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통산 5년 또는 10년 이상 근무)자가 도도부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 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부여받는다.2005년 1차 개호보험 개혁에서 케어매니저의 자질과 전문성 향

상을 위해 케어매니저 전문자격갱신제(5년)를 도입하였으며,자격갱신을 위한 연수 의무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위해 표준담당 건수를 인하 조치하였다.또한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개호사업자에 6년마다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였고 개호사업자 정보공표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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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

개호서비스정보공표

케어매니지먼트 재검토

지정갱신제 도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선택을 

통한 질 향상

부담방식/제도운영의 재검토
제1호 보험료 재검토

보험자기능강화

저소득자의 배려와 시정촌의 

사무부담 경감

구 분 논의과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

•독거, 중증 대상자대응 가능한 서비스개발

-24시간 대응 및 수시대응 서비스 개발, 복합형 서비스, 케어인력에 의

한 일부 의료행위 인정, 재활추진

•요지원자 및 경도 요개호자용 서비스 개발

•지역지원사업

•고령자주거형태 개선

•치매고령자 대응

•장기요양대상가족의 지원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확보 및 

향상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선

-케어플랜, 케어매니저의 질 향상

-케어플랜의 이용자 부담제 도입

-시설내 케어매니저의 역할 개선

•요개호인정체계의 개선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기준 개선

•정보공개제도 및 지도감독(정보공표제도 개선)

케어종사자 

확보 및 자질향상

-처우개선의 대책마련37)

-고용관리(개호종사자고용의 노동법규 위배 개선)

-신분상승대책(양질의 개호인력 확보)

-의료적 케어 개선(개호종사자의 일부 의료행위 인정)

급여와 -부담 및 급여체계 개선

<표 3-30>개호보험제도의 2차 개혁(2009)주요 논의내용

*자료:선우덕(2011b)참조하여 재구성.

또한 2009년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서비스의 질

강화,재정안정화,실질적 개호보험관리운영주체인 시정촌의 역할 개선 등이다

(<표 3-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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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간 균형유지

-보험료산정의 소득기준 개선

-재정안정화기금 개선(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방식개선)

-국고부담 개선(보험료증가 억제로 인한 공비부담인상)

-급여개선(소득수준 감안한 이용자본인부담제 도입)

-피보험자범위개선(보험료부담계층 연령수준 인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구축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개선

-개호보험사업계획 개선

-지역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자 지정

-보험자의 독자적인 장기요양수가 설정

-지역주권(시정촌역할 강화)

저소득자 지원

-보충급여(저소득자 비용부담 경감지원)

-가족의 부담능력 검토(노인요양시설입소자 가족 부담경감 지원)

-유니트형 개인실의 부담능력 경감(저소득자 유니트시설 입소부담 경감

지원)

-다인실의 급여범위 개선(이용자 부담 강화)

-고령자 보험료부담의 경감(저소득고령자의 지원)

*자료:선우덕(2011b)참조하여 재구성.

이상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개호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실시한 일본

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재정안정화를 위한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이다.우리의 경우 현재 재정

상 적자는 아니지만 노인인구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 재

정의 효율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그러나 보험료에만 의존한다면 국

민의 부담이 커져 결국 제도의 안정적 유지는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따

라서 재가급여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성화 그리고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장기

요양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며,장기요양서비스를

재활 등 신체활동 지원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는 지역사

회연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

37)개호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으로,급여수가 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원처우 개선을

유도하던 과거의 방식 대신 2009년 10월부터 교부금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한 사

업자에게 국가가 개호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또한 법률에 근

거하여 개호인력의 고용관리 개선,능력개발,기타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관을 만들

어 운영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와 고용보험 재원으로 충당함.이 외에도 고용관

리에 관한 상담원조․정보제공을 통해 일하기 쉬운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며,개호노동자

확보와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함(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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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서비스 질 확보 및 강화이다.앞서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에서도 언

급되었듯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험

국들의 최근동향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와 함께 상위 일정 기관에 대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평가방식

이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이에 대해 서비스공급

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감독 및 서비스 관련사항 공개,지정갱신제 도입,케

어매니지먼트제 개선,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강화 등 다각적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며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본인부담금 차별화이다.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일

반,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여 적용되고 있으나,이용료 부담으

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우리나라

의 경우 일본에 비해 본인부담비율이 높으므로 노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성과 연대성을 강조하

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며,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 및 다양화 이다.일본의 경우 재가서

비스는 주체의 종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나,시설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호사업소는 지방공공단체,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서만 설

치가 가능하며,개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경우는 93%이며,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의해 설립된 시설은 약 4% 내외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가운데 개인영리기관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지자체나 구청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한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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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제도명
특별의료비보험

(AWBZ)

수발보험

(Pflege)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배경

건강보험에 적용

되지 않는 장기

요양 및 고액의 

의료비 지출 보

장

수발로 인한 당사

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와 수발로 인

해 정상적 생계활

동 못하는 사람들

에대한 사회적 보

노인인구급증에 따

른 부양문제와 저소

득층 중심의 기존제

도의 한계 및 보험

재정악화

노인인구급증에 

따른 부양문제와 

기존제도의 한계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표 3-31>각국의 장기요양제도 비교

앞서 지은구(2009)의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서

비스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 이전에 먼저

공적기관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서비

스공급주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며,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제 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새롭고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이에 대응하기 위

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

계 이므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보다 훨

씬 앞서서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겪어오고 있으며,유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일본 등 선진외국의 장기요양제도 전반적 내용과 최근

의 개혁동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들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

과 제도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일

부 사례들은 예견되는 앞날을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각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비

교․정리하면 <표 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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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방정부 및 

건강보험의 재정악

화

제도시행시기

(노인인구비율)

1968 1995

(15.2%)

2000

(17.2%)

2008

(10.3%)

고령화→고령

사회 진입기간
- 42년 24년 18년(추정)

수

요

측

면

보험 

가입자
전국민 전국민

-제1호피보험자:65

세 이상

- 제 2 호 피 보 험

자:40~64세

전국민

대상자 전국민 전국민

-65세이상노인 

-40세~64세 노인성

질환자

-65세이상노인 

-65세미만의 노

인성 질환자

이용자수

또는

인정률

노 인 인 구 의

14.5%(‘07년)

노 인 인 구 의

9.8%(‘05년)

노 인 인 구 의

16.2%(‘09년)

노 인 인 구 의

5.8%(‘11년)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CIZ욕구 사

정 및 서비스종

류와 양 결정-판

정

신청-MDK면접조

사-MDK최종판정-

통보

신청-시정촌조사-컴

퓨터1차판정-개호인

정심사회최종등급판

정-통보

신청-공단직원

방문조사결과1

차판정-등급판

정위원회최종등

급판정-통보

급여

내용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재가:현물+현금

(현물의 75%범

위)

*노인관련 서비

스 10종으로 구

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현물+현금(현물의 

50%범위)

-재가서비스14종

-시설서비스3종

-지역밀착형서비스 

6종

-예방급여

*현물원칙

-재가서비스6종

-시설서비스2종

-특별현금급여

(제한적)

*현물원칙(제한

적 현금지급)

급여

특성

재가확대 및 

가족 등 

비공식지원 정책

재가확대 및 가족 

등 비공식 지원 

정책

재가확대 및 

예방강조 정책

최소한의 

요양보장정책

요양

등급
10종류로 세분화 3등급

7등급

-요지원 1, 2

-요개호 5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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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수준

전체의약 10%

(지역에 따라 다

소 차이)

*소득, 동거가족 

수, 65세이상 여

부를 반영하여 

차등부담

월 최고한도액까지 

수발보험에서 제공 

(월한도액 초과비

용 및 숙박비, 식

비 본인부담)

시설, 재가 모두10%

본인부담

(월한도액 초과비용 

및 거주비,식비 별도

부담)

시설20%, 재가 

15%본인부담

(월한도액초과비

용 및 식비, 이

미용비 별도부

담)

공

급

측

면

시설

운영

주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

기관만 운영할 

수 있음

 

-재가의 경우민간

영리 57.6%, 민간

비영리 40.6%, 공

공기관 1.7%

-입소시설의 경우,

민 간 비 영 리 

55.1%, 민간 영리 

38.1%, 공공 6.7%

-재가의 경우 제한 

없음

-시설운영은 지자

체, 의료법인, 사회

복지법인 등에서만 

설치가능

·시정촌에 의해 설

립된 시설은 약 4% 

내외

-시설, 재가 모

두 운영주체 제

한 없음

*개인75.76%, 

법인22.57%, 지

자체1.1%

서비스질

관리

-Nza를 통해 모

니터링강화(외부

회계감사실시,내

부고발접수로 해

당기관 집중관리)

-서비스제공인력

에 대한 법적 보

장

-수발질보장법제정

(‘02년)

-보너스제38)

도입

-수발인력전문성강

화

-모든 장기요양기

관에 대해 매년 1

회 평가실시39) 및 

평가결과공개(이용

자관점최대반영위

해 다각적 평가 이

루어짐)

-장기요양기관에 대

한 지정갱신제실시

-개호사업자 정보공

표 의무화

-서비스제공인력 처

우개선(교부금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서

비스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결과공

개(서류중심, 상

위10%에 인센티

브)

-서비스제공인

력처우는 장기요

양기관 자율에 

맡김

서

비

스

인

력

인력
-

-전문수발보호사

-보조(조무사)

-가사관리와 정서

지원자

-개호복지사

-홈헬퍼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교육 - -전문:3년간의 교 -개호복지사(1800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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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육과정 이수

(실업․직업학교졸업

+양성과정 2년+연

수 1년)

간)

-홈헬퍼(1급)
1급(240시간)

관리운영

주체
CIZ

수발보험금고

(MDK)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

정

재원

구성

-AWBZ재원; 보

험료+정부보조금

(세금)+본인부담

금

-Wmo는 조세로 

충당

보험료100%의 사

회보험방식

*보험료;총수입의

1.95%, 무자녀는 

2.2%

보험료(50%)+국가,

지자체(50%)+본인

부담(10%)

보험료+국고지

원+본인부담금

(시설20%, 재가

15%)

재정

지출

225억€(‘07년)

(=311,658억원)

174.5억€(‘07년)

(=241,707억원)

*지출증가로 ‘99년

에서’05년까지 년 

간 8.2억유로 재정

적자

6조6719억엔(‘07년)

(=914,717억원)

2 조 7 7 1 4 억 원

(‘11년)

*현재까지는흑자

유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요측면

수요측면에서는 대상자범위,본인부담금의 수준,재가서비스,비공식서비스

제공자부문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상자범위의 확대이다.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인정률은 6%미만으로 주

로 중증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등급판정 기준도 신체적 기능 중심이므

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는 제외되고 있다.그리고 위의 세 개국이 보험료

38)입소자가 재활필요자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재활을 받지 않고 상태가 호

전된 경우 1인당 1,53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39)서비스 관리,품질검사,프로그램,청결상태,수급대상자의 생활 모습 지켜보기 등 다각적

측면의 실질적 평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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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와 수급 대상자가 동일한 것과는 달리,우리나라는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부담자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이로써 보험료 부담은 주로

젊은 층이며,수급대상자는 노년층이므로 앞으로 급증하는 장기요양지출로 인

해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국민의 불만과 계층 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보편주의의 취지에 맞게 노인대상자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젊

은 층도 포괄할 수 있도록 노인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둘째,본인부담금의 소득수준별 세분화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월 한

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네덜란드는 시설급여만,일본

은 시설과 재가급여 모두 각 10%씩 적용하고 있다.아울러 이들 국가들이 본

인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수준이나 동거가족 수 등을 반영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본인부

담금은 시설급여 20%,재가급여 15%로 외국사례에 비해 이용자의 비용부담

이 높다.또한 본인부담금 수준도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의 3등

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이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들이 비용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

라서 본인부담금 수준을 소득수준별로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재가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이다.네덜란드,독일,일본의 3개국 모두

재가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이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절감

이다.이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

이다.그러나 재가중심의 서비스는 재정절감 뿐 아니라 노인이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다.특히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은 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

각하기도 하고,요양시설을 수용시설로 생각하는 등 아직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부 잔존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적 상황에서는 더욱 요구되는 바이

다.

따라서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24시간 대응 시스템 마련,건강유지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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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활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문간호,물리치료 등),정서적 지원서비

스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재가서비스 확대 및 강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노인이나 가족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가족 등 비공식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원이다.앞서 장기요양제도 선

험사례로 살펴본 네덜란드,독일,일본 모두 장기요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

다.이 가운데 하나는 가족 등 비공식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

는 것이다.이를 통해 공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이 융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해가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반면,장기요양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인 우

리나라로서는 공적체계가 확고히 자리매김 되어 가도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 시각이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장기요양관련 사회문제는 어느 한 부문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해결할 수 없으며,가족,지역사회주민,지자체,정부,민간영리,민간

비영리 단체 등이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장기

요양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발전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현금급여지급40),장기요양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비공식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식부문과의 상호보완적인 체제를 구

축해가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독일에서의 현금급여는 서비스구매를 위한 방안보다는 사회보장과 같은 수입보조로 인식되

고 있다.현금급여의 주된 목적은 재가서비스를 촉진하고 가족 장기요양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수급자는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 관

리자도 현금의 부정사용과 남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단,주기적으로 사례관리자가 방문

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한다.네덜란드도 개인계정자들은 배우자,부모

를 포함한 친척을 고용할 수 있으며,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영국의 경우 직불(directpayment)사용자들은 서비스제공자로 친척을 고용할 수 없다.이

러한 제한은 비공식 케어 네트웍으로 되돌리는 것을 피하고,보다 쉽게 고용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또한 서비스 질 은 이용자 책임이지만 사례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수급자

와 연락한다(Wien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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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급측면

공급측면에서의 시사점으로는 공공성,서비스 질,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

및 전문성,재정 부문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적장기요양기관 확대 및 공적부문의 책임강화 등 공공성 확보이다.

앞서 살펴본 각 국 모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제공기관의 참여

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장기요양기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이 전적으로 시장중심의 특

성을 지니고 있다.장기요양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그리고 질환의 특성별 장기요양서비

스에 대한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공적장기요양기

관을 확충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토대위에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다.장기요양서비스는 휴먼서비스

분야이니만큼 각 국 모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효과적

인 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즉,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의무평가실시 및 결과공개,지정갱신제 실시,장기요양기관의 정보공표

의무화,투명성확보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 서비스질 제고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제는

서비스의 양적확대에 초점을 둔 초기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독일,네덜란드,일

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중점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또한 서

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문제나,공적기관의 행정

적 제재강화 등 공적 책임강화,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 개선 문제가 선결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서비스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문제이다.서비

스 전담인력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에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이에 독일과 일본은 서비스 전담인력이 보조과정과 전문과정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격과정을 강화하고 있고 이들의 업무역할 구분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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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다.또한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보장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전담인력은 요양보호사 1급과 2

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1급으로 통합되었다.따

라서 2급소지자는 매우 극소수로 실질적으로 대부분 요양보호사 1급이다.자

격과정은 외국의 보조인력 교육과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우

미흡하다.따라서 서비스인력의 양성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과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일본의 케어매니저나 전문요양

보호사와 같은 매니저급의 승급제도나 경력우대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또한 독일의 경우 수발전문가와 전문가보조자,가사 및 정서지원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네덜란드는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

원을 분리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

라도 일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을 분리․구분하여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서비스지원에 전념하고 가사지원서비스는 노인돌보미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현실

적 보수의 수준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 상승 및 낮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

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재정 안정화 문제이다.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요양

제도의 존폐는 재정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므로 급증하는

장기요양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에 앞서 살펴

본 각 국가들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예방과 재활을 강조 및 재가급여 활

성화,가족이나 친지 등 비공식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재정적 부담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외국의 사

례를 토대로 앞으로 장기요양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

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은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공적부문의 책임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공비(국가와 지자체 부담비)가 총 50%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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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또한 급증하는 장기요양욕구에 잘 대응해 가기위해

서는 정부지원이나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심각한 재정누수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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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조사

제 1절 조사설계

1.조사대상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인 실

무자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관련 직원,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장 및 관리자(사회복지사 포함)41)그리고 서비스 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 하였으며,설문내용상 이해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양

보호사 응답자는 고졸이상으로 제한하였다.조사범위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한강 이남지역의 6개구와 한강이북지역의 10개구,

경기지역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각 3개 지역을 편의 추출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총 200부,장기요양

기관은 170부,요양보호사의 경우는 130부를 각각 배포하였으며,이 가운데 건

강보험공단 160부,장기요양기관장 및 관리자는 147부,요양보호사는 125부의

총 432부가 회수되어 86.4%의 회수율을 보였다.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경우 장기요양업무경력 무응답자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모두 409부이다.설문지 배

포 및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우편과

이메일,방문조사 및 개별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41)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관리자(사회복지사,간호사 포함)그룹은 이하 ‘장기요양기관’이

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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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개소 배부 회수

서울

지역

한강이남지역

건강보험공단 5 60 44

장기요양기관 15 40 31

요양보호사 8 40 34

한강이북지역

건강보험공단 6 70 53

장기요양기관 18 60 49

요양보호사 8 40 37

경기

지역

경기남부지역

건강보험공단 3 40 30

장기요양기관 11 40 34

요양보호사 6 30 28

경기북부지역

건강보험공단 3 30 25

장기요양기관 11 30 26

요양보호사 5 20 18

<표 4-1>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2.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설문지는 우리나라 장기

요양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사례의 시사점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

증연구인 박종선(2010),임정기(2011),전년일(2012)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장기요양관련 실무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요양보호

사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이를 토대로 설문지 안을 만들어 pilottest를 실

시하여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구성하였다.또한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와 명목척도로 하였으며,질문내용

은 크게 제도의 적절성,수요 측면,공급 측면,최우선 개선방안의 4개 영역과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질문내용으로 제도의 적절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의 결

과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그리고 이 제도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도움여

부,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여부,노인복지증진 도움여부,지속적인 제도의 필

요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수요 측면은 분석틀의 6개 하위요소 가운

데 보험가입자와 이용절차,급여수가를 제외42)하고 실무자들이 보다 중요한

42)설문지 분량은 응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요양제도의 산재된 문제들 가운데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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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급여내용,본인부담금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대상자 범위 부문은 대상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내용

으로 구성하였고,급여내용은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가족요양서비스

유지의 필요성,특별현금급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의 3개 문항으로 설계하였으

며,본인부담금은 현재 수준의 적절성,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

성,본인부담금 세분화의 필요성,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공단 징수의 4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공급 측면은 시설인프라,인력인프라,거버넌스,재정으로 구분하였다.시설

인프라 부문은 장기요양기관의시장화의 적절성,장기요양기관 공급정도,장기

요양기관 과잉 공급 시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방안,장기요양기관 운영상 난

점의 요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에 대한 6가지 정책(지정갱신제 도입,장

기요양기관 평가 전담 기구 설치,우수평가 기관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연속 낮은 등급 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요

양보호사 배치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정도,공적기관 및 법

인기관 확대의 필요성의 총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력인프라는 장기요양제도 서비스제공의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관련하

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향상방안을 위해 제시된 6가지 방안(임금인상,

승급제도 도입,전문성 강화,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제공,담당 대상자의 상

태호전에 따른 등급 하향 시 요양보호사에게 인센티브 제공,휴가제도 도입

등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 정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거버넌스는 등급판정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서비스 미 이용자 및 등급외자

에 대한 관리사항으로 구성하였다.즉,등급판정 부문은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에 대한 각 그룹의 신뢰정도,등급판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등급판정

시 환경적 요인 고려의 필요성,인지장애 및 정신질환자의 인정점수 가중치

부과의 필요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장기요양기관평가 부문은 건강보

들이 현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시적 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였다.따라서 수

요측면 가운데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며,이용절차는 본인

이외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로는 서비스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으며,급여수가

는 2012년 다소 인상되었다.이로써 설문문항구성에서 분석틀의 수요측면 중 보험가입

자,이용절차,급여수가의 세 가지 하위요소는 제외하고,대상자,급여내용,본인부담금의

세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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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질문내용 척 도

제도의 적절성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여부 리커트5점척도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여부 리커트5점척도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 여부 리커트5점척도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수
요
측
면

대상자 범위 1.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급여내용

1. 방문재활서비스(물리•재활) 도입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2. 가족요양서비스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3. 특별현금급여액 범위 확대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본인부담금

1. 본인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리커트5점척도

2.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3.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세분화의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4.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징수에 대한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공
급
측
면

시설인프라

1. 장기요양기관 시장화에 대한 적절성 리커트5점척도

2. 장기요양기관 공급 정도 리커트5점척도

3. 장기요양기관의 과잉공급 시 적정 수 유지 방안 명목척도

4.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난점 요인 명목척도

5. 장기요양기관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 정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리커트5점척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 전담 기구 설치 리커트5점척도

 - 우수평가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인증마크제도 도입 리커트5점척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연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경
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리커트5점척도

-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강화 리커트5점척도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리커트5점척도

6. 요양시설의 설립․운영주체에 대한 공적기관 확대의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7. 요양시설의 설립․운영주체로 법인 확대의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표 4-2>설문지의 구성

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신뢰정도,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의 3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또한 등급외자 및 서비스 미 이용자 관리부문은 이들 관리의 적절성

으로 구성하였다.재정부문은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 수준의 적

절성,정부부담금의 적정 수준,장기요양보험 재정확보 방안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우선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 포함하

여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설문지 구성 내용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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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인프라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필요성 정도

 -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 리커트5점척도

 -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리커트5점척도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리커트5점척도

 -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업무지침서) 제공 리커트5점척도

 - 담당 대상자의 상태호전으로 등급하향 시 요양보호사에
게 인센티브 제공 리커트5점척도

 - 요양보호사 휴가제도 도입 등 근로여건 개선 리커트5점척도

거버
넌스

등급
판정

1.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 정도 리커트5점척도

2. 등급판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명목척도

3. 등급판정 시 환경적 요인 고려의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4. 인지장애 및 정신질환자 인정점수 가중치 부과 필요성 리커트5점척도

장기
요양
기관 
평가

1.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신뢰 정도 리커트5점척도

2.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명목척도

3. 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의 적합성 명목척도

등급
외자
관리

1. 등급외자․서비스 미 이용자 관리의 적절성 리커트5점척도

재 정

1. 현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정부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리커트5점척도

2. 정부부담금의 적정 수준 명목척도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확보 방안 명목척도

개선방안 1. 장기요양제도의 최우선 개선안 명목척도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업무경력, 소지 자격증, 직급, 기
관 설립주체, 설립년도, 운영(근무)기관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18.0으로 분석되었으며,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분산분석이 활용되었다.분산분석의 경우 표본 크기가 다르고 집단

의 등분산이 가정되었기에 Scheffe의 사후검정43)을 사용하였으며,통계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43)분산분석의 사후검정은 Turkey,Duncan,Scheffe검정을 많이 사용하는데,Turkey검정은

각 집단별 표본수가 동일하고 집단별 정규분포와 등분산의 가정이 성립될 경우 사용한다.

Duncan검정은 집단들을 평균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후 평균차이가 가장 큰 집단의

쌍부터 순서대로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이다.Scheffe검정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 중

하나로 표본 수가 다를 때 이용하며,표본 수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며 매우 일반적 문제까

지도 적용할 수 있다(김충련,2012:성도경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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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답자의 특성

실증연구에 응답한 표본 그룹은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관

리자(사회복지사,간호사 포함),요양보호사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각 그

룹에 포함된 표본의 특성을 그룹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실증연구에 응답한 총 빈도는 409명이며,이중 건강보험공단의 범주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응답자는 152명으로 전체 의 37.2%

이다.장기요양기관의 응답 수는 140명으로 전체의 34.2%이며,요양보호사는

117명으로 전체의 28.6%로 나타났다(<표 4-3>참조).

구 분 빈도 백분율(%)

건강보험공단 152 37.2

장기요양기관 140 34.2

요양보호사 117 28.6

합       계 409 100.0

<표 4-3>그룹별 분석결과

둘째,성별은 전체 가운데 남자가 121명으로 29.6%이며,여자는 288명으로

70.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여성 52%,남성 48%이

며,장기요양기관은 여성 72.1%,남성 27.9%,요양보호사는 여성 92.3%,남성

7.7%로 여성이 절대적이다.남자가 가장 많은 집단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48.0%며,여자가 가장 많은 집단은 요양보호사로 92.3%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셋째,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대가 10%,30대는 13.9%,40

대는 30.8%,50대 39.9%,60대는 5.4%로 나타났다.그룹별로 살펴보면,건강보

험공단은 40대 45.5%,50대 24.3%로 40～50대가 약 70%를 차지하며,다음이

30대,20대 순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기관은 40대 36.4%,50대 35.7%,30대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는 50대가 65.%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40대

17.9%,60대 11.1% 순으로 나타났다(<표 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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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그 룹 명

전체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성별

남성
빈도 73 39 9 121

 % 48.0 27.9 7.7 29.6

여성
빈도 79 101 108 288

% 52.0 72.1 92.3 70.4

연령

20대
빈도 25 13 3 41

% 16.4 9.3 2.6 10.0

30대
빈도 35 18 4 57

 % 23.0 12.9 3.4 13.9

40대
빈도 54 51 21 126

% 35.5 36.4 17.9 30.8

50대
빈도 37 50 76 163

% 24.3 35.7 65.0 39.9

60대
빈도 1 8 13 22

% 0.7 5.7 11.1 5.4

학력

고졸
빈도 1 9 90 100

% 0.7 6.4 76.9 24.4

대학중퇴․전문
대졸

빈도 12 34 15 61

% 7.9 24.3 12.8 14.9

대학졸업
빈도 123 72 11 206

% 80.9 51.4 9.4 50.4

대학원이상
빈도 16 25 1 42

% 10.5 17.9 0.9 10.3

종교

기독교
빈도 47 39 34 120

% 30.9 27.9 29.1 29.3

불교
빈도 22 36 20 78

% 14.5 25.7 17.1 19.1

천주교
빈도 16 21 15 52

% 10.5 15.0 12.8 12.7

없음
빈도 64 42 45 151

% 42.1 30.0 38.5 36.9

기타
빈도 3 1 3 7

% 2.0 0.7 2.6 1.7

무응답
빈도 0 1 0 1

% 0.0 0.7 0.0 0.2

<표 4-4>그룹별 성별․연령․학력․종교 현황 분석결과

넷째,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건강보험공단의경우대졸이상이91.4%로가장많고,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졸 7.9%,고졸 0.7%로 나타났다.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대졸이상이 69.3%

이며,대학중퇴 또는 전문대졸 24.3%,고졸 6.4%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는 고졸이 76.9%로

가장많으며,대학중퇴또는전문대졸12.8%,대졸이상10.3%로나타났다(<표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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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종교는 전체적으로 무교가 36.9%로 가장 많고,다음은 기독교 29.3%,

불교 19.1%,천주교 12.7% 순으로 나타났다(<표 4-4>참조).

변  수 
그룹명

전체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경
력

1년 미만
빈도 39 19 13 71

 % 25.7 13.6 11.1 17.4

1년~2년 미만
빈도 14 19 37 70

 % 9.2 13.6 31.6 17.1

2년~3년 미만
빈도 19 28 37 84

 % 12.5 20.0 31.6 20.5

3년 이상
빈도 80 74 30 184

 % 52.6 52.9 25.6 45.0

자
격
증

사회복지사1급
빈도 53 36 1 90

 % 34.9 25.7 0.9 22.0

사회복지사2급
빈도 53 71 13 137

% 34.9 50.7 11.1 33.5

사회복지사3급
빈도 2 0 0 2

 % 1.3 0.0 0.0 0.5

간호사
빈도 28 18 0 46

 % 18.4 12.9 0.0 11.2

간호조무사
빈도 0 7 5 12

 % 0.0 5.0 4.3 2.9

요양보호사1급
빈도 3 4 115 122

 % 2.0 2.9 98.3 29.8

요양보호사2급
빈도 1 0 2 3

 % 0.7 0.0 1.7 0.7

기타
빈도 2 1 0 3

 % 1.3 0.7 0.0 0.7

없음
빈도 10 3 0 13

 % 6.6 2.1 0.0 3.2

<표 4-5>그룹별 경력 및 자격증 분석결과

여섯째,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5.0%가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고,두

번째로 2년～3년 미만의 경력이 20.5%,1년 미만이 17.4%,1년～2년 미만이 17.1% 순으

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3년 이상 경력자가 65.1%로 가장 많고 장기요양

기관 시설장 및 관리자(사회복지사,간호사 포함)집단도 3년 이상 경력자가 52.9%로 가

장 많고 다음이 2년～3년 근무자로 20.0%이다.요양보호사는 2～3년 경력자와 1～2년 경

력자가 각각 31.6%로 1년～3년의 경력이 총 63.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4-5>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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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일곱째,자격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소유가 33.5%

로 가장 많고,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1급 25.2%,사회복지사 1급 22.0%순으로 나

타났다.그룹별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을 각각 34.9%로

소유하고 있으며,간호사 자격증 소유도 18.4%로 나타났다.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장 및 관리자(사회복지 포함)는 사회복지사 2급이 5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회

복지사 1급 25.7%,간호사 12.9%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요양보호

사 1급 소지자가 98.3%,요양보호사 2급 소지자는 1.7%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11.1%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4.3%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0.9%는 사회복지

사 1급 자격증을 겸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참조).

 
그룹명

전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
위

부장(2급)
빈도 5 5

 % 3.3 1.2

차장(3급)
빈도 22 22

 % 14.5 5.4

과장(4급)
빈도 52 52

 % 34.2 12.7

대리(5급)
빈도 36 36

 % 23.7 8.8

주임(6급)
빈도 37 37

 % 24.3 9.0

시설장
빈도 57 57

 % 40.7 13.9

관리자
빈도 48 48

 % 34.3 11.7

사회복지사
빈도 19 19

 % 13.6 4.6

간호사,간호
조무사,물리

치료사

빈도 16 16

 % 11.4 3.9

요양보호사
빈도 0 117 117 

 % 0.0 100.0 28.6

계
빈도 152 140 117 409

% 100.0 100.0 100.0 100.0

<표 4-6>그룹별 직위 분석결과

여덟째, 직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과장(4급)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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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가장 많이 참여했고,주임(6급)24.3%,대리(5급)23.7%,차장(3급)

14.%,부장(2급)3.3% 순으로 참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이 40.7%

가장 많이 참여했고,관리자 34.3%,사회복지사 13.6%,간호사 및 물리치

료사가11.4% 순으로 참여했다(<표 4-6>참조).

아홉째,장기요양기관 형태(시설 또는 재가)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140명

가운데 75%는 시설근무자이며,25%는 재가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117명 가운데 87명인 74.4%가 시설근무자이며,

30명인 25.6%가 재가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7>참조).

 근무기관 형태 
그룹명

전체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근무
기관

시설
빈도 105 87 192

 % 75.0 74.4 74.7

재가
빈도 35 30 65

 % 25.0 25.6 25.3

<표 4-7>장기요양기관의 형태 분석결과

열번째,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고,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27.9%,다음은 지방자치단체

8.6%,기타 5.0%(주식회사 등),종교단체 3.6%,사단법인 2.9% 순으로 나타났

으며,기관 설립의 기간은 1년～3년 정도가 62.9%로 가장 높고,4년～6년 정

도가 24.3%로 이며,10년 이상 된 기관은 2.9%로 나타났다(<표 4-8>참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개인 73 52.1 1년 미만 12 8.6

사회복지법인 39 27.9 1년~3년 88 62.9

종교단체 5 3.6 4년~6년 34 24.3

사단법인 4 2.9 7년~9년 2 1.4

지방자치단체 12 8.6 10년 이상 4 2.9

기  타 7 5.0
합계 140 100.0

합계 140 100.0

<표 4-8>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 및 기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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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분석결과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절성

장기요양제도의 적절성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부양부담감소,노인복지

증진,제도의 지속적인 필요성의 4가지 변수로 구성되었으며,4개 변수의

신뢰도(Cronbach의 알파)값은 .859로 높게 나타났다.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각 그룹의 평균은 건강보험공단이 4.576,장기요양기관 4.457,요양보호사

4.310이며,전체 평균은 4.459으로 세 그룹 모두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에 기

여하는 정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명
삶의질
향상

부양부담
경감

복지증진
도움

제도의
필요성

건강보험공단
평균 4.560 4.586 4.454 4.704

표준편차 .561 .557 .550 .500

장기요양기관
평균 4.379 4.543 4.314 4.593

표준편차 .694 .592 .647 .561

요양보호사
평균 4.205 4.299 4.282 4.453

표준편차 .749 .791 .693 .609

합  계
평균 4.400 4.489 4.357 4.594

표준편차 .679 .653 .630 .562

<표 4-9>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변수별 평균분석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건강보험공단 a 152 4.576 .450

8.627*** c<a장기요양기관 b 140 4.457 .518

요양보호사 c 117 4.310 .603

합 계 409 4.459 .530

<표 4-10>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scheffe분석결과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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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4-9>와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F8.627,p.000),사후검정결과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장

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

보호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자사에 대한 역할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이로써 장기요양관련 실무

자 집단 모두 지난 4년 간 시행되어 온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실무자 집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

인의 삶과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에 도움을 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수요 측면

1)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조사 결

과는 <표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집단의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717,

요양보호사 3.829,장기요양기관 4.029으로 전체 평균은 3.856로 나타남으로써,

세 집단 모두 대상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4.038,p.018),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의 관계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집단과 건강보험공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이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상자 확보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로서 등급외자 중에도 여러 현실적 여건 상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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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건강보험공단 a 152 3.717 .999

4.038* a<b,c장기요양기관 b 140 4.029 .881

요양보호사 c 117 3.829 .940

합 계 409 3.856 .950

<표 4-11>대상자 범위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p<.05,**p<.01,***p<.001

2)급여내용

<표 4-12>는 급여내용의 3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방문
재활
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 a 152 3.717 .872

4.441*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371 1.082

요양보호사 c 116 3.612 1.078

합 계 408 3.569 1.016

가족
방문
요양
유지

건강보험공단 a 152 2.428 1.280

35.930***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043 1.229

요양보호사 c 117 3.701 1.140

합 계 409 3.002 1.324

특별
현금
급여
확대

건강보험공단 a 152 2.704 1.066

28.411***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307 1.024

요양보호사 c 117 3.624 .971

합 계 409 3.174 1.092

<표 4-12>급여내용 분석결과

*p<.05,**p<.01,***p<.001

(1)재가급여에 방문재활서비스제도(물리․작업치료)도입의 필요성

현재 자신의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 수급자들에게 방문요

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외에 방문재활서비스인 물리․작업치료 도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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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569로 보통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으며,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717,장기요양기관 3.371,요양보호

사 3.612로 나타났다.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F4.441,p.012),집단 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긍정적이며 다

음은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기관 순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체적으로는 재활제

도 도입에 대해 보통수준이나,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성의 인식

도가 가장 높다(<표 4-12>참조).이는 방문재활제도는 즉각적으로는 도입시행

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재활을 통해 이용자들의 잔존기능

을 최대한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가족방문요양서비스 유지의 필요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수급자인 자신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

양급여를 유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전체 평균은 3.002로

보통수준이며,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428,장기요양기관 3.043,요

양보호사는 3.701이며,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930,

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모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양

보호사가 가장 찬성하는 입장이며,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표 4-12>참조).

이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은 급여수가를 지급하는 입장으로 가족방문요양서비스가 서비스제공 확인

이 어렵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 청구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함

에 따라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3)특별현금급여 지역 범위 확대의 필요성

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174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704,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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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3.307,요양보호사 3.624이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F28.411,p.000),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4-12>참조).이로써 특별현금급여 확대에 대한 세 집단의

인식은 요양보호사가 가장 긍정적인 입장이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대상자의

입장과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세 집

단 가운데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반면,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현금지급이 재정증가나 급여 오용의 문제를 우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본인부담금

<표 4-13>은 본인부담금 관련 4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본인부담금
과다

건강보험공단 a 152 2.349 .878

17.443*** a<b,c장기요양기관 b 140 2.764 .957

요양보호사 c 117 3.009 .969

합 계 409 2.680 .969

저소득범위
확대

건강보험공단 a 152 2.803 .956

28.450***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514 .877

요양보호사 c 117 3.530 .961

합 계 409 3.254 .992

본인부담금
세분화

건강보험공단 a 152 2.928 1.080

33.369***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629 .999

요양보호사 c 117 3.889 .936

합 계 409 3.443 1.090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징수

건강보험공단 a 152 2.540 1.250

18.380***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243 1.324

요양보호사 c 117 3.342 1.010

합 계 409 3.010 1.264

<표 4-13>본인부담금 관련 분석결과

*p<.05,**p<.01,***p<.001

(1)본인부담금 과다 여부

현재 일반 수급자의 경우 시설입소 시에는 20%,재가의 경우 15%(차상위계

층은 50%감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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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2.680이며,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349,장기요양기관 2.764,요양보호사 3.009이다.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7.443,p.000),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

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집단과 건강보험공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참조).

이로써 각 그룹별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정도는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현재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현재 본인부담금 수준(비급여 포함하여

40～60만원)은 장기요양제도 도입 전에 비해 경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저소득층 범위 확대의 필요성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결과를

보면,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803,장기요양기관 3.514,요양보호사

3.530으로 나타났으며,전체평균은 3.254으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450,p.000),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

관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장기요양기

관,요양보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참조).이로써 전체적으로는 보통수준이며,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다소 긍정의 견해를 보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만이 보통 미만으로 부

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경

우 이용자의 환경적 여건을 잘 알고 있음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필

요성에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재정적 부담에

따라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본인부담금 수준 세분화의 필요성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계층,일반의 세 개의 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 수준을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보다 더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

한 본인부담금 수준의 세분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

단 2.928,장기요양기관 3.629,요양보호사 3.889이며,전체평균은 3.443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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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3.369,p.000),사

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13>참조).이로써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세분화에 대해 다소 찬성하는 입장이나 건강보험공단만은 다소 부정적 입장이

라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결과도 위의 저소득층 범위 확대의 필요성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보다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징수의 필요성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징수하

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001로 보통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다만 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540,장기요양기관 3.243,

요양보호사 3.342이다.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8.380,p

.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

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참조).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는 건에 대해 장기요양기

관과 요양보호사는 보통수준이며,건강보험공단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 대상자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본인부

담금 감면의 부당행위가 있음에 따라 이 문제를 제기해 보았는데,위의 결과로

보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현재 이용자가 직접 장기요양기관에 납

부하는 방식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방법 그 어느 쪽이든 수긍하는 입장

이며,건강보험공단은 업무과중에 따른 문제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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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급 측면

1)시설 인프라

<표 4-14>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와 장기요양기관 공급 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그룹별 인식 분석 결과이다.

(1)장기요양기관 시장화의 기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민간영리기관 증가)가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

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113으로 보통 수준이며,각 그룹

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204,요양보호사 3.222,장기요양기관 2.921이며,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06,p.031).또한 사후검정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

계는 요양보호사,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세 집단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이 시장화의 기여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결과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집단은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기관 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 제고라는 순기능보

다는 이익창출과 관련한 역기능적 면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절성

현재 거주 지역에 공급된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절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평균은 3.073으로 보통 수준이며,각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138,

장기요양기관 2.964,요양보호사 3.120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529,p.218).따라서 세 집단 모두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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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관
N 평균 표준편차 t

시장화의기여
시설 105 3.067 1.112

2.597*
재가 35 2.486 1.246

요양기관공급적절성
시설 105 3.076 .927

2.280*
재가 35 2.629 1.215

<표 4-15>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의 시장화 기여 및 공급의 적절성 분석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시장화의
기여

건강보험공단 a 152 3.204 1.025

3.506* b<a,c장기요양기관 b 140 2.921 1.170

요양보호사 c 117 3.222 .939

합 계 409 3.113 1.061

요양
기관
공급

적절성

건강보험공단 a 152 3.138 .899

1.529 -장기요양기관 b 140 2.964 1.021

요양보호사 c 117 3.120 .790

합 계 409 3.073 .915

<표 4-14>시설인프라 관련 분석결과

*p<.05,**p<.01,***p<.001

그러나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의 기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집단만을 시설과 재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시설 집단 평균은

3.067,재가의 평균은 2.486로 나타났으며,시설과 재가기관 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2.597,p.010).이로써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의 시장화의 기여에 대해 특히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p<.01,***p<.001

또한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시설 집단 평균은 3.076,재

가의 평균은 2.629로 나타났으며,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80,p.024).따라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타 집단에 비

해 훨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이 과

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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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과다공급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 보다는 기관

간 대상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많은 불법․부당행위의 폐단

을 낳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3)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정 수준 유지방법

<표 4-16>은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적절치 않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그룹명
전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요

양

기

관

적

정

수

준

유

지

방

법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도태

빈도 13 20 4 37

26.554**
(df=8)

% 8.7 14.5 3.6 9.3

지정갱신제도입
빈도 54 27 26 107

% 36.2 19.6 23.4 26.9

장기요양기관
설치 요건강화

빈도 46 56 45 147

% 30.9 40.6 40.5 36.9

소규모재가서비
스기관의통폐합

빈도 12 20 22 54

% 8.1 14.5 19.8 13.6

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빈도 24 15 14 53

% 16.1 10.9 12.6 13.3

전 체
빈도 149 138 111 398

% 100.0 100.0 100.0 100.0

<표 4-16>장기요양기관의 적정수준 유지 방법의 분석결과

*p<.05,**p<.01,***p<.001

전체 응답률 97.6%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 강화가 가장 많은 36.9%

이며,지정갱신제 도입 26.9%,소규모 재가서비스 기관의 통폐합 13.6%,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12.6%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1(p<.01)로 집단 간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정 수준 유지방법에 대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건강보험공단은 지정갱신제 도입,장기요양기관 설치 요건 강화,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순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관리자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요건강화,지정갱신제 도입,자연도태와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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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통폐합 순이며,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요건강화,지정갱신

제 도입,소규모 기관의 통폐합,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순으로 견해 차이가 나

타났다.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인가가 난 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보다

는 앞으로 새로 설치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한

다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은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주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장기요양기관 운영 어려움의 요인

<표 4-17>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결과이다.

그룹명
전 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요
양
기
관
운
영 
어
려
움 
요
인

재정(경제적인면)
운영어려움

빈도 29 31 31 91

24.714**
(df=8)

% 19.2 22.1 27.9 22.6

요양보호사 등 
인력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

빈도 64 62 36 162

% 42.4 44.3 32.4 40.3

대상자확보
빈도 48 30 26 104

% 31.8 21.4 23.4 25.9

행정기관의 
요구사항과다

빈도 2 15 14 31

% 1.3 10.7 12.6 7.7

이용자 
가족들과의 갈등

빈도 8 2 4 14

% 5.3 1.4 3.6 3.5

전 체
빈도 151 140 111 402

% 100.0 100.0 100.0 100.0

<표 4-17>장기요양기관 운영 어려움 요인 분석결과

*p<.05,**p<.01,***p<.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률 98.3%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 인력 채

용 및 관리의 어려움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상자 확보

25.9%,경제적인 어려움 22.6%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χ²검정 결과 유의확

률이 0.002(p<.01)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상 어려움의 요인으로 가장 많은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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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채용 및 관리를 선택했으며,다음은 대상자 확보

31.8%,재정의 어려움 19.2%,이용자 가족들과의 갈등 5.3%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 44.3%,재정

의 어려움 22.1%,대상자 확보 21.4%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요양보호사도 인

력의 어려움이 32.4%로 가장 많고,다음이 재정의 어려움 22.6%,대상자 확보

25.9% 순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로 집단 간 차이는 있으나,세 집단의 공

통점은 각 집단 모두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채용 및 관리의 문제를 장기요양

기관 운영상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요양보호사의 채용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갱신제 도입,평가전담기구

설치,우수 장기요양기관 홍보 및 인증마크제 도입,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행정처분 강

화,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6가지 정책이 제

시되었다.각각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도에 대한 그룹별 분석결과는 <표

4-18>과 같다.

첫째,지정갱신제 도입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680로 다소 긍정

적이며,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이 3.974로 가장 높고,요양보호사 3.633,

장기요양기관 3.400이며,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17.242,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났다.따라서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며,이 가운

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평가전담기구설치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4.007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4.612,장기요양기관

3.721,요양보호사 3.564이며,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F

1.971,p.141),세 집단 모두 평가전담기구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우수 장기요양기관 홍보 및 인증마크제 도입결과에 대한 전체평균은



-117-

3.885로 긍정적이다.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이 4.099로 가장 높고,요양보

호사 3.760,장기요양기관 3.757이며,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8.405,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 집단과 요

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인증마크

제 도입에 대해 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

났다.

넷째,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결

과를 보면,전체 평균은 3.895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그룹별 평균은 건강보

험공단 4.197,요양보호사 3.846,장기요양기관 3.607이고,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911,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각각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 따라 집단 간의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요양보호사,장

기요양기관의 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세 집단 모두

의 의견은 다르나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며,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찬성

하는 입장이다.

다섯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평균은 4.313으로 긍정성이 높게 나타났다.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이

4.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평균은 각각

4.200과 4.094으로 세 집단 모두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찬성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8.849,p.000),사후검정 결과 요양

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건강

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이 부당행위기관의 처분강화에 대해 가장 찬성하는 입장

이며 다른 두 집단 평균도 4.0점 이상으로 찬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 강

화에 대한 결과는 전체 평균은 4.022로 높게 나타났고,그룹별 평균은 건강보

험공단 4.270,요양보호사 4.009,장기요양기관 3.764이며,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40,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각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이로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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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나,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찬성하

는 입장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6개 방안 전반에 대해 세 집

단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또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찬

성하는 입장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찬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은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며,장기요양기관은 제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또한 제시된 6개 방안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행정처분 강화는 세 집단 모두 가장 강하게 그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음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그리고 평가전담기구 설치의 경우도 세 집단 모두 견해차이 없이 찬성

하는 입장으로 나타남으로써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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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지정갱신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a 152 3.974 .745

17.242***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400 .935

요양보호사 c 117 3.633 .837

합 계 409 3.680 .873

평가전담기구
설치

건강보험공단 a 152 4.612 7.753

1.971 -장기요양기관 b 140 3.721 .849

요양보호사 c 117 3.564 .885

합 계 409 4.007 4.789

인증마크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a 152 4.099 .717

8.405***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757 .920

요양보호사 c 117 3.760 .784

합 계 409 3.885 .825

평가하위그룹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a 152 4.197 .746

18.911***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607 .935

요양보호사 c 117 3.846 .784

합 계 409 3.895 .861

부당행위기관
처분강화

건강보험공단 a 152 4.586 .614

18.849*** b,c<a장기요양기관 b 140 4.200 .788

요양보호사 c 117 4.094 .707

합 계 409 4.313 .734

직원배치기준
감독강화

건강보험공단 a 152 4.270 .690

14.440***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764 .862

요양보호사 c 117 4.009 .866

합 계 409 4.022 .830

<표 4-18>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의 각 방안의 필요성 분석결과

*p<.05,**p<.01,***p<.001



-120-

2)장기요양시설의 운영주체

<표 4-19>는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설립․운영주체로 지자체나 구청 ,

법인 등 공적기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이다.

(1)공적기관의 확대 필요성

입소시설의 설립․운영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736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대한 그

룹별 비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균이 4.026으로 가장 높게 나옴으로써 공

적장기요양기관 확대의 필요에 대해 가장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요

양보호사 3.761,장기요양기관 3.400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6.696,p.000),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따라서 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법인 확대의 필요성

입소시설의 설립․운영주체로 법인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06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고,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보호

사의 평균이 각각 3.743와 3.752,장기요양기관 평균은 가장 낮은 3.336으로 나

타났다.이에 대한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8.650,p.000),사후검정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요양보호사 집단과 장기

요양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법인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세 집단의 견해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또는 다소 긍정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실무자 집단은 법인 확대의 필요성보다는 공적장기

요양기관의 확대에 대해 보다 강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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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장기요양기관이 주를 이루고,영리목적을 위한 각종 불법․부당행위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 책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공적입소시설
확대

건강보험공단 a  
152 4.026 .837

16.696*** b<c<a장기요양기관 b 140 3.400 1.078

요양보호사 c 117 3.761 .837

합 계 409 3.736 .962

법인입소시설
확대

건강보험공단 a 152 3.743 .842

8.650*** b<a,c장기요양기관 b 140 3.336 1.123

요양보호사 c 117 3.752 .850

합 계 409 3.606 .967

<표 4-19>장기요양기관 시설운영주체의 분석결과

*p<.05,**p<.01,***p<.001

3)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표 4-20>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임

금인상,승급제도 도입,전문성 강화,매뉴얼 제공,인센티브 제공,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의 6가지 정책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조사 결

과 이다.

(1)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 평균은 4.066으로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그룹별 평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3.790,장기요양기관 3.907,

요양보호사 4.615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F53.711,p.000),사후검정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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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요양보호사 집단과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임금인상에 대해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특히 요양보호사가 훨씬 강하게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전체평균은

3.809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 평균은 국

민건강보험공단 3.809,장기요양기관 3.536,요양보호사 4.137이며,이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6.568,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각각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요양보호사의 승급제

도 도입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은 요양보호사가 가장 높고,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

공단 4.355,장기요양기관 4.079,요양보호사 4.265로 나타났으며,전체평균도

4.235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

적으로 높은 긍정성을 보이고 있다.다만,집단 간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653,p.004),사후검정 결과 요양보호사와 건강보험

공단 집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요

양보호사 집단과 장기요양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건강

보험공단과 요양보호사 집단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찬성하는 입장이나 세 집단 모두 평균 4.0이상으로 높은 긍정성을 보임

으로써 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업무지침서(매뉴얼)의 필요성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위한 업무지침서(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그

룹별 평균이 건강보험공단 4.125,장기요양기관 4.793,요양보호사 3.974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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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전체평균도 4.311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F1.132,p.323),세 집단 모두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

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특히 장기요양기관이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업무지침서의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상자의 등급 하향조정 시 요양보호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대상자의 상태호전으로 대상자의 등급이 하향조정

되었을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612,장기요양기관 3.393,요양보호사 3.974로

나타났으며,전체평균은 3.641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견

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1.028,p.000),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

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집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보다 요양보호사가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요양보호사의 휴가제도 도입 등 근로여건 개선

요양보호사의 휴가제도 도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974,장기요양기관 3.786,요양보호사

4.487이며,전체평균도 4.056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견해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797,p.000),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각각 분

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요양보호사 집

단이 가장 찬성하며,다음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순으로 나타

났으나 세 집단 모두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써 실무자들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하여 위에 제시안

6개 안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업무지침서 제공,전문성 강화의 필요

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앞서 살펴본 장기요양기관

운영상 난점의 주요인으로 요양보호사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것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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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살펴볼 때,이에 대한 중점적 검토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임금인상

건강보험공단 a 152 3.790 .715

53.711***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907 .748

요양보호사 c 117 4.615 .555

합 계 409 4.066 .769

승급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 a 152 3.809 .678

16.568*** b<a<c장기요양기관 b 140 3.536 1.007

요양보호사 c 117 4.137 .787

합 계 409 3.809 .865

전문성
강화

건강보험공단 a 152 4.355 .624

5.653*** b<a,c장기요양기관 b 140 4.079 .805

요양보호사 c 117 4.265 .700

합 계 409 4.235 .720

업무
지침서
제공

건강보험공단 a 152 4.125 .674

1.132 -장기요양기관 b 140 4.793 8.051

요양보호사 c 117 3.974 .793

합 계 409 4.311 4.749

등급
하향시

인센티브

건강보험공단 a 152 3.612 .942

11.028*** a,b<c장기요양기관 b 140 3.393 1.071

요양보호사 c 117 3.974 .960

합 계 409 3.641 1.017

근로여건
개선

건강보험공단 a 152 3.974 .651

28.797*** b<a<c장기요양기관 b 140 3.786 .943

요양보호사 c 117 4.487 .624

합 계 409 4.056 .807

<표 4-20>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분석결과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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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등급
판정
신뢰

건강보험공단 a 152 4.592 7.740

6.246** b,c<a장기요양기관 b 140 2.850 .813

요양보호사 c 117 2.889 .908

합 계 409 3.509 4.830

<표 4-21>등급판정 신뢰정도 분석결과

4)등급판정에 관한 내용

(1)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 정도

<표 4-21>에서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 정

도에 대한 결과는 전체 평균이 3.509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은 4.592,장기요양기관 2.850,요양보호사 2.889로

나타났다.또한 이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F6.246,p.002),사

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건강보험공단 집단과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자사의 판정에 신뢰도가 높으나 장

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두 집단은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 대해 신뢰성

이 낮음으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5,**p<.01,***p<.001

(2)등급판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4-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가운데 74.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그룹별로는 건강

보험공단 57.9%,장기요양기관 81.4%,요양보호사가 88%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결과는 1회성 조사에 따른 문제가 27.2%로 가장 높고,다음은 조사

자에 따른 차이 24.9%,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21.4%,신체적

기능중심의 등급판정 16.3%,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문제 7.7%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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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전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등

급

판

정

불

신

이

유

조사자에
따른 차이

빈도 13 37 28 78

54.840***
(df=10)

% 13.7 32.2 27.2 24.9

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문제

빈도 16 4 4 24

% 16.8 3.5 3.9 7.7

1회성 조사에 
따른 문제

빈도 35 24 26 85

% 36.8 20.9 25.2 27.2

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빈도 18 20 29 67

% 18.9 17.4 28.2 21.4

신체적 
기능중심의 
등급판정

빈도 6 29 16 51

% 6.3 25.2 15.5 16.3

기타
빈도 7 1 0 8

% 7.4 .9 .0 2.6

전 체
빈도 95 115 103 313

% 100.0 100.0 100.0 100.0

<표 4-22>등급판정 불신이유 분석결과

*p<.05,**p<.01,***p<.001

그러나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p<.001)으로 등급판정 불신이유에 대

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그룹별로 살펴보면,건

강보험공단은 1회성 조사에 따른 문제가 36.8% 가장 높고,정신적 질환에 대

한 판단의 어려움 18.9%,의사소견서의 신뢰성문제 16.8%,조사자에 따른 차

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기관은 조사자에 따른 차이가 32.2%로

가장 높고,신체적 기능중심의 등급판정 25.2%,1회성 조사에 따른 문제

20.9%,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17.4%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

사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28.2% 가장 높고,조사자에 따른

차이 27.2%,1회성 조사에 따른 문제 25.2%,신체적 기능중심의 등급판정

15.5%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불신원인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등급판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로 볼 때,건강보험공단은 불신의 이유

를 신청자 및 신청자 가족의 요인으로 보는 반면,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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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환경적
요인
고려

필요성

건강보험공단 a 152 3.678 .911

10.739*** a<b,c장기요양기관 b 140 4.157 .900

요양보호사 c 117 3.949 .840

합 계 409 3.919 .908

<표 4-23>등급판정 시 환경적 요인고려 필요성 분석결과

는 등급판정기준이나 조사자에 따른 차이를 불신의 이유로 들고 있다.따라서

실무자들은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 시 최소 2인1조로 구성할 필요성과 조사

자에 따른 차이나 정신적 질환의 판단에 대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조사자의 전

문성 확보와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등급판정 시 환경적 요인 고려 필요성

등급 판정 시 신체적 기능 이외에 돌봄자 유무,가족부양 능력,독거여부 등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그룹별 평균은 건강

보험공단 3.678,장기요양기관 4.157,요양보호사 3.949이며,전체평균은 3.919

로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10.739,p.000),사후검정 결과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집단 간 관계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집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참조).이로써 환경적 요인의 고

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보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이 더욱 필요하

다고 보고 있으나 세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p<.01,***p<.001

(4)등급판정 시 인지장애(치매)및 정신질환(우울증 등)에 대한 인정점수

가중치부과의 필요성

등급판정 시 신체적 기능은 양호하더라도 인지장애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

환이 있는 경우 인정점수에 가중치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

면,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3.941,장기요양기관 4.379,요양보호사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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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인지장애
가중치
부과

필요성

건강보험공단 a 152 3.941 .612

16.351*** a<c<b장기요양기관 b 140 4.379 .673

요양보호사 c 117 4.205 .702

합 계 409 4.166 .684

<표 4-24>인지장애(치매)및 정신질환(우울증 등)에 대한 인정점수

가중치부과의 필요성 분석결과

로써,전체평균은 4.166으로 나타났으며,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16.351,p.000).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각각의 차이가 분

명하며,집단 간 관계는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찬성하며 다음은 요양보호사 그

리고 건강보험공단 순으로 나타났다(<표 4-24>참조).이로써 인지장애(치매)

및 정신질환(우울증 등)에 대한 인정점수 가중치 부과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있으나 세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등급판정 신뢰성 및 불신이유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결

과로 볼 때,현재 등급판정 기준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체

활동은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인지장애로 인해 돌봄자가 필요한 치매 초기

환자는 제외되고 있다.따라서 현장 실무자들 특히,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

사 집단은 이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더

욱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05,**p<.01,***p<.001

5)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등급외자와 서비스 미 이용자 관리

(1)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 조사결과는 <표 4-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평균은 3.276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그룹별로는

건강보험공단 3.829,장기요양기관 2.914,요양보호사 2.992로 나타났다.또한

이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4.011,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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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 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에 따라 건

강보험공단 집단과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로써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두 집단 모두 장기요양기관 평가

주체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으며,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요양
기관
평가
신뢰

건강보험공단 a 152 3.829 .707

64.011*** b,c<a장기요양기관 b 140 2.914 .763

요양보호사 c 117 2.992 .825

합 계 409 3.276 .871

<표 4-25>장기요양기관 평가신뢰의 분석결과

*p<.05,**p<.01,***p<.001

(2)장기요양기관평가의 불신 요인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불신 요인 결과를 보면,<표

4-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가운데 72.9%가 응답했으며,그룹별로는 건

강보험공단 58.5%,장기요양기관 82.1%,요양보호사가 80.3%의 응답률을 보였

다.응답자의 전체 의견 가운데 과다한 서류중심의 평가문제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은 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 27.0%,평가기

준의 문제 1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과다한 서류 중심의 평가문제 53.8%,조사

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 23.1%,평가기준의 문제 20.9% 순이며,장기요

양기관은 과다한 서류중심의 평가문제 61.7%,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 26.1%,평가기준의 문제 12.2%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는 과다한 서

류 중심의 평가문제 46.8%,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 31.9%,평가기

준의 문제 21.3%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79로 유의

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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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전체 결과를 볼 때 불신요인의 순위는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과다한 서

류중심의 평가문제를 가장 높은 불신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룹명
전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평
가
불
신
이
유

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문제

빈도 21 30 30 81

11.303

(df=6)

% 23.1 26.1 31.9 27.0

평가기준의 
문제

빈도 19 14 19 53

% 20.9 12.2 21.3 17.7

과다한 
서류중심의 
평가문제

빈도 49 71 44 164

% 53.8 61.7 46.8 54.7

기타
빈도 3 0 0 2

% 2.2 .0 .0 .7

전 체
빈도 91 115 94 300

% 100.0 100.0 100.0 100.0

<표 4-26>평가불신이유 분석결과

(3)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

<표 4-27>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로,전체 응

답 가운데 평가전담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2.8%,건강보험공

단 직원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의 필요성이

42.5%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그룹별로도 세 집단 모두 평가전담독

립기구 설치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p<0.001)로 장

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에 대한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순위는 평가전담독립기구설치,2순위는 다양한 집

단의 평가단 구성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차이는 1.3%의 미미한 수준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장기요양기관

은 평가전담독립기구 설치가 57.9%,다양한 집단으로의 구성이 32.9%로 평가

전담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주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요양보호사는 58.1%가

다양한 집단의 평가단 구성을 주장하였고 2순위인 평가전담독립기구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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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로 나타났는데,이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안에 요양보호사의 경력

자를 포함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결과로 볼 때,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특히 현재

의 서류중심의 평가방식에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실무자들은 이

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를 위한 독립기구설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이로써 현재의

평가방식이나 불신의문제를 해결 할 수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룹명

전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평

가

단

구

성

건보직원+학계전
문가,지자체공무원
,요양보호사경력자

빈도 60 46 68 174

53.115***
(df=10)

% 39.5 32.9 58.1 42.5

평가전담독립기구
설치

빈도 62 81 32 175

% 40.8 57.9 27.4 42.8

지자체
빈도 7 4 5 16

% 4.6 2.9 4.3 3.9

보건복지부
빈도 1 2 8 11

% .7 1.4 6.8 2.7

건강보험공단
빈도 19 3 4 26

% 12.5 2.1 3.4 6.4

기타
빈도 3 4 0 7

% 2.0 2.9 .0 1.7

전 체
빈도 152 140 117 409

% 100.0 100.0 100.0 100.0

<표 4-27>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에 대한 분석결과

*p<.05,**p<.01,***p<.001

(4)등급외자 및 서비스 미 이용자 관리

<표 4-28>은 등급외자 또는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로써,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579,장기요양기관 2.386,요양보호사 2.308로 나타났으

며,전체평균은 2.435로 낮게 나타났다.또한 집단 간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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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123,p.017),사후검정 결과 요양보호사와 장기요

양기관 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집단 간 차이는 있으나,

세 집단 모두 등급외자나 서비스 미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미 이용자 및 등급외자에 대한 통보를,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예방과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건강보험공단 a 152 2.579 .842

4.123* b,c<a장기요양기관 b 140 2.386 .828

요양보호사 c 117 2.308 .737

합 계 409 2.435 .814

<표 4-28>등급외자 및 서비스 미 이용자 관리에 관한 분석결과

*p<.05,**p<.01,***p<.001

6)재정

(1)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의 적절성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건강보험공단 a 152 2.829 .844

.056 -장기요양기관 b 140 2.843 .876

요양보호사 c 117 2.863 .765

합 계 409 2.844 .831

<표 4-29>정부부담금 적절성의 분석결과

*p<.05,**p<.01,***p<.001

현재 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로 되어있는 정부부담금 수준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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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표 4-29>의 결과를 보면,그룹별 평균은 건강보험공단 2.829,장

기요양기관 2.843,요양보호사 2.863이며,전체평균도 2.844로 보통수준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또한 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056,p.945).따라서 세 집단 모두 현재 정부부담금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정부부담금의 적정 수준

정부부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전체 가운데 60.3%가 응

답했으며,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3.1%가 정부부담금이 30%정도 되어야 한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23.5%가 40%,23.1%가 50% 순으로 나

타났다.그룹별로는 건강보험공단은 30%,50%,40% 순으로 나타났으며,장기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30% ,40% ,50% 순으로 나타났다(<표 4-30>참조).

그룹명
전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정
부
부
담
금
수
준

30%
빈도 48 29 33 110

18.134*
(df=8)

% 45.7 37.7 45.2 43.1

40%
빈도 24 22 14 60

% 22.9 28.6 19.2 23.5

50%
빈도 31 13 15 59

% 29.5 16.9 20.5 23.1

60%
빈도 2 9 7 18

% 1.9 11.7 9.6 7.1

기타
빈도 0 4 4 8

% .0 5.2 5.5 3.1

전 체
빈도 105 77 73 255

% 100.0 100.0 100.0 100.0

<표 4-30>정부부담금 적절성의 분석결과

*p<.05,**p<.01,***p<.001

또한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20(p<0.05)로 정부부담금 적정 수준에 대

한 집단 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세 집단 모두 정부부담

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30%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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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살펴본 바,실제적인 정부부담금 수준은 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

에서 실무자들의 인식은 20%도 적절치 않으며 정부부담금 수준이 최소 30%

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는 또한 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인 일본

의 사례와 매우 대조되는 실정이다.

(3)재정안정화 방안

<표 4-31>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적합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전체적 의견가운데 정부지원확대가 32.5%로 가장 높고,장기요양복지기

금조성 22.0%,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부과 19.6%,장기요양보험료 인상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룹명
전 체 χ²검정결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요양

보호사

재

정

안

정

화

방

안

소득있는 
노인 층 

보험료 부과

빈도 24 26 30 80

22.100*(df=12)

% 15.8 18.6 25.6 19.6

장기요양 
복지기금조성

빈도 33 31 26 90

% 21.7 22.1 22.2 22.0

비급여부분
확대

빈도 3 7 5 15

% 2.0 5.0 4.3 3.7

장기요양
보험료인상

빈도 16 30 13 59

% 10.5 21.4 11.1 14.4

본인부담금
인상

빈도 17 6 6 29

% 11.2 4.3 5.1 7.1

정부지원
확대

빈도 57 39 37 133

% 37.5 27.9 31.6 32.5

기타
빈도 2 1 0 3

% 1.3 .7 .0 .7

전 체
빈도 152 140 117 409

% 100.0 100.0 100.0 100.0

<표 4-31>재정안정화 방안의 분석결과

*p<.05,**p<.01,***p<.001

또한 χ²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36(p<0.05)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집

단 간 유의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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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확대 37.5%,장기요양복지기금조성 21.7%,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부과

15.8% 순이며,장기요양기관은 정부지원확대 27.9%,장기요양복지기금 22.1%,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1.4%,소득 있는 노인층 보험료 부과 18.6% 순이고,요

양보호사는 정부지원확대 31.6%,소득 있는 노인층 보험료 부과 25.6%,장기

요양복지기금조성 22.2%,장기요양보험료 인상 11.1% 순으로 나타났다(<표

4-31>참조).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실무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

해 보험료 인상과 같이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보다 정부지원확대 및 별도

의 기금조성 또는 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 부과를 더욱 선호함으로써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1순위,2순위,3순위의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32>와 같다.즉,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19개 정책에 대한 전체의견 1순위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15.2%로 가장 많

고,다음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12.6%,대상자확대 8.8%,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 대책마련이 8.8%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이 18.0%로 가장 많고,다음은 장기

요양기관 부당행위 대책 마련 17.1%,요양보호사 처우개선 8.6%,표준화된 서

비스 매뉴얼제공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서

처우개선 12.4%,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10.2%,대상자확대 10.0%,정부

지원수준 확대 9.5% 순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27.4%로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는 정부지원

수준 확대 10.5%,대상자 확대 9.1%,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8.3%순으로 나타났

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은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장기요양기관과요양보호사는4개 정책의순위만차이가있을뿐,범주는동일

하게 나타났다.이로써 실무자들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

해서 무엇보다 서비스 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가장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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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합 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개

선

방

안

대상자확대
총계 34 42 32 108

% 7.5 10.0 9.1 8.8

요양서비스
질적향상

총계 82 43 29 154

% 18.0 10.2 8.3 1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총계 39 52 96 187

% 8.6 12.4 27.4 15.2

등급판정방식
개선

총계 23 30 26 79

% 5.0 7.1 7.4 6.4

정부지원수준
확대

총계 30 40 37 107

% 6.6 9.5 10.5 8.7

장기요양복지
기금조성

총계 9 21 19 49

% 2.0 5.0 5.4 4.0

지정갱신제
도입

총계 21 5 3 29

% 4.6 1.2 .9 2.4

요양보호사
교육강화

총계 16 25 6 47

% 3.5 6.0 1.7 3.8

독립평가인증
기구설치

총계 15 8 6 29

% 3.3 1.9 1.7 2.4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대책

마련

총계 78 17 13 108

% 17.1 4.0 3.7 8.8

본인부담금
인상

총계 5 6 4 15

% 1.1 1.4 1.1 1.2

본인부담금
인하

총계 8 12 10 30

% 1.8 2.9 2.8 2.4

장기요양보험
료인상

총계 2 23 6 31

% .4 5.5 1.7 2.5

장기요양보험
료인하

총계 0 1 3 4

% .0 .2 .9 .3

저소득층경감
대상자확대

총계 2 10 10 22

% .4 2.4 2.8 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개선

총계 15 24 8 47

% 3.3 5.7 2.3 3.8

요양급여종류
확대

총계 18 7 8 33

% 3.9 1.7 2.3 2.7

예방강화프로
그램활성화

총계 21 16 15 52

% 4. 3.8 4.3 4.2

표준화된서비
스매뉴얼제공

총계 38 38 18 94

% 8.3 9.0 5.1 7.7

무응답
총계 0 0 2 2

% .0 .0 .6 .2

합 계
총계 456 420 351 1227

% 100.0 100.0 100.0 100.0

<표 4-32>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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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실증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절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절성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노인복지증진,제도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결과는 실무

자 집단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며,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수요 측면

(1)대상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현재 범위를 유지 또는 현

재보다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세 집

단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는 대상자 확보가 장기요양기관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급여내용

급여내용 부문은 방문재활도입,가족방문요양유지,현금급여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이 가운데 방문재활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세 집단 모두 보

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방문요양서비스 유지 및 현금급여확

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집단만이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며,건

강보험공단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건강

보험공단은 급여확대나 재정소요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 특히 부정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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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그러나 재활서비스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이용자들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부문은 본인부담금 수준,저소득범위 확대,본인부담금 세분화,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공단 직접 징수방안의 4개 문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조사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대해서는 세 집

단 모두 많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현재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그 외의 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단 간 다소 차이

가 있으며 특히,세 집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이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또한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공단 직접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

단이 특히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공급 측면

(1)시설인프라

시설인프라 부문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의 기여,공급의 적절성,공급의

적정 수 유지방안,운영상 난점,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의 5개 변

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민간영리기관 증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

자 선택권 강화 효과에 대한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시장화의 순기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장기요양기관

시장화에 따른 기관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 개선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적절성에 대해서는 재가기관의 공급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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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다 시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적정 수 유지 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따라서 신고제의 설치요건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넷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요양

보호사 등 인력채용과 관리의 어려움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로써 요양보호

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기관 평가 전담기구 설치,우수평가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인증마크제

도 도입,평가 결과 연속 하위그룹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불

법․부당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강화,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의 6가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

였다.조사 결과는 제시된 정책 모두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특히 불법․부당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서

는 세 집단 모두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주체 관련 내용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주체 관련 하여 공적장기요양기관과 법인장기요양기

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이에 대한 결과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립․운영주체로 법인의 확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지자체나 구청 등의

공적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로써 공적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우리의 현실에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3)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임금인상,승급제도 도입,전문성 강

화,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업무지침서)제공,담당 대상자의 상태호전에 따

른 등급하향 조정 시 요양보호사에게 인센티브 제공,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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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6가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이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업무지침서)제공

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은 세 집단 공통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그 외 문항에 대해서는 특히 요양보호사의 요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앞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상 난점으로 인력채용과

관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연관하여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이 시

급하다고 사료된다.

(4)등급판정

등급판정 부문에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 정도,신뢰하지 않는 이유 그

리고 등급판정 시 환경적 요인 고려의 필요성 및 인지장애․정신질환자에 대

한 인정점수 가중치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결과는 그룹별

인식의 차이가 크며 특히,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등급판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회성 조사에 따른 문

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다음은 조사자에 따른 차이,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

단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불신의 주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경우 신청자나 가족의 허위진술로 보는 반면,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

단은 등급판정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등급판정 시 신체적 기능 외에 돌봄자 유무나 가족부양능력,독거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세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등급판정 시 인지장애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정점수 가중치 부과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이로써 현재 등급판정

에서 제외되는 치매초기 노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도 장

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급판정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등급외자․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관리 관련 내용

이 부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 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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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신 이유,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등급외자나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

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정도는 건강보험

공단이 자체 평가결과를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응답 참여자 가운데 가장 큰 불

신 이유로는 과다한 서류중심의 평가를 들고 있으며,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평가기준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이로써 모두가 신뢰할 수 있

도록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장기요양기관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전담할 독립기

구 설치와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학계 전문가,요양보호사나 시설운영의 경력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응답비율

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장기요양기관은 절반 이상이 평가를 전담할 독립

기구 설치 방안을 선택하였다.이로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구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셋째,등급외자나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세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예방은 장기

요양 진입 시기를 연장시키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

(6)재정 관련 내용

정부부담금 수준의 적절성,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먼저,현

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정부부담금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집단별 인식조사 결과는 세 집단 모두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부부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30%는 되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정부지원확대가 가장 많았고,다음은 장기요양복지기금조성,

소득 있는 노인층 보험료 부과,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즉시적으로는 정부지원확대가 요구되나,급증하는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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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제시된 19개의 정책 가운데 최우선 방안

에 대해 복수 응답한 조사 결과,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가장 많

고,다음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대상자 확대로 나타났다.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의 결과,실무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요양보호사

의 처우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장기요양제도 발전

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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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제 1절 수요 측면

수요측면은 대상자 범위 확대,본인부담금 세분화,재가급여 활성화 및 예방

강화,가족 등 비공식부문 활성화의 4가지로 요약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대상자 범위 확대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률은 노

인인구의 5.7～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17년 까지 노인인

구의 7%수준으로 인정률을 높이기로 하였으며44),이로써 치매초기 노인도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이는 일본의

16.2%,독일 10%,네덜란드 14%에 비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또한

보험료 부담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는 외국에 비해,젊은 층이 보험료의 주

된 부담자이며 노인이 수급대상자인 우리의 실정은 국민의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연령으로 구분하여 차별 적용하기 보다는 장기요

양필요 정도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재정소요의 부담이 있으므로 먼저 극히 한정된 노인성 질환의 범주를 다소 확

대하는 것부터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해 갈 필요가 있다.이로써 장기적으

로 전 국민이 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매김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4)장기요양보험 대상선정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노인

인구의 7%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또한 판정기준을 심각한 중증도 인지장애 뿐 아니라

간헐적 인지장애,가족의 상시수발 필요여부,장거리 외출의 어려움,목욕‧식사 준비 도움 필

요 여부 등을 따져 치매 초기 환자도 보다 쉽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

하였다(보건복지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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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부담금의 소득수준 별 세분화

본 연구 조사결과 실무자들은 현재의 본인부담금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선행연구(박종선,2010;전년일,2012)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장기요양제도 도입 전에 비해 본인부담비

율이 경감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외국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독일

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다.네덜란드는 시설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10% 정도를 부담하며,일본은 시설과 재가서

비스 이용 모두 10%를 부담하고 있다.반면,우리나라는 시설서비스 이용 시

20%,재가 서비스 이용 시 15%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위의 국가들에 비해

높게 책정 되어 있다.따라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제약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이로써 본인부담금 수준을 현재와 같이 세 계층으로 분류하여 획일적으

로 적용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다 더 세분화하여 차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재가급여서비스 활성화 및 예방강화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이용자가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또한

예방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기간을 지연시킴은 물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양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앞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선진외국들의 장기요양제도

개혁동향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재가급여 활성화와 예방강화인 것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급여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

며,이 가운데 절반이 가사지원 서비스이다.또한 예방차원에서 서비스 미 이

용자나 등급외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조사 결

과 장기요양관련 실무자들은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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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을 통한 상태유지나 악화 방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예방차원의 서비스도 미약하여 장기요양 진입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재정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제도의 유지자

체를 어렵게 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따라서 이러한 점철

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이에 대해 선행연구(김용희,2012;이재희,2009)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

이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들은 재활서비스 도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고 있다.이용자들의 신체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

은 이러한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방문간호를 활성화시키고,그 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체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송영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 강화를 위해 등급외자는 물론

신체적 활동이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또한 예방강화를 위해서 공적기관 간의 연계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등급판정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공적기관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

야 한다.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미 이용자와 등급외자를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즉,지자체는 보건소나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프

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참여를 유도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대한 관리를 철저히해가야 할것이다.

4.가족 등 비공식부문 활성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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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공적장기요

양제도가 도입되었다.이렇듯 과거의 선별적이고 잔여적 개념의 복지가 보편

적 복지로 나아가는 추세 속에 공적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그러나 외국사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장기요양 선험국들의 공통적

인 동향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가족

등 비공식부문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Esping-Andersen(1999)도 장기요양보호에 있어서 공적장기요양체계가 확대되

어 감에 따라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라는 예측

과 달리 국가와 가족,시장에 의해 그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분담되는 현상

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공적장기요양체계가 굳건히 확립되지 못한

제도시행 초기단계이다.더욱이 제도의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경제

적 부양부담 경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노인의 주 수발자였던 여성들의 부양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참여지원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비공식부

문 활성화에 대한 여성계 등의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적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

라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서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 급증

하는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응해 가기위해서는 공적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상호보완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주체

의 역할을 체계에 융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김철주 외,2007).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현금급여

지급,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식의 가족지원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물급여 원칙하에 극히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특별현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다.단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가족들

이 이를 악용하는 폐단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폭 축소하였으며,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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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이 부

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인식이 부정적이었음은 이를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금급여 오용이나 현금급여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나,김미혜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국가의 정책의도에 따라 제도설

계 및 운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급

급여나 가족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잘 운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가족방문

요양서비스 폐지를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니고,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

지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그 방안으로 모니터

링제나 사례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실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OECD,2005).

또한 장기적으로 현금급여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현금급여는 특히,

전술한 재가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실제로 가족수발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현금급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김

미혜 외,2007).단,네덜란드 사례에서처럼 현금지급에 따른 급격한 지출증가

로 재정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이 밖에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으

로 요양보호에 대한 상담,정보제공,교육,요양휴가 등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장기요양제도는 공적부문과 민간(시장)그리고 가족 모두 각각의

책임과 역할분담으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 지속성과 보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2절 공급 측면

공급측면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치 확립 및 교육 강화,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재원조달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의 4가지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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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치 확립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강화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많

은 재정누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이는 또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이고 장

기요양시장의 무질서를 가중시키는 등 많은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

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무자 집단인 건강보험

공단,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세 집단 모두 장기요양기관 개선방안 가운

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장기요

양서비스에 대한 가치․철학 확립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즉,장기요양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서,노인의 삶의 질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이다.따라서 무엇보다 사회적 목적

및 형평성 등의 사회복지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하고,이것이 최우선되어야 한

다.더욱이 노년기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 노인에게 죽음은 일상적 사건

과 같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들이 생

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을 받으며 편안히 남

은여생을 보내고,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원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 건강을 담보로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이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소신을 갖고 노인 돌봄에 진정으

로 정과 성을 다하는 타 장기요양기관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열정과 의지를

꺾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주요인으로는 먼저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효율성

만을 강조하고 이에 초점을 둔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정

부 등 공적차원에서 이러한 가치철학을 확고히 하고,장기요양서비스의 비전

과 철학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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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

어져야 한다.즉,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돌봄에 있어서 최 일선에서 가장 중추

적 역할의 담당자로서,이들의 가치관 등의 인식과 태도,역할과 책임 등은 매

우 중요하다.이것은 노인복지서비스 수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에 앞서 장기

요양기관 시설장의 가치철학과 비전이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따라서 장기요양

기관 시설장을 포함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모두에 대해 사회복지의 가치

와 철학을 주지시키고,이를 위한 정기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2.공공시설확대 및 행정인력과 시스템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성

강화

근래 들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영역의 서비스 공급이 이제는 민

간주도(민영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도입을 계기로 영리기관 등의 민간기관들이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로 대

거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영화의 부산물로서 국

민들의 이용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공기관들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결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가 어려우며 이용자들에 대한 선

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과도한 경쟁은 요양보호제공자들의 노동조건을 열악

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지은구,2009).

외국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외국들도 정부의 사회복지재정압박에 따

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민영화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즉,네덜란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는 비

영리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독일은 시설(재가)의 민간

비영리 및 공공기관 대비 민간영리기관 비율이 6:4(4:6)이며,일본은 시설의 경

우에 지자체,의료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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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제(6년)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영국은 CSCI(TheCommissionfor

SocialCareInspection:사회적돌봄서비스평가위원회)를 통해 표준서비스 제공

과 서비스 질 등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우리나라는 민영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논의과정 없이 장기요양제

도를 도입하면서 민영화의 역기능적인 면을 제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충분

치 않은 채 공적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대폭 축소되었다.앞서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시설인프라 부문에 있어서 공적 장기요양기관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

며,이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75% 이상으로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진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부당청구,본인부담금 면제 등 일부 기관들의 각종

편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보다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 인력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그러나

민영화의 순기능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이

고 다양한 공급주체의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즉,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부기관

이 독점한 상태가 아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조직이 우선적으로 존

재해야만 가능하다.이로써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와 기관 간의 프로그램 차

별화를 통해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의 경쟁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토대가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혼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의 물적 토대 구축이 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지은구,2009).그렇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만이 강조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 등의 관리와 책임에 대한 공적 역할은 대폭 축소되어

관리가 어려워지고,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운영과 이윤추구를 위한 대상자

확보가 중요한 가치가 되므로 이로 인한 각종 편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더욱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에,서비스 제공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채 공적부문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해진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재원배분에만 집중하고 있

는 현 체계로는 민영화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면만을 더욱 강화시켜 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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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

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그러므로 먼저 지자체나 구청,건강보험공단 등이 운영

하는 공적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영역의 민영화를 위한 물

적 기틀을 마련하여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질적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적기관은 각 지역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적 가치에 목적을 두며,있으

며,재정 또한 사회연대원리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그러므

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적 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통

제가 요구된다.따라서 공적기관이 이를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

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본 설문 조사 시 만난 건강보험공단의

어느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직원 1명이 200케이스를 담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

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차단하기란 불가하며,장기요양신청

조사 시에도 최소 2인1조가 되어야 하는데,직원 1명이 담당해야하므로 가족

이나 신청자의 허위진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이처럼 많은 건강보험공

단 직원들이 업무과중의 고충과 인력확충의 절실함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대상자나 시설 및 인력인프라 등 모든 면에

서 확대된 현 상황과 앞날에 대비하려면 제도의 외적 확대와 성장 못지않게

이제는 내실화를 기해 가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즉시적인 대책

보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이에 적합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

다.제도 시행 5년째인 지금이 바로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3.서비스 질 개선

앞서 외국의 사례에서 네덜란드,독일,일본의 각 국 모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즉,네덜란드는 Nza를 통해 모니터

링을 강화하고,독일은 수발질보장법을 제정하고 수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매

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케어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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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갱신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를 통해 서

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 세 집단의 실무자

모두가 서비스 질 개선을 장기요양제도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

음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서비

스 질은 공공부문,장기요양기관,종사자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다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

다.따라서 먼저,과도한 경쟁으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

고,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공적기관의 보다

철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

적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노력도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서비스

질 개선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이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연구의

외국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안으로서,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평가전담독립기구설치,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

성 강화로 요약․정리하였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

첫째,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의 철저한 반영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하위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다.현재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상위 일

정 범위 내의 우수기관에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45)하고 있으며,평가 하

위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는 전혀 없다.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들이 상

위 10%에 들지 못할 바에는 아예 평가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다.그러므로 평가가 서비스 질 제고로 연계되기가 어렵고,결국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철저한 반영이

필요하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은 물론 하위기관에 대해서도 적합한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

즉,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일정 유예기

간을 두고 재평가 등을 통해 기대 수준에 미달 시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45)‘11년 요양시설평가결과 최우수기관 10%(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최고 2억600

만원까지 총 76억원의 인센티브 지급(보건복지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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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방법도 현재의 현금 인센티

브 대신 서비스 품질을 인정해주는 인증마크제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인증마크제 도입은 현금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되므로 재정적

측면에 도움이 되며,우수기관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

으므로 현금 인센티브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둘째,소규모 재가기관의 통․폐합 및 지정갱신제 도입이다.시설인프라 구

축이 미비했던 제도 시행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장기요양기관의 과다 공급으

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는 특히 본 연구 조사에서도 나타난바와 같

이 요양시설보다 재가기관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즉,장기요양기관 1개소

별 평균이용자 현황을 보면,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16명,시설은 21.3명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수가 산출 당시 표준운영모형에서 가정한 방문요양 40명,시

설 60명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석재은,2010).

설문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만난 관악구의 한 재가기관 시설장도 관악구

에만 방문요양센터가 80개소가 넘는데 계속 생기고 있고,본인부담금 면제나

경감,대상자 소개에 대한 사례비 지급 등의 편법을 쓰지 않고는 대상자 확보

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법대로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분위기다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과다공급으로 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

고,한정된 대상자 확보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이는 또다시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

로 이어지고 있다.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폐단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장기요양기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소규모 재가기관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단,이는 자칫 대규모 기관들의 독점화로 이

어져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이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요건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강화하여 일정 기간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갱신

해줌으로써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부당행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공적기관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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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이다.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알선행위나 부당청구 등

의 행위는 요양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이고,심각한 재정누

수를 초래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권고사항에 그쳤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

하였다(보건복지부,2011).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조사결과 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자들은 여전히 부당행위기관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처

분의 필요성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결국 전술한 대로 인력부족의 문제와 직결된다.법 개정을 통해 행

정적 처분을 강화했어도 직원 1명이 수많은 케이스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에

서 불법․부당행위 기관을 제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여전히 불법행

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법

적․행정적 조치를 강화시킴은 물론 공적기관의 인력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로써 공적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

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나 장기요양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것

이다.

2)평가전담독립기구 설치

장기요양기관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것이므로 누구든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도록 실질적인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은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또한 불신의 가

장 큰 이유로 서류중심의 평가방식과 조사자의 현장이해도와 전문성 문제를

들고 있다.따라서 현재의 평가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시 만난 서울시 H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호주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즉,호주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155-

일정기간마다 의무화 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비용으로 장기요양기관

이 부담하며,이 비용은 평가기구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평가 결과

가 좋지 않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또

다시 평가를 받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에 통

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이로써 조직운영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평가가 실질적인 서비스 질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초기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현재 있는 조직을 활

용하여 왔다면,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따라

서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호주의 사례46)처럼 장기요

양기관 평가를 전담할 제3의 독립기구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는

본 조사결과에서도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들이 가장 선호한 방안이기도 하다.

평가전담기구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중립적 위치의 독립기구이므로 평가

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담인력으로 제도의 유지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인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

가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즉,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장기요양기

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세 집단 모두 인력관리 및 채용을 주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다.실질적으로 많은 시설장들이 요양보호사 퇴직 시 이를 충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주된 요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46)호주는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 요양법안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

를 묶은 노인요양법안을 만들어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함.노인요양에 필요한 비용 대부

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호주는 ‘서비스 질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서비스 관리의 핵심

이 바로 기관인증제도라 할 수 있음.1997년 설립된 인증기관(ACSAA)은 노인요양시설에 대

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이 기관은 정부와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임(나

용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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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되지 않고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나 보수교육만으로 서비스 질 개선

은 불가하다.이를 위해 다음의 안을 제시한다.

첫째,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 등 처우에 대한 법적 보장이다.앞서 제도의

현황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기준 월 80～12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12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더욱이

방문요양의 경우 교통비나 식사비 등을 감안한다면 이 보다 상황은 더 열악하

다.과거 대부분의 중증환자가 병원을 이용했다면,요즘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이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강도는 장기요양제도 도입 전 보다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

준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호봉제 폐지,고용불안 등으로 종사자들의 복지

는 과거에 비해 후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의 특성인 이타주의나 봉사만을 강

조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서비스의 질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나,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서

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한다.정부도 그 중요성

을 인지하고 지난 9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47).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인 강제

성으로 보장하지 않고,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고,기관의 자

율에 맡긴다면 효과는 불투명하다.더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하위기관

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아 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일본

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따라서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산재보장 등 고

용안정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위한 특별법으로 가

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법」을 제정하고,이러한 법적 토대에 의거하여 실

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표준화된 업무지침서 제공이다.본 연구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개선 안

47)표준임금계약서 마련으로 종사자 권익을 옹호하고,시설 내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업무부담

을 경감하며,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157만원)으

로 인상하고,종사자 처우나 고용안정성 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보건복지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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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세 집단 모두 강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제공이

었다.표준화된 업무지침서는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

고 필요하다.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과 그

렇지 않은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그렇지 못하다 보

니 이로 인한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는 특히 방문요양서비스

에서 더욱 심각한데,방문요양서비스 업무 가운데 가사지원 서비스 량이 50%

이며 가족동거의 경우도 이와 같다(김찬우,2012).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확

보나 일자리 보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듯이,

이는 요양보호사와 가족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과 사회적 인식을 낮추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결국 이직률을 높

이고 직업선호도를 낮추는 등의 결과를 낳는다.이로써 인력수급에도 많은 어

려움을 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므로 표준

화된 업무지침서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

요가 있다.또한 가족들에게도 이를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요양보호사 업무는 신체적 지원서

비스로 한정하며,가사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꼭 해야 하는 최소

한의 부분을 설정하여 업무지침서에 명시하고,그 외의 가사지원서비스에 대

해서는 유료화 하거나,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함

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전문성 강화 및 승급제도 도입이다.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장기요양

서비스 의 질적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따라서 독일,일본 등의 국가는

자격취득 과정을 강화하였다.그러나 경력인정이 전혀 안되고 승진의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요양보호사의 전문

성 강화만이 강조된다면 큰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이고,이에 적절한 사회적 대우가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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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 대

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

다.또한 승급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실무 경력자에 한해 교육과 시험과정

을 통해 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팀장급 등의 승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

갱신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로써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인식제고 효과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재원조달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재정 상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재정적인 면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고령화 심화에 따

른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급증으로 현재의 흑자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은경(2009)의 연구는 이와 같은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

다.즉,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지출액은 대략 두 배씩

증가되며,2020년 이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비용증

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범위 확대,급여

내용 확대,급여수가 인상 등의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

러한 정책적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심각한 재정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

이다.그렇게 되면 제도의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국민의 노후의 삶을 보

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불가할 것이다.

앞서 독일,일본의 사례에서도 재정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나 예방강화,

재가서비스 및 가족 등 비공식부문 활성화 등으로 재정절감과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

한 점철을 밟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대비를 해

야 하며,보험료․국고부담․본인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방식으로는 한계

가 있다.즉,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국고

부담과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주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이므로

재정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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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보험료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한 6개 안 가운데 보험료 인상

이 4순위로 나타난 것은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금의 경우도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시설 이용

시 10%),독일(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음),일본(시설과 재가 급

여 모두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따라서 본인부담금 인상 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

며,이렇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연대원리에 의한 사회보험제도

로서의 의미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도 현

수준에 대해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정확보 방안으로써 본인부담

금 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본인부담금을 현 수

준보다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판단된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보험액의 20%로 책정되어 있는 국고부담에 대해서는 다

소의 확대가 요구된다.즉,현 국고부담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많은 실무

자들이 국고부담률이 최소 3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도 정부지원확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다.그러나 지난 시행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고부담은 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국고부담 비율을 현재보다 다소 높이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장기요양재정을 공공부문 확대에만 의

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다 다원적 접근이 요

구된다.이에,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확대 이외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이에 대한 실무자의 견해는 정부지원확대,장기요양복지기금조

성,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 부과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이로써 장기요

양복지기금조성,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즉,재정악화를 초래하기 전에 특별세 도입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금인 가칭 ‘장기요양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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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료의 20%를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사

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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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연구결과 요약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공동대

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특히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

호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공적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되

기 시작하였다.이에 많은 논의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이로써 공적장기요양제도를

통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적 활

동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에 올해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으며,지난 기간 동안의 제도 시행에 대한 이용자의 서

비스 만족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중심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정부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 및 가족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전 국민

의 인식조사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필요한 제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의 성

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빠르게

도입․시행됨으로써 노정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특히 수명연장으로 후기

고령노인이 급증하고 장기요양욕구가 증대되고 있다.그러므로 향후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노후의 삶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유지․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인 외적인 성장과 함께 지난 시행 기간 동

안 노정된 많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완성도를 높여가

야 한다.따라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전대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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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

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이로써 비로소 우리 실정에 맞는

장기요양제도로 정착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적 고찰과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제도 개

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따라서 먼저,우리나라 장기요양제

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세계적으로 장기요양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장기요

양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최근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장

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원과 최 일선에서 장

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관리자,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병행하였다.또한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들

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노정된 문제점

은 첫째 본인부담금 과다,둘째 제한적이고 한정된 재가급여 및 예방체계 미

흡,셋째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부재,넷째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

한 지원서비스 문제,다섯째 공적장기요양기관 부족,여섯째 장기요양기관 과

다공급 및 불법․부당행위 문제,일곱째 요양보호사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문

성 부족 문제,여덟째 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아홉째 재정불안정 문제로 요

약할 수 있다.

2)외국사례 검토 결과

네덜란드의 제도적 특징은 신체적 서비스와 가사지원 및 집개보수,차량지

원 서비스를 분리시킨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또한 장기요양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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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민간비영리기관 만이 운영하도록 하며,투명성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외

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용자의 선택권강화를 위해 현물급여의

75%까지 현금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기요양등급은 10등급으

로 세분화하고 서비스 유형도 재가와 시설서비스 외에 예방형,가사지원,정서

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독일의 경우도 현물급여의 50%

이내 범위에서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센터설치,장기요양 서비스제공 휴가 도

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등 비공식서비스 제공자를 지원 하고 있다.그

리고 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장기요양기관 의무평가 및 결과 공개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예방과 재활

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가입자 및 대상자 모두 40대 이상이며,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

인이 개호보험 재정의 2/5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3/5을 부담하고 있다.또

한 공적지원도 50%를 차지하고 있다.장기요양시설운영은 사회복지나 의료법

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갱신제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지역포괄케어 시

스템 구축으로 24시간 대응시스템을 추진하고,치매고령자,가족 등을 지원하

고 있다.또한 케어매니지먼트 개선,장기요양서비스제공 인력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자격강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보충급여 및 저소득고령자 비용부담 경감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다.이렇듯 세 개국 모두 장기요양기관 평가 강화,서비

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예방 및 재활 강조,비공식서비스제공자 지원,재가서비스 활성화 등

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실증조사 결과

먼저 실무자 집단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며,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자범위는 현재수준 유지 또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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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급여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단,방문재활도입은 건강보험공단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본인

부담금 수준은 세 집단 모두 현재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장기요양기관 공급적절성에 대해서는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기요양기관 공급 적정 수 유지 방안으로는

설치요건 강화가 가장 많았다.또한 인력채용 및 관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는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그 외 평가전담기

구 설치,지정갱신제,평가하위그룹 행정처분 강화,인증마크제 도입 등 6개 방

안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요양보호

사와 관련하여서는 임금 등 처우개선,업무지침서 제공,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등급판정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

의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그 이유로는 1회성 조사나 조사자에 따른 차이를

들고 있으며,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 및 가족의 허위진술을 들고 있다.이로써

전체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등급판정체계나 과정상의 검토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집단의 신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과다한 서류

중심의 평가를 들고 있다.또한 등급외자나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 관련하여서

는 정부부담비율을 최소 30%로 인상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또한 재정안정

화 방안으로는 정부지원확대와 장기요양복지기금 조성,소득 있는 노인층 보

험료 부과 순으로 나타났다.제도의 최우선 개선방안으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서비스 질 향상,대상자 확대를 들고 있다.

4)개선방안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수요측면에서

는 대상자 범위 확대,저소득층을 고려한 본인부담금의 소득수준 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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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서비스 활성화 및 예방강화,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활성화이다.그리

고 공급측면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치 확립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강화,공공시설 확대 및 행정인력과 시스템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

성 강화,서비스 질 개선(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평가전

담 독립기구 설치,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재원조달의 다원화

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이다.

2.정책적 제언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 가운데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정리․요약함으로써 정책적 제언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치정립 및 교육이다.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각종 불법행위는 많은 재정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이익창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이는 실증조사에서 실무자집단 모두가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장에서 느

끼는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장기요양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서

비스에 대한 가치 확립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주 대상자가 질환으로 고생하는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이다.그러므로 노인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과 간

병을 받으며 마지막 생애주기를 보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원조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휴먼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형평성 등의 사회복지적 가치가 최우선되어

야 한다.이것이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노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따라서 정부 등 공적기관 관련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복지적 가치와 철학을 확고히 하

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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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

다.대상자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충족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cure보다 care에 중점을 둘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보다 자신의 직업자체에 대한

의미와 그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박

현식,2010).이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들이 어려운 근무여건임에도 불

구하고 일 자체의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노인 돌봄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둘째,서비스 질 개선이다.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와 독

일,일본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즉,네덜란드

는 2006년에 설립된 보건의료시장을 총괄 감시하는 독립기관인 Nza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다.독일은 2002년 수발질보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수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이

용자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 및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처우개선 및 고용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이처럼 장기요양제도가 공적제도로서 자리매김해 가기 위해서는 서

비스 질 제고를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결과 실무자들이 그간의 제도 시행 결과를 통해 향후 가

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 질 개선을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우리나라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

가를 실시하고,상위 평가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고 평가방식의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서비스 질 제고로 연

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의 평가방식 개선은 물론이고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즉,현재 평가

결과 상위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인증마크제로 변경하고 평가하위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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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서류중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실무자집단

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평가전담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도 진행

할 필요가 있다.또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장기요

양기관의 인허가 기간 에 제한을 두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

토도 요구되는 바이다.그리고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와 이를 위한 공적기관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또한 서비

스 전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관리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만 반영하고 기관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아

울러 공적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 지역별,질환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선험국들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살펴보면,독일은 1999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2008년 개혁을 통

해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며,재가서비스 활성화와 가족 등 비공식 장기요양서

비스 제공자 지원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일본도 재정안정화를 위해 예

방과 재가서비스 급여를 활성화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험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로선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아직은 이에 대한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최근 3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을 보면 수입보다 지

출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수급 대상자 범위를 노인인구의 7%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이며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도 사회복지기관 생활지도원 수준

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더욱이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며 그 밖에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 층이 많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우선

적으로는 장기요양의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하고,시

설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다

양한 방식을 통해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여 공

적체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또한 요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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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확보 어려움의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장래 장기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나,실증조사 결과 실무자들

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과 같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

정부지원확대와 장기요양복지기금 조성,소득 있는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 등

의 방식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보험료 인상 외에 보

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특별세 도입이나 복지

기금 조성 등 다원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다.따라서 향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노

후의 삶에 대비한 한국형 사회보장제도로서 잘 자리매김 해가길 기대하는 바

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

고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째인 현 시점에서,외국의 선험사례 분석과 함께 실질

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진

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국한함으로써 일반화를 위한 지역적 한

계가 있다.또한 재가 서비스나 예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

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따라서 향후 이용자들의 욕구파악도 필요하며,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인 실무자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포함하여 이들을 대

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또한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독일,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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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사례만을 선정하였으나,그 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

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

착화 시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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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 녕 하 세 요 ?

  먼 저  선 생 님 의  행 복 을  기 원 하 오 며 , 바 쁘 신  와 중 에 도  귀 중 한  시 간 을  내  

주 신 데  대 해  진 심 으 로  감 사 드 립 니 다 . 

  

  본  설 문 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의  개 선 방 안 을  위 한  실 증 조 사 로  직 접  

실 무 를  담 당 하 시 는  분 들 의  의 견 이  매 우  중 요 하 다  생 각 되 어  선 생 님 의  고

견 을  연 구  자 료 로  사 용  하 고 자 실 시 하 는  것 입 니 다 . 

선 생 님 께 서  응 답 해 주 신  내 용 은  익 명 으 로  처 리 될  것 이 며 , 연 구 목 적        

   이 외 에 는  결 코  사 용 되 지  않 을  것 임 을  약 속 드 립 니 다 .

    설 문 지 의  어 떤  항 목 도  정 답 이  없 으 므 로  모 든  문 항 에  빠 짐 없 이  선 생 님 의    

   개 인 적 인  생 각 대 로  체 크 하 여  주 시 면  대 단 히  감 사 하 겠 습 니 다 . 

    선 생 님 의  협 조 에  다 시  한  번  감 사 드 립 니 다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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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 교 수  : 윤  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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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의  적 절 성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는  노 인 의  삶 의  질  향 상 에  도 움 이  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2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는  가 족 들 의  부 양 부 담 을  덜 어 주 는 데  도

움 이  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3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는  노 인 복 지  증 진 에  도 움 이  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4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는  앞 으 로 도  노 인  및  가 족 들 에 게  꼭  필

요 한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 장 기 요 양 보 험  수 급 대 상 자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5
장 기 요 양 보 험 의  대 상 자  범 위 를  현 재 보 다  확 대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 급 여 내 용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6
재 가 급 여 에  방 문 재 활 서 비 스 제 도 (물 리 •작 업 치 료 )의  도 입 이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7
현 재  요 양 보 호 사 가  자 신 의  가 족 에 게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가 족

요 양 서 비 스 가  지 속 되 어 야  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8

요 양 기 관 이  부 족 하 거 나  교 통 이  불 편 한  기 피 지 역 에  대 해  

등 급 에  관 계 없 이  월  15 만 원 씩  지 급 되 는  특 별 현 금 급 여 의  

지 역  범 위 를  확 대 할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9
장 기 요 양 서 비 스 의  본 인 부 담 금 (자 부 담 )은  많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일 반  ; 재 가 15 , 시 설 20% )
① ② ③ ④ ⑤

10
본 인 부 담 금 (자 부 담 )의  5 0% 를  감 면  받 고  있 는  저 소 득 층 의  

범 위 를  확 대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11

현 재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일 반 의  세  계 층 으 로  분

류 하 고  있 는  본 인 부 담 금  수 준 을  소 득 이 나  자 산 에  따 라  좀  

더  많 은  계 층 으 로  세 분 화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12 현 재  장 기 요 양 기 관 (요 양 시 설 이 나  재 가 센 터 )에  납 부 하 고  있 ① ② ③ ④ ⑤

▣ 아래 설문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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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인 부 담 금 을  건 강 보 험 공 단 에 서  직 접  징 수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시 설 인 프 라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3

장 기 요 양 기 관 의  시 장 화 (민 간 영 리 기 관  증 가 )가  기 관 간 의  경

쟁 을  유 도 하 여  서 비 스  질  향 상 에  기 여 하 고  이 용 자 의  선 택

권 을  강 화 시 키 는  효 과 가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14
현 재  거 주 하 시 는  지 역 의  장 기 요 양 기 관 의  공 급 이  적 절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15

장 기 요 양 기 관  공 급 이  많 다 면  장 기 요 양 기 관 의  적 정  수 를  유 지 하 기  위 한  가 장  좋 은  방 법

은  무 엇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1가 지  선 택 )  (      )

①시 장 원 리 에  의 한  자 연 도 태              ②지 정 갱 신 제  도 입  

③장 기 요 양 기 관  설 치 요 건  강 화   ④소 규 모  재 가 서 비 스  기 관 의  통 ․폐 합  유 도                  

⑤평 가 에  따 른  행 정 처 분  강 화             ⑥기 타 (                     )

16

장 기 요 양 기 관 을  운 영 하 는 데  가 장  어 려 운  점 은  무 엇 일  것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1가 지  선 택 ) 

(      )

①재 정 (경 제 적 인  면 )           ②요 양 보 호 사  등  인 력 채 용  및  관 리

③대 상 자  확 보                 ④행 정 기 관 의  요 구 사 항  과 다

⑤이 용 자  가 족 들 과 의  갈 등      ⑥기 타 (           )

17
장 기 요 양 기 관 의  질 적  개 선 을  위 해  다 음  각 각 의  사 항 에  

대 한  필 요  정 도 를  표 시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7-1.장 기 요 양 기 관 의  지 정 갱 신 제  도 입 ① ② ③ ④ ⑤

17-2.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전 담  기 구  설 치 ① ② ③ ④ ⑤

17-3.우 수 평 가  기 관 에  대 한  홍 보  및  인 증 마 크 제 도  도 입 ① ② ③ ④ ⑤

17-4.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후  연 속 적 으 로  낮 은  등 급 을  받 는  

경 우 에  대 한  행 정 처 분  강 화
① ② ③ ④ ⑤

17-5.불 법•부 당 행 위  기 관 에  대 한  지 정 취 소  등 의  행 정 처 분  강

화
① ② ③ ④ ⑤

17-6.직 원 배 치 기 준 (대 상 자  2 .5 명 당  요 양 보 호 사  1 인 ) 

준 수 에  대 한  감 독  강 화
① ② ③ ④ ⑤

◆ 장 기 요 양 기 관 의  시 설  운 영 주 체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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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입 소 시설(요양시 설)에 한 해 설립•운 영주체 로 지자 체나 구 청 등  

공 적기관 의 활성 화가 필 요하다 고 생각 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19
입 소 시 설 (요 양 시 설 )에  한 해  설 립 •운 영 주 체 로  법 인 의  활 성 화

가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 요 양 보 호 사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20
요 양 보 호 사 의  서 비 스  질  향 상 을  위 해  다 음  사 항 에  대 한  

필 요  정 도 에  대 해  표 시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매 우

필 요

치 않

다

필 요

치 않

다

보 통

이 다

필 요

하 다

매 우

필 요

하 다

20-1.요 양 보 호 사 의  임 금 인 상 ① ② ③ ④ ⑤

20-2.요 양 보 호 사 의  승 급 제 도  도 입 ① ② ③ ④ ⑤

20-3.요 양 보 호 사 의  전 문 성  강 화 ① ② ③ ④ ⑤

20-4.표 준 화 된  서 비 스  매 뉴 얼 (업 무 지 침 서 ) 제 공 ① ② ③ ④ ⑤

20-5.담 당  대 상 자 의  상 태 호 전 으 로  등 급  하 향  시  요 양 보 호 사

에 게  인 센 티 브  제 공
① ② ③ ④ ⑤

20-6.요 양 보 호 사  휴 가 제 도  도 입  등  근 로 여 건  개 선 ① ② ③ ④ ⑤

◆ 등 급 판 정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1
건 강 보 험 공 단 의  장 기 요 양  등 급 판 정 에  대 해  신 뢰 하 고  계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22

건 강 보 험 공 단 의  등 급 판 정 을  신 뢰 하 지  않 는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1 가 지  선 택 )  (       )

①조 사 자 에  따 른  차 이              ②의 사 소 견 서 의  신 뢰 성  문 제   

③1 회 성  조 사 에  따 른  문 제          ④정 신 적  질 환 에  대 한  판 단 의  어 려 움

⑤신 체 적  기 능  중 심 의  등 급 판 정      ⑥기 타 (                  )

23
등 급  판 정 시  환 경 적  요 인 (돌 봄 자  유 무 , 가 족 부 양  능 력 , 독 거

여 부  등 )을  고 려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① ② ③ ④ ⑤

24

등 급 판 정 시  신 체 적  기 능 은  양 호 하 더 라 도  인 지 장 애 (치 매 ) 

및  정 신 질 환 (우 울 증  등 )이  있 는  경 우  점 수 에  가 중 치 를  부

과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 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및  등 급 외 자 ․서 비 스  미  이 용

자 에  대 한  관 리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5 건 강 보 험 공 단 의  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에  대 해  신 뢰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26 건 강 보 험 공 단 의  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를  신 뢰 하 지  않 다 면  그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1가 지  선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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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조 사 자 의  현 장 이 해 도 와  전 문 성  문 제         ②평 가 기 준 의  문 제

③과 다 한  서 류 중 심 의  평 가 문 제                ④기 타 (           )

27

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를  건 강 보 험 공 단  직 원 으 로 만  구 성 된  평 가 단 에 서  실 시 하 는  것 이  적 절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1가 지  선 택 )    (      )

①건 강 보 험 공 단 직 원 + 학 계 전 문 가 , 지 자 체  공 무 원 , 요 양 보 호 사  경 력 자  등  포 함

②평 가 를  전 담 할  독 립 기 구  설 치       ③지 자 체 (도  또 는  시 ․군 ․구 )에 서  주 관    

④보 건 복 지 부 에 서  주 관               ⑤기 타 (                   )  

28
등 급 외 자 나  등 급 판 정 을  받 은  미  이 용 자 에  대 한  관 리 가  적

절 히  이 루 어 지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 재 정

매 우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9
장 기 요 양 보 험 재 정 의  현 재  장 기 요 양 보 험  예 상 수 입 액 의  

2 0% 로  되 어  있 는  정 부 부 담 금 은  적 절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① ② ③ ④ ⑤

30
정 부 부 담 금  20% 가  적 절 하 지  않 다 면  어 느  정 도 가  적 절 하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1가 지  선 택 ) (    )

①30%     ②4 0%     ③50%     ④6 0%     ⑤기 타 (       % )

31

장 기 요 양 보 험 재 정 의  지 속 적  증 가 가  전 망 되 는  가 운 데  재 정 안 정 을  위 한  적 합 한  방 법 은  무 엇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2가 지  선 택 )   (        ) , (       )

①소 득  있 는  노 인 층  보 험 료 부 과         ②장 기 요 양 복 지 기 금  조 성

③비 급 여 부 분  확 대                     ④장 기 요 양 보 험 료  인 상

⑤본 인 부 담 금  인 상       ⑥정 부 지 원 확 대    ⑦기 타 (          )

◆ 개 선 방 안

32

아 래  내 용  가 운 데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의  개 선 을  위 해  가 장  중 요 한  것 이  무 엇 이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중 요 도 에  따 라  세  가 지 만  선 택 하 여  주 십 시 오 ). 

              1 순 위 (      ),  2순 위 (       ),  3순 위 (      )

①대 상 자  확 대               ②요 양 서 비 스 의  질 적  향 상        ③요 양 보 호 사  처 우 개 선

④등 급 판 정  방 식  개 선       ⑤정 부 지 원 수 준  확 대            ⑥장 기 요 양 복 지 기 금 조 성  

⑦지 정 갱 신 제 도 입            ⑧요 양 보 호 사  교 육  강 화          ⑨독 립  평 가 인 증 기 구  설 치

⑩장 기 요 양 기 관 의  부 당 행 위  대 책 마 련    ⑪본 인 부 담 금  인 상     ⑫본 인 부 담 금  인 하

⑬장 기 요 양 보 험 료 인 상        ⑭장 기 요 양 보 험 료  인 하           ⑮저 소 득 층 경 감 대 상 자  확 대  

⑯장 기 요 양 기 관 평 가  방 식  개 선       ⑰요 양 급 여 종 류  확 대        ⑱예 방 강 화 프 로 그 램  활 성 화

⑲표 준 화 된  서 비 스  매 뉴 얼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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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와  관 련 하 여  추 가 적 인  의 견 이  있 으 시 면  아 래  공 란 에  자 유 롭 게  기 술 하

여  주 십 시 오 .

◆ 일반적 특성

*1 성  별 ①남 성        ②여 성  

*2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 상

*3  학  력 ①고 졸    ②대 학 중 퇴  또 는  전 문 대 졸    ③대 학 졸 업    ④대 학 원  이 상

*4 종  교 ①기 독 교     ②불 교     ③천 주 교    ④없 음    ⑤기 타 (           )

*5  현  업 무  경 력 ①1년  미 만    ② 1년 ~ 2년  미 만     ③ 2년 ~ 3 년  미 만   ④ 3년  이 상

*6  

소 지 하 고  계 신  

자 격 증

(중 복 체 크 )

①사 회 복 지 사  1급       ②사 회 복 지 사  2급       ③사 회 복 지 사  3급   

④간 호 사               ⑤간 호 조 무 사           ⑥요 양 보 호 사 1급    

⑦요 양 보 호 사 2 급        ⑧기 타 (               )

**7 직  급 (직 위 )

***8 시 설  설 립 주 체
①개 인          ②사 회 복 지 법 인        ③종 교 단 체        ④사 단 법 인

⑤지 자 체  (시 •구 청 )         ⑥기 타 (            )

***9  시 설 설 립 기 간 ① 1년  미 만   ② 1년 ~ 3년   ③ 4년 ~ 6년    ④ 7 ~ 9년    ⑤ 10년  이 상

****10  
운 영 (근 무 )

하 시 는  기 관

①요 양 시 설          ②노 인 요 양 공 동 생 활 가 정        ③방 문 요 양 센 터

④단 기 보 호 센 터      ⑤주 야 간 보 호 센 터              ⑦기 타 (         )

끝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공통사항

**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공통사항

***장기요양기관 사항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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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EvaluationandDevelopmentPlansofthe

Long-Term CareInsuranceSystem fortheElderly

Son,ChangSuk

MajorinPublicAdministration

Dep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HansungUniversity

Asaresultofindustrialization andurbanization,traditionalfamily

valueshasbeenchanged,whichledtoweakeningoffamily’sunity,

solidarityandideologyoffilialduty.Underthesecircumstances,elderly

term care and supportproblems according to the rapid surge in

populationofelderlypeopleexasperatefamilyfrictionsorbringabout

familybreak-ups.Accordingly,asimportanceonsocialcareservices

for the elderly gets magnified,the governmenthas executed the

long-tem carefortheelderly,andithaspassedfouryears.

Itisthoughtthatthemajorityofcitizensnow finditverynecessary

to continue implementing this program,therefore,itis absolutely

requiredthattheprogram shallbereviewedmultilaterallyandreformed

inordertobedevelopedintonewlystabilizedlong-term caresystem.

Forthispurpose,any similarexamplesin foreign countriesorany

opinionsandevaluationfrom serviceusersandserviceprovidershall

bereflecteduponcurrentprogram inavarietyof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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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inanalyzingthelong-term caresystem’s

pastachievements,currentproblemsandsuggestingimprovementplans.

Toachievethesespurposesitiscombinedanalysisofforeigncases

with empiricalresearch from employeesresponsibleforthedivision

‘long-term care’intheNationalHealthInsuranceCorporation,directors

and managers(inc.socialwelfare experts and concerned nurses)of

Long-term care facilities,care workers on the basis ofsupply -

demandanalysisaxis.Thesummaryofthisstudyisstatedasbelow.

Firstly,drawbacksderivedfrom on-goingexecutionoftheLongterm

care program are,forinstance,excessive share ofone’s payment,

limitedhome-careservices,insufficientpreventivesystem,absenceina

supportforunofficialserviceproviders,lackofpubliclong-term care

facilities,illegalactsfrom somelong-term carefacilities,inadequate

treatmentforcareworkers,problemswithgradingcriteriaandfinancial

predicament,etc.

Secondly,regardingcasesfrom Netherland,GermanyandJapan,itis

analyzed thattheirrecentfocus on the program’s developmentis

growing in the topics such as vitalization ofhome-care service,

strengthening preventive systems and supportofunofficialservice

providers,improvingservicequalityandfinancialstabilizationafterall

Thirdly,inastudyofexecutivesaboutthisLong-term caresystem

forthelast4years,itisfoundthatmostexecutivesrecognizeitis

inevitablesystem togoalongwiththeprogram continuouslybecauseit

helpsimprovingthequalityoftheelderlylifeanddiminishingburden

insupportingtheaged.Alsotheexecutivescommentedthatthetop

priority for the development oflong-term care institutions is to

improveservice’squalityandtreatmentforcareworkers.Andtotackle

service’squalityimprovementissuerelatedfacilitiesinthefirstplace,

theyinsistthatitisconsideredtopunishrigidlyanyillegaland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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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committed by some long-tern care facilities, to establish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the program assessment,to institute

designatedrenewalsystem andtoadoptauthorizationmarkprogram.

Theyalsorequestedforupgradeofcurrentincentivesystem forcare

workers and provision of official care-working guidelines and

reinforcementoftheworker’sexpertise.

Withregardtogradeevaluation,credibilityratewasturnedouttobe

low forgroupsofLong-term caremanagersandcareworkersdueto

differencebetweeneachindividualcharacteristics.Itwassurprisingly

alsothesamefortheevaluationofLong-term carefacilitiesinterms

ofitscredibilityrate.Thereasonforthisphenomenonismainlycaused

byunnecessarydocumentationevaluationprocess.Inaddition,itissaid

thatmostrelativepartiesareinfavorofindependentorganizationfor

theprogram assessmentwhenitcomestoevaluatingLong-term care

facilities.Asforfinancialstabilizationissue,thepeoplewerethoughtto

prefersolutions such as extension ofpublic support,foundation of

Long-term carefundsandimposinginsurancechargesontheelderly,

whodeclaredtohaveanearnedincome.

Based on above mentioned statements,I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sparticularlyaspossiblepoliticalsolutionstothistopic.

Firstly,establishmentofsocialvaluesand education system shall

firmlystanduponLong-term careservice.Long-term careserviceis

human-related,whichhasitsbaseonsocial-welfarevaluessothatit

shallbeprocessedthroughsocialagreements.Inadditiontoitsvalue,

suitableeducationshallbeprovidedtoconcernedpartiesinorderto

form favorableenvironmentforpeople’sindividualvalues,prideand

theirloyaltyintheirownoccupation.

Secondly,better service quality.itis immensely criticalto pay

attentiontotheservice’squalityinorderforLong-term car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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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tepintosocietyasapublicsystem.Toachievethisgoal,itis

necessarytoreinforcepublicservice,toevaluate& steerLong-term

carefacilitiesandtodevelopincentivesystemsforpeopleemployedin

this industry.To putitbluntly,the responsible range ofpublic

institutionshallbestrengthenedbyaddingmorepeopleandembracing

more publicness.Ofcourse,it is importantto transform current

documentationevaluationsystem intofreshoneandtochangepresent

incentiveprogram drivenby scoresacquiredthroughoutayearinto

authorization markprogram.Ifnecessary,itshallbring any penalty

programs whatsoever to revitalize these suggestions. It is also

worthwhile to establish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the program

assessmentand totry designated renewalprogram forcontinuously

proper management. Possible law enforcement on employee

managementofLong-term careprogram and improvementon care

worker’spayrollsystem shallbedoneaccordingly.

Lastly,diversesolutionsshallbeappliedtotheissueoffinancial

stabilization.To dealwith increa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programs,itseemsabsolutelysurethathigherinsuranceratewouldbe

inevitable,yetitstillcouldbeextremelyalimitedway-outbecauseit

putsjustanotherpressureonpublicafterall.Therefore,aboveall,itis

criticaltoadjustapprovedwagelevel,toreinforcepreventionsystem,

toprovideasupporttounofficialserviceproviderslikefamiliesandto

crackdownonanyillegalactsfrom facilities.Aswellasthat,itis

conceivabletohaveLong-term carefunds,speciallevyandadditional

insurancechargeontheelderly,whomakesomeprofits,inthelongrun.

【Keywords】Long-Term CareSystem fortheElderly,establishment

ofsocialvalues,servicequality,financial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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